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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compared the perceptions on the special education

paraprofessionalsystem between paraprofessionalsand specialeducation

teachersaccordingtothetypesofparaprofessionals(paidspecialeducation,

integratedparaprofessionalsandpublicinterestservicepersonnel)inorder

toprovidespecificdataonuseoftheparaprofessionalsystem.

Forthis,thefollowingquestionsarepresented:

First,how istheperceptionofparaprofessionalsandspecialeducation

teachersonthequalificationandrolesofparaprofessionals?

Second,how istheperceptionofparaprofessionalsandspecialeducation

teachersontheeducationandarrangementofparaprofessionals?

Third,how istheperceptionofparaprofessionalsandspecialeducation

teachersontheuseandmanagementofparaprofessionals?

Theresultsarepresentedasfollows:

First,this study identified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s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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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ficationandrolesofparaprofessionalsbetweenparaprofessionalsand

specialeducationteachers.Asaresult,itwasfoundthattherewasno

significantdifferencesinperceptiononappropriatenessoftitle,thereason,

conflictsaccordingtoqualificationandrolesofparaprofessionals,andhow

toinstructtasks,buttherewasadifferenceinperceptionaccordingto

educationofparaprofessionals,adequacy,whatisthemostimportantto

supportchildrenwithdisabilities,andsubjectstoconsultwithaboutroles.

Thenitidentifiedthedifferenceinperceptionsbetweenparaprofessionals

andspecialeducation teachersaccording totheirtypesandfound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erception according to on

appropriatenessoftitle,thereason,conflictsaccordingtoqualificationand

rolesofparaprofessionals,andhow toinstructtasks,buttherewasa

difference in perception according to education of paraprofessionals,

adequacy,whatisthemostimportanttosupportchildrenwithdisabilities,

andsubjectstoconsultwithaboutroles.

Second,itidentifiedthedifferencesinperceptionofspecialeducation

teachersoneducationandarrangementofparaprofessionalsaccordingto

their types and foun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erception according to types ofhiring,service terms,intensive job

training,satisfaction in job training,arrangementand managementof

paraprofessionals,buttherewasasignificantdifferenceinperceptionson

how totrain paraprofessionals,contentsofjobtraining,andbasicand

intensiveprogramsofjobtraining,andadvantagesinarrangementand

managementofparaprofessionals.And we examined the difference in

perceptionofparaprofessionalsandspecialeducationteachersaccordingto

types of paraprofessionals and foun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inperceptionontypesofhiring,serviceterms,andsatisfaction



-x-

injobtraining,buttherewasasignificantdifferenceinperceptionson

how totrain paraprofessionals,contentsofjobtraining,andbasicand

intensiveprogramsofjobtraining,andadvantagesinarrangementand

managementofparaprofessionals.

Third,itlookedatthedifferenceinperceptiononuseandmanagement

ofparaprofessionalsaccordingtotheirtypesandfoundthattherewasno

significantdifferenceinperceptiononworkinghours,taskmanagement,

judges,placesofarrangementandworking attitudes,buttherewasa

significantdifferenceinperceptionsonpersonneladministration,effective

areaforthissystem,limitofresponsibility,andactivityplansforeach

supportarea.Thenweexaminedthedifferencesinperceptionofspecial

educationteachersaccordingtoparaprofessionalsandfoundthattherewas

nosignificantdifferenceinperceptiononworkinghours,taskmanagement,

judges,andplacesofarrangement,buttherewasasignificantdifference

inperceptionsonpersonneladministration,effectiveareaforthissystem,

limitofresponsibility,workingattitudeandactivityplansforeachsupport

area.According totypesofparaprofessionals,therewasnosignificant

differencein perception between paraprofessionalsand specialeducation

teachers on working hours,task management,judges,and places of

arrangement,butthere was a significantdifference in perceptions on

personnel administration, effective area for this system, limit of

responsibility,workingattitudeandactivityplansforeachsupportarea.



-1-

Ⅰ.서 론

1.연구의 필요성 목

최근 특수교육 장에서는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개인의 독특한 요구에 부

합하는 특수교육의 질 제고를 한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개되고 있으며 이를

구체 으로 실 하기 한 법률 ,정책 ,제도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한 장

애학생 각 개인의 독특한 요구에 부합하는 질 높은 특수교육을 실천하기 하여

개별화 교육이 강화되고 있으며 통합교육시 한 교육 조치와 지원이,특수학

교에서는 도장애 학생을 한 교육 조치와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뿐만 아니라

특수학교와 특수학 에서의 개별화 교육을 실시하기 해서는 수정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교육목표,교수방법 등이 마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장애학생들의 의

미있는 교육 참여가 요하다는 주장들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주 역시의 경우 2009년 3월 재 한 학 당 등학교에서는 6명,

학교에서는 7명,고등학교에서는 9명 이상의 학생들이 배정되어 있어 특수교사 1인

이 각 학생들의 교육 요구에 부합한 질 높은 특수교육을 실시하기에는 학 당

인원수가 과다하며,더욱이 특수학교 학생들의 장애 정도가 차 으로 증화 되

어가는 시 에서 장애학생들의 의미있는 교육 참여는 실 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한 이소 ․박은혜(2006)는 통합교육시 장애학생을 통합학 에 물리 으로

통합하는 것을 넘어 질 인 특수교육을 실천하기 해 교수․활동 통합과 사회

통합이 요시되고 있으며 장애학생들의 의미있는 교육 참여를 해서는 인

지원 체제가 요하다고 하 다.

질 높은 특수교육을 실천하기 해서는 교사들의 교수 수행능력이 최 한 발휘

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교사의 보조인력이 실하게 필

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박승희 외,2001).이와 같이 보조인력의 필요 요구에 따라

박승희 등(2001)은 특수교육 정책연구인 특수교육발 5개년(’03∼’07)종합 책 수

립 기 연구에서 통합교육의 기회 확 그리고 특수교육의 질 제고를 한 방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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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조교사제 도입’을 제안하 다.이후 강경숙 등(2002)은 특수교육보조원제 운

방안 연구를 통해 특수교육보조원제의 국 인 도입을 한 특수교육보조원의

자격과 역할,선발,양성과 배치,활용 리 측면에서 구체 인 실행방안을 제시

하 다.특히 2003년에는 제2차 특수교육발 종합계획(’03∼’07)에 따라 교육인

자원부가 유 의 특수교육보조원제를 시범․운 했고 이러한 연구들에 힘입어

2004년부터 국고에서 30%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70%의 산을 확보하여 교

육 장에 1,000여명의 특수교육보조원을 투입하기 시작하 으며,2007년 1학기에는

6,241명의 특수교육보조원이 배치되었다(이미숙,2009). 한 제3차 주 특수교육

발 5개년계획(’08∼’12)에서는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유 특수교육보조원,장애통

합보조원,공익근무요원 등을 활용하여 보조인력 확보율을 2008년 11.4%에서 2012

년 14.3%로 상향해서 단계 으로 확 배치한다고 발표하여 차 으로 특수교육

보조원 인력이 확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특수교육보조원제가 차 으로 확 시행되면서 특수교육보조원 운

활용 방안에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강경숙 등(2002)은 특수학

교 특수학 ,통합학 등 다양한 특수교육 상황에서 학부모,일반교사와 특수

교사,행정가들에게 보조원 활용의 황을 악하고 그 요구를 분석하여 특수교육

보조원의 자격 역할,훈련 배치,복무 리를 심으로 한 특수교육보조

원제 운 방안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제시하 다.그러나 변성희(2006)는 특수교

육보조원제 운 에 해 특수교사와 보조원간의 역할 혼란,학부모와 교사들의 책

임 가,학교 내에서의 보조원의 소속 리 문제,통합교육을 실시 할 때 통합

학 담임선생님들과의 갈등,장애학생에 한 집 인 지원으로 인한 비장애 학

생과의 감소 결과 래 등 다양한 문제 을 제기하 다.이러한 특수교육보조

원제 운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한 방안으로 박미경과 강

경숙(2004)은 특수교육보조원 역할의 법제화 역할의 다양성 인식,특수교사의

역량 강화 특수교육보조원 리에 한 훈련제공, 련인사들과의 역할 분담

연수 실시,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간의 력 인 분 기 조성,특수교육보조원

의 활용 리 방안에 한 자료 보 ,특수교육보조원에 한 연수 훈련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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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특수교육보조원제도에 한 인식 홍보 확 등을 제시하 다. 한 김선

(2006)의 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 수행에 한 인식조사 연구에서는 교사와 특수교

육보조원이 자신의 역할에 해 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통한 교사와 특수교육보조

원간의 조화는 특수교육의 성패를 가름하는데 주요한 향력을 미치며,교사와 특

수교육보조원이 트 쉽을 형성하여 얼마나 력하는가에 따라 장애학생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특수교육보조원제도에

한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의 인식은 매우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실제 교육 장에서는 특수교육보조원 활용에 따른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간

의 의견차이로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있어 장애학생 교육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

다.통합학 특수교육보조원제 운 에 한 교사의 인식조사를 한 신은향(2003)의

연구에 따르면 특수교육보조원의 자격과 역할,교육 배치,활용 리 등 특

수교육보조원제도의 운 과 련하여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즉,특수

교육보조원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인식차이는 특수교육보조원제도

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그에 한 연구와 해결방안

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그러나 특수교육보조원제도에 한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의 인식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분( :김 정,2008;변성

희,2006;이인순,2005;정 숙,2003등)이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유 특수교육보조

원,장애통합보조원,공익근무요원)가운데 유 특수교육보조원을 상으로 하 고

장애통합보조원 는 공익근무요원을 상으로 한 연구는 소수( :박민경,2009;

이미숙,2009)에 불과할 뿐 아니라 부분이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간의 인식

차이만을 살펴보았다.그러나 특수교육보조원제도의 효율 인 운 을 해서는 특

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육보조원들 간,특수교사들 간,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간의 인식을 살펴보는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수교육보조원의 세 유형 모두를 상으로 하여 유형에 따

른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의 인식을 다양하게 비교분석함으로써 특수교육보조

원제 활용방안에 한 구체 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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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문제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 목 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

제를 가지고 수행되었다.

A.특수교육보조원의 자격 역할에 한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의 인식

은 어떠한가?

A-a.특수교육보조원의 자격 역할에 한 특수교육보조원의 인식은 특

수교육보조원의 유형(유 특수교육보조원,장애통합보조원,공익근무

요원)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A-b.특수교육보조원의 자격 역할에 한 특수교사의 인식은 특수교육

교육보조원의 유형(유 특수교육보조원,장애통합보조원,공익근무요

원)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A-c.특수교육보조원의 자격 역할에 한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의

인식차이는 특수교육보조원의 유형(유 특수교육보조원,장애통합보조

원,공익근무요원)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B.특수교육보조원의 교육 배치에 한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의 인식

은 어떠한가?

B-a.특수교육보조원의 교육 배치에 한 특수교육보조원의 인식은 특

수교육보조원의 유형(유 특수교육보조원,장애통합보조원,공익근무

요원)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B-b.특수교육보조원의 교육 배치에 한 특수교사의 인식은 특수교육

보조원의 유형(유 특수교육보조원,장애통합보조원,공익근무요원)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B-c.특수교육보조원의 교육 배치에 한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의

인식차이는 특수교육보조원의 유형(유 특수교육보조원,장애통합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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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공익근무요원)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C.특수교육보조원의 활용 리에 한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의 인식

은 어떠한가?

C-a.특수교육보조원의 활용 리에 한 특수교육보조원의 인식은 특

수교육보조원의 유형(유 특수교육보조원,장애통합보조원,공익근무

요원)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C-b.특수교육보조원의 활용 리에 한 특수교사의 인식은 특수교육

보조원의 유형(유 특수교육보조원,장애통합보조원,공익근무요원)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C-c.특수교육보조원의 활용 리에 한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의

인식차이는 특수교육보조원의 유형(유 특수교육보조원,장애통합보조

원,공익근무요원)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용어의 정의

① 특수교사

⌜ ․ 등교육법⌟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특

수교육 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 

제2조 4항).본 연구에서는 특수교사란 특정 유형의 특수교육보조원이 속해 있는

특수학교 학 는 일반학교 특수학 을 담임하고 있는 교사를 지칭한다.

② 특수교육보조원

특수교육보조원이란 특수교육 요구 아동에게 특수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장면

(특수학교,특수학 ,통합학 )에서 담당교사를 도와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일을 담

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교육과학기술부,2008b).본 연구에서의 특수교육보조원은 특

수학교 는 특수학 에서 담당교사를 도와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일을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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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특수교육보조원,장애통합보조원 는 공익근무요원을 지칭한다.

③ 유 특수교육보조원

본 연구에서의 유 특수교육보조원은 할 시․도교육청에서 주 하는 특수교

육에 한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학교장의 임용을 받아 특수교사의 교육 활

동과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특수교육보조원을 말한다.

④ 장애통합보조원

장애통합보조원이란 (사)한국자활후견기 회에서 견되어 특수교육에 한

교육연수 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학교장의 임용을 받아 특수교사의 교육 활동과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특수교육보조원을 말한다([사]한국자활후견기 회,2008a).

⑤ 공익근무요원

공익근무요원이라 함은 국가기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는「사회복지사업

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 수행에 필요한 경비·

감시·보호· 사 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술·체육의 육성 는 국제 력을

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병역법 제2조 9항).본 연구에

서의 공익근무요원은 2006년부터 특수교육 장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으로서,특

수학교 특수학 에서 담당교사를 도와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일을 담당하는 특

수교육보조원을 말한다.

4.연구의 제한

본 연구의 제한 은 다음과 같다.

첫째,본 연구는 주 역시 소재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 만을 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결과를 타 지역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 이 있다.

둘째,본 연구는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육보조원제도에 한 특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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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보조원과 특수교사들의 인식을 문헌분석을 통해 조사한 연구이므로 교육 장에서

세 유형의 특수교육보조원들이 경험하는 바를 심층 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8-

Ⅱ.이론 배경

1.특수교육보조원제도의 의의와 법 근거

1)특수교육보조원제도의 의의

최근 특수교육계에서는 특수학교에서나 특수학 에서 교사 1인이 교육해야 하

는 학생 수가 많아서 개별 학생에게 한 교육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수

교육의 질 향상과 통합교육의 활성화를 해 특수교육 장에 교사 이외의 보조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강경숙 외,2002).2000년 즈음에는

부분의 학교에서는 장애학생의 부모가 자원 사자로 수업을 지원하거나 체계

인 교육을 받지 않은 소수의 자원 사자들이 수업보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그러

나 학부모를 보조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가족은 고통을 겪기도 한다.장애를 지닌

자녀가 일반학교에 입학한 경우 자녀의 과잉행동으로 인한 부 응을 해소하기

해 장애학생 어머니가 몇 개월 동안 통합학 에서 보조활동을 하면서 체 이 고

가정생활까지 엉망이 되었다고 호소한 사례도 있었다(정창교,2001). 한 통합학

에서 통합교육 장이나 특수학 에서 자원 사자로 활동하는 이에게는 수업보조

를 한 교육이나 오리엔테이션 등이 체계 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특수교육보조원

역할에 한 이해부족이 부분이어서 장애학생에 한 단순한 애정과 심에 의

존하는 경우가 많아 효율 인 장애학생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박승희는 2001년에 국의 특수교육 황 요구 조사를 실시하여 통합

교육의 활성화를 한 방안들 가장 시 한 과제의 하나로 통합학 에 보조교사

배치를 지 하 다.즉,일반학교 특수학 의 실을 볼 때 양질의 통합교육의

성과를 기 할 때 교사들의 교수수행능력이 최 한 발휘할 수 있기 해서 교사의

보조 인력이 실하게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장애아동을 통합학 에 물리 으로

통합(시간 )하는 것 이외에도 학문 (교수․활동 통합),사회 (사회 통합)으

로 통합하여 성공 인 교육을 해서도 인 지원 체제가 요하다고 하 다(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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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혜,2006).

그러나 특수교육 발 5개년(2003-2007)종합 책 수립을 한 기 연구에서

박승희 등(2001)은 장애아동 교육의 질 제고를 한 기 여건 조성의 하나로 보조

원의 요성을 강조하면서 특수교육보조원제도는 교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장

애학생을 지원하기 한 것이며 특수교육보조원제도가 활성화 되고 특수교육 상

학생들에 한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망하 다.즉,특수교

육보조원제를 운 하는 기본 인 목 은 특수교육 상 학생의 개별화 교육에 의

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 상 학생의 문제 행동 리 학교생활 응 지

원을 통하여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한 것이다(교육인 자원부,2005).

2)특수교육보조원제도의 법 근거

특수교육보조원제도의 법률 근거는 한민국 헌법과 교육기본법(법률 제8915

호), ․ 등교육법(법률 제8917호),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법률 제8852호)

등을 통해 장애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권 보장을 한 모든 규정 사항들이 될 수

있다.

헌법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교육기본법 제3(학습권)에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장애로 인해 특

수한 교육 요구를 가진 학생의 교육권이 보장되어 있다.

한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에서 ‘모든 국민은 성별,종교,신념,인

종,사회 신분,경제 지 는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당 성을 제시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동법 제18조(특수교육)에서는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 ·정신 ·지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 배려가 필요한

자를 한 학교를 설립·경 하여야 하며,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가 유치원․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와 이에 하는 각종 학

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학 차,교육을 마련하는 등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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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과 교육기본법, ․ 등교육법에서는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

의 교육의 당 성과 그에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장

애학생들의 교육을 해 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인 사항들을 구체 으로 제시하고 있다.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상자에게 한

교육을 제공하기 하여 장애인에 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특수교육 상자

의 조기발견,특수교육 상자의 취학지도,특수교육의 내용․방법 지원체제의

연구·개선,특수교육교원의 양성 연수,특수교육기 수용계획의 수립,특수교육

기 의 설치·운 시설·설비의 확충·정비,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

개발 보 ,특수교육 상자에 한 진로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장애인에

한 고등교육 평생교육 방안의 강구,특수교육 상자에 한 특수교육 련서비

스 지원방안의 강구,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 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산의 범 안에서 우선 으로 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특수교육보조원제 운 에 해 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 제28조 (특수교

육 련서비스)제3항에서는 ‘각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상자를 하여 보조 인

력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9조(보조 인력의 지원)에서 ‘교육감은 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각 학교에 보조

인력을 지원하기 하여 보조인력 채용에 한 업무,보조인력 배치에 한 업무,

보조인력 리에 한 업무,보조인력 수 활용에 한 계획 수립 업무,보조

인력 활용에 한 교원 보호자 교육 업무,기타 교육감이 보조인력 운 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보조인력 운 을 하여 보조 인력에 한 인 자원 정보를 구축․운 하여

야 하고 장체험학습․수련회 등 학교 밖 활동 교육감이 인정하는 활동 등에

필요한 보조 인력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이에 한 인 자원 정보를 구축․운 하여

야 한다. 한 교육감은 보조 인력의 자질 향상을 하여 정기 인 연수를 실시하

여야 하며 보조 인력의 역할 자격은 교육인 자원부령으로 정하고,기타 운

방법에 한 세부사항은 교육인 자원부장 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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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법률 근거들을 통하여 장애학생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받

을 권리를 지니고 있고 특별한 요구로 인해 어떠한 형태로든 교육에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특수교육 상자에게 질 높은 특수교육을 제공하기

해 특수교육보조원제도 등의 다양한 제반 사항들을 마련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2.특수교육보조원의 유형

2009년 3월 재 주 역시에 설치된 통합학 특수학 그리고 특수학교

에서 활용하고 있는 특수교육보조원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유 특수교육보조원

시․도교육청에 소속되어 일정 연수과정을 마치고 특수교육 상학생의 문제행

동 리 학교생활 응 지원으로 장애학생 요구에 합한 개별화교육 강화

학습권을 보장하기 해 지원하는 유 특수교육보조원이 있다.

2)장애통합보조원

(사)한국자활후견기 회와 SK그룹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사업의 재원으로 장

애학생 교육환경 사회 능력향상을 지원하고 통합교육보조원 활동에 한 체

계 인 교육 질 높은 보조원을 양성하여 장애학생의 인권․교육권 확 로 지역

사회통합 실 과 사회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자립 실 에 그 목 을 두고

장애통합교육보조원 사업단을 만들어 지원․ 견하고 있다.장애통합보조원은 국민

기 생활보장법상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의 사회․경제 인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문기 인 (사)한국자활후견기 회에서 실업․빈곤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인 자립을 지원하여,2003년부터 장애통합보조원 사업을 시작하 으며 재 장애통

합보조원을 국 으로 확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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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익근무요원

공익근무요원은 국가기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의 공익 목

수행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 사 는 행정업무의 지원과 국제 력 는

술,체육의 육성을 하여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 하는 제도이며,교육과학기

술부는 국방부 병무청에 공익근무요원의 특수교육 분야신설 요청 의를 진행해

2006년 이후 특수교육 장에 장애학생 지원역할을 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을 배치

하 다.그러나 2008년부터 외 없는 병역이행 체계를 정립하여 사회활동이 가능

한 모든 사람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되 역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여 병역의 사회 형평성 제고와 국가인 자원의 효율 활용을

한 제도인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했다.사회서비스란 개인․사회 체가 복지증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해 사회 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사회복지서

비스,보건의료서비스,교육서비스,문화 술서비스,환경안 서비스 등을 말한다.

한 장애인 수발 등 사회 으로 필요하나 공 이 어려운 분야에 우선 투입되며

2012년까지는 행 공익근무요원제도 틀 속에서 병역법 일부 개정을 통해 운 하

고 ․의경 등 환복무,산업기능요원 배정이 종료되는 2012년 이후 체복무제

도를 사회복무제도로 환한다(병무청,2009).다음의 <그림 Ⅱ-1>은 체복무정비

로드맵이다.

출처 :병무청(2009),사회복무제도 안내.

<그림 Ⅱ-1> 체복무정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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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수교육보조원제도의 운용 실태

다음에서는 특수교육보조원 유형 유 특수교육보조원,장애통합보조원, 그

리고 공익근무요원의 운용실태에 해 살펴보기로 한다.

1)유 특수교육보조원제도의 운용 실태

(1)유 특수교육보조원의 자격 역할

강경숙 등(2002)은 특수교육보조원의 자격을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

하고 최소한의 체력과 건 한 정신을 소유한 자 즉,20세 이상 50세 미만인 자라고

규정하 다.그러나 육체 ,정신 , 는 심리 으로 보조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능력이 없다고 정을 받은 자와 장애학생이나 학교에 정신 ,육체 그리고

강제 으로 피해나 부담을 가능성이 높다고 단된 자는 특수교육보조원의 자

격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 으며 특수교육보조원의 이상 인 자격을 갖

춘 자를 다음과 같이 정하 다.

① 특수교육에 필요한 기 소양을 갖춘 자와 교육기 의 종사자

②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최우선 임용;특수교사 자격소

지자는 임용 이후 직무연수 면제)

③ 유아교육교사를 포함한 일반교사 자격 소지자

④ 보육교사,사회 복지사 자격소지자(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한 생

활지도원의 자격이 있는 자)

⑤ 학의 사회교육원(평생교육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방과 후 아동

지도자,특수아동지도사,언어치료-교육 지도사,특수아 미술지도사 등의 자격증

을 소지한 자

⑥ 교육,심리,사회복지,치료학과 등 특수교육 사회복지 련학과 출신자

⑦ 교육 학,사범 학 재학생이나 졸업 정자 공익근무요원이나 특수교육 보조

원으로 지원한 병역 특례자

⑧ 장애학생의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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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기타 장애 학생 교육에 심 있는 자

그러나 특수학교( )교사들은 특수교육보조원의 자격으로 학력 뿐만 아니라 특

수교육 보조원의 품행,인성,교육 등이 바로 갖추어진 사람이어야 하고, 련 소

지 자격증이 있다면 언어치료사,물리치료사,심리치료사 등과 같이 치료 교육에

한 보조의 필요도 나타냈다(강경숙 외,2002).

강경숙 등(2002)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자격을 갖춘 유 특수교육보조원들에

해 특수학교( )교사들은 여러 형태의 특수교육보조원에 한 활용 문제 에

한 논의에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 규명이 확실히 되어있지 않을

경우 주객이 도되는 상황이나 미묘한 심리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을 지

하 고,이를 방지하기 해서는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의 명확한 역할 규명이

필요하다고 하 다.

인진과 박승희(2001)는 다양한 문헌들의 내용을 종합 으로 정리하여 특수교

육보조원의 역할을 <표 Ⅱ-1>과 같이 10가지로 제시하 다.<표 Ⅱ-1>에서 볼 수

있듯이 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은 단순하게 교실 내에서 장애학생의 개인욕구 지원

이나 이동 지원 이외에도 교사들이 실시하는 다양한 교수활동에 직 개입하여 교

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즉,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이 차 비

있는 역할로 바 어야 함을 의미하고,특수교육보조원이 교수 활동에 실제 이고

직 으로 참여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박

민경,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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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의 역 주요 역할의

1
사무행정

지원

․학교의 반 인 사무직무:서류 작성하기,복사하기,회계

리하기,잔심부름 하기

․교실의 반 인 사무직무:서류작성하기,문서 교정하기,교재물

복사하기,출석 검

2
개인

욕구 지원
․보조기기 착용 돕기,신변처리,먹기,옷 입고 벗기,화장실 사용하기

3

건강 보호

안 지원

․튜 섭식하기,도뇨 삽입,인슐린 투입,흡입약 투약

․학교 내 환경의 험에서 보호,학교 내장소 이동 안 보호

4 이동 지원 ․ 험으로부터 안 보호,쉬는 시간과 다른 장소로 이동 안 보호

5
보조장비

사용지원
․휠체어 보장구 사용하는 것 돕기

6
의사소통

지원

․PECS등 의사소통 체계개발해주기.의사소통 체계 이해하기,일반

아동이 장애학생의 의사소통체계 이해하도록 지원하기

7 행동 지원
․문제행동 다루기,강화 제공하기,다양한 행동수정 사용하기,토큰

주기,피드백 주기,칭찬하기,오류 정정하기, 정 행동 지원하기

8
교수

지원

․학생들의 수행수 평가,기 선 검사 실시,발달상황 체크하기,진

보에 한자료수집하기,학생진보에 하여 교사 문가와 의

사소통하기

․개별화교육계획(IEP)의 장․단기 목표설정 정보를 제공하기,목표

달성을 한 교육활동에 참여하기

․수업내용 자료 수정하기,수업계획하기,교수자료 비하고 제

작하기

․교육 로그램 실행하기,수업보조하기

․시험보기( :철자법,수학 문제 등)

․교수활동 에 학생의 수행을 기록하고 보고하기

․학생 일 정리 기록하기

․일반학생과의 상호작용 유도하기

9
의

구성원
․ 운 의 효율성에 기여하기; 한 의사소통,문제해결하기

10
가족과의

상호작용

․가족과 상호작용 의사소통 하기 :학생 정보 제공,진보에 해

보고하기,행동문제 다루는 방법 공유하기

<표 Ⅱ-1> 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

출처 : 인진․박승희 (2001).보조교사의 역할규명과 순기능 역기능에 한 고찰.특수교육학연
구,36(3),233-265.(p.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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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보조인력의 역할 자격)에서

‘법 제28조 제3항에 따른 보조인력의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는 이와 같은

수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된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에 배치

되는 보조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신변처리, 식,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 상자의 교육 학교 활동에 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라고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2009년 주 역시교육청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 기 에서는 제3조(자격기 )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는 이와 같은 수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 사유)각 호에 해당되지 않

는 자로 한다.단,해당학교의 특수교육 상자 학부모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 제4조(역할)로 특수교육보조원은 교사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다음과 같

은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특수교육보조인력은 교사의 주요업무인 수업,평가,상담,

행정업무를 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특수교육 상자의 개인욕구 지원 :신변처리 식사지도,보조기 착용,이동보

조,건강보호,등하교 안 생활 지원 등에 한 사항

② 특수교육 상자의 교수․학습 지원 :교수․학습 활동 보조,학습자료 학용

품 비,교내외 활동 보조,학습자료 제작 지원 등에 한 사항

③ 특수교육 상자의 문제행동 리 지원 : 응행동 진 부 응 행동 리,

래와의 계형성,생활지도를 한 로그램 리 지원 등에 한 사항

④ 기타 특수교육 상자의 보조를 하여 학교장이 명하는 사항

(2)유 특수교육보조원의 교육 배치

특수교육보조원이 특수교육 상자들을 하게 지원하기 해서는 단순한 보

조가 아니라 장애아동에 한 교육철학과 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장애아동

각 개인의 독특한 특성에 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체계 인 연수가 필요하

다.이는 특수교사와의 진정한 력자로서 교육 장에서 호흡을 맞추기 해 반드

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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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등(2002)은 특수교육보조원의 훈련기 과 훈련 내용을 무 과 유 으로

구분하여 무 보조원은 훈련 교육을 해당학교에서 직 실시하고 유 보조원의

경우는 시․도 교육청이나 시․군․구 교육청에서 담당하여야 한다고 제시하 다.

한 무 보조원은 최소 20시간 이상의 훈련시간을 설정하고 유 보조원의 경우에

는 120시간 이상 확보하여 훈련하도록 제시하 다.

특수교육보조원의 배치는 시․도 교육청이나 시․군․구 교육청에서 담당하며

장애유형별,학교과정별,장애정도,보조원 필요 학생 수,지역별,여건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리는 각 학교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하 다(강경숙 외,2002). 한

교육과학기술부(2008d)는 특수교육보조원의 배치를 담임교사(특수학 설치학교의

경우 통합학 과 특수학 담임 공동)가 부모의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보조원 활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장 명의로 특수교육운 원회에 제출한 후,특수교육운

원회 심사를 통해 격한 학생에 한해 지원한다.특수교육보조원의 배치 기 은

‘특수교육 상자로 선정되어 일반학교 통합학 ,특수학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

고 있는 학생 도․ 복장애 학생부터 우선 배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09년 주 역시교육청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 기 에서는 제8조(보조인력의

연수)로 특수교육 보조인력 신규 채용자의 경우 30시간 이상 기 연수를 이수하여

야 한다.단기 특수교육 련 연수 이수자는 제외할 수 있다.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자질 향상을 하여 특수학교 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연 1회 이상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 제5조(보조인력 배치)로 시교육청 지역교

육청에서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에 의해 특수교육 보조원의 수요를 악하

여 2월말까지 배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상자는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지원을 요구하는 도 장애학생(원아).다만 공익근무요원,종

일반 강사,지자체,사회단체 복지가 등으로부터 별도로 보조 지원 받고 있는

학생(원아)은 복 지원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유 특수교육보조원의 활용 리

교육과학기술부(2008d)는 특수교육보조원 활용 리를 특수학교 설치 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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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특수교육보조원을 통합학 에 배치․활용하고, 리는 특수학 담임교사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특수학 미설치 교는 유 특수교육보조원을 통

합학 에 배치․활용하고, 리는 학 담임교사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담당하도

록 한다.그러나 활용 범 가 구체 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마다 특수교육보

조원의 활용 범 가 다양하고 보조원 활용에 있어서 혼란이 야기되기도 한다.

박미경․강경숙(2004)의 특수교육보조원의 활용 리방안 연구에서도 특수교

사가 특수교육보조원의 활용 범 를 특정 장애 학생의 용변이나 문제 행동에만 활

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수업시간 보조 반 인 특수학 활동에는 활용

하지 못했다고 하 으며, 다른 특수학 교사의 경우 특수교육보조원이 통합학

만 지원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특수학 에서의 활동에 있어서는 활용하지

못했다고 하 다.이러한 혼란을 막기 해서는 보다 명확한 활용 범 가 규정되어

야 할 것이다.

강경숙 등(2002)은 특수교육 보조원의 한 활용을 해서는 교사나 학생과의

계에 있어 지속 인 화를 유지하고,갈등을 리하며 문제 해결력 등의 기술을

히 발휘하여야 하며,이를 해서는 학교에서 보조원의 일과 운 ,근무평가

방식 내용, 리에 한 지침 등의 요소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하 다.학교에서

의 업무 리 방법으로는 교사가 보조원의 일일 업무를 직 지시하거나,보조원이

자신의 일일업무를 자율 으로 결정하거나,교사가 보조원의 활동을 찰하여 업무

일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한 특수교육보조원 평정 거로는

일반 인 출․퇴근 등근무태도,교육활동 지원정도,장애학생 지도 방법,학생들과

의 상호작용 정도가 평가의 거야 될 수 있다고 제시하고 특수교육보조원 평가

리 주체로 교육청,학교장,담당교사 등이 평가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고 제시하고 있다.보조원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시간으로는 학생의 일과(수업)시

간에만,등․하교 지도 방과 후 활동까지,교사가 요청하는 시간에만(시간제 근

무),혹은 타 교원과 동일하게 일반 근무 시간 에 근무하는 등 어느 정도의 근무

시간이 합한 지에 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 근무 시간의 일부인 특수

교육보조원의 주당 수업 보조 시수가 히 보장되어야 한다(이미숙,2009).



-19-

최옥선(2007)은 특수교육보조원 근무지침과 담임교사의 특수교육보조원 활용 지

침을 다음과 같인 제시하고 있다.

① 특수교육보조원 근무지침

ㄱ.보조원의 출퇴근 시각은 본교 교직원에 한다.

ㄴ.출근부는 특수교육보조원 업무일지로 신한다.

ㄷ.결근,지각,외출,조퇴 등은 사 에 활동 학 의 담임교사와 의 후 업무

담당교사의 도움을 받아 결재를 득한 후 시행되도록 한다.

ㄹ.보조원은 매일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담임교사의 확인을 받는다.

ㅁ.교사가 작성한 교육 계획에 한 정보를 숙지하고 교사의 교육방침과 지시

에 따른다.

ㅂ.시종시간을 잘 지키고 보조원의 활동이 다른 학생들이나 수업의 흐름에 방

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ㅅ.보조원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해 정기 혹은 비정기 인 의에 참석한

다.

ㅇ.근무시간 동안 교내에서 항상 연락이 가능한 장소에서 기한다.

ㅈ.교육이나 학생에 한 개인 인 견해를 학부모에게 사사로이 말하지 않도록

한다.

ㅊ.학교의 제반사항이나 학생의 신상에 한 것 는 교실 수업에서 발생한 모

든 일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ㅋ.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갈등에 해서는 교사와 상의하여 신속히 해결하도

록 한다.

ㅌ.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잘 악하여 지원 하되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고 최소한의 지원만을 하도록 한다.

② 담임교사의 보조원 활용의 지침

ㄱ.학생들의 교육의 하여 교사와 보조원이 력 으로서 서로 원활하게 상호

교류해야 한다.

ㄴ.보조원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해 정기 인 혹은 부정기 인 의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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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ㄷ.보조원이 장애아동의 활동을 보조하고 장애아동이 속한 집단 내의 다른 학

생들에게도 도움을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

ㄹ.수업에서 필요한 자료,교재를 수정 혹은 제작하는데 보조원을 활용한다.

ㅁ.보조원이 학 에서 장애아동을 보조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보조

원에게 달하고 필요한 경우 연수를 실시한다.

ㅂ.담임교사는 보조원의 활동을 찰하여 보조원의 활동보조가 학생과 교사 자신,

학생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해하지 않는지 항상 염두에 둔다.

다음의 <그림 Ⅱ-2>는 2009년 주특수교육운 계획에 제시된 유 특수교육보

조원 배치 활용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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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  분 : 회계직 

 2. 자  격

  - 고등  졸업 이상   소지 고 특 에 심이 있는 자  자녀가 해

당 에 취 고 있는 장애 부모는 외함

  - 시 청 주  특 에  연 과  이  자

 3. 역  할

  - 사  고  업 인 업․ 생지도․평가․상담․행 업  등  리   없고,  

담임 사  요청에 해 생 지도를 보조

  - 규 사 감독 아래 다 과 같  지원업  행

     ․ 특  상 생  개인욕구 지원 : 용변  식사지도, 보조  착용, 착탈 , 

건강보   안 생  지원 등

     ․ 특  상 생  ․ 습 동 지원 : 습자료  용품 , 이동 보

조, 실과 운동장에  생 동 보조, 습자료 작 지원 등

     ․ 특  상 생  행동 리 지원 : 행동 진  부 행동 리 

지원, 또래  계  지원, 행동지도를  그램 리 등

 4. 배치방법

  - 담임 사(특   경우 통합 과 특  담임 공동)가 부모  

동 를 아 특 보조원 용 계획 를 작 여 장 명  특 운

원회에 출  이후, 특 운 원회 심사를 통해 격  생에 해 

 5. 배치기준

  - 특 상자  어 일  통합 , 특 , 특 에   

고 있는 생  도․ 복장애 생부  우  

 6. 활용 및 관리

  - 특   :  특 보조원  통합 에 ․ 용 고, 리는 

장, 담당  특  담임 사

  - 특  미  :  특 보조원  통합 에 ․ 용 고, 리는 

장, 담당   담임 사

  - 특  :  특 보조원  해당 에 ․ 용 고, 리는 장, 담

당   담임 사

출처 :2009 주 역시 특수교육운 계획

<그림 Ⅱ-2>유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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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애통합보조원 제도의 운용 실태

(1)장애통합보조원의 자격 역할

보건복지부와 SK그룹,(사)한국자활후견기 회 등의 3개 기 이 공동으로 개

발한 ‘장애통합보조원’ 로그램은 소득층 여성들을 장애학생의 교육 문보조원

으로 선발해 교육 후 련 기 에 배치해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 자립을 지

원하는 사업으로 동사무소 지역기 별 모집공고를 통해 선발하며,선발된 인원은

단계별로 구성된 이론교육 실습교육 총200시간을 거쳐 거주 지역과 가까운 자활

후견기 과 연계된 시설에 근무하게 된다([사]한국자활후견기 회,2008c).

(사)한국자활후견기 회는 정부가 민간단체에 탁하여 공공근로사업 참여를

통한 최 생활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한시 으로 고용한 인력으로 소정의

보조원을 한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표 Ⅱ-2>과 같은 장애학생 보조 역할을 한다.

<표 Ⅱ-2> 장애통합보조원의 역할

구 분 지 원 내 용 세 부 지 원 사 항

교수-학습

활동지원

학 활동 지원

․원반 특수반 수업 지원

․착석지도

․개별학습지원

․문제행동 재 행동수정지원

장학습 지원 ․원 학 특수학 장학습지원

체능 지원 ․체육 미술 등의 활동 지원

학교생활

지도지원

기본생활

․장애학생 기본생활(신변처리 등)습 형성 지도지원

․ 래와의 계형성지원/생활 지도

․ 응행동 진 부 응행동 리지원

생지도
․장애학생 식 보조( 식규칙-식 지도,편식지도)

․바람직한 식생활 지도, 식지원 식사

안 지도
․안 사고 방지도

․장애학생의 발작 이거나 기습 폭력행동지도

출처:(사)한국자활후견기 회(2008b).장애통합보조원 연수 자료집(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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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애통합보조원의 교육 배치

(사)한국자활후견기 에서 견하는 장애통합보조원은 자활기 의 주 하에

계속 인 직업재교육과 사회․문화 인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한 교육 학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장애인 장애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해 지역 학의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장애통합보조원의 교육은 장애통합교육의 반 인 이론 교

육을 통한 보조원의 자질향상과 인성교육을 통한 자존감,자신감을 고취시키며,특

기․ 성교육을 통한 장애아동과의 계형성에 기여하는데 있다.구체 인 교육내

용은 특수교육의 정의 목 ,특수아동과 통합교육의 이해,정서․행동 학습장애,

IEP에 한 개 이해,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 인식,특수아동의 진단․평가의

종류 결과 해석에 한 이해,학력 과정에서 교수 역별 지도 보조원 역

할, 등과정에서 교과별 학습지도 보조원의 역할, 등과정에서 학습지도

보조원의 역할,장애학생을 한 의사소통 지원,장애학생을 한 사회성 진 방

안,체육수업 특수체육에서의 보조원의 역할,문제행동의 이행,장애학생의 생활

습 지도 학교생활지원에서의 보조원의 역할,음악수업 음악치료에서의 보

조원의 역할,장애학생을 한 이동지원, 장체험,미술수업 미술치료에서의 보

조원의 역할,자기갈등 리,종이 기,컴퓨터 교육,사례Ⅰ․Ⅱ, 장실습의 내용으

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사]한국자활후견기 회,2008a). 의 교육내용으로 이

루어지는 장애통합보조원의 연수시간은 <표 Ⅱ-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Ⅱ-3> 장애통합보조원 교육 연수

과정 상 내용 시간

신규

특수교육의 이해 40

90직업능력향상/특기 성 20

실습 30

1학기 이상

경력자

특수교육이론 40
60

직업능력향상/특기 성 20

고
1년 이상

경력자

특수교육이론 20
50

직업능력향상/특기 성 30

계 200
출처:(사)한국자활후견기 회(2008a).장애통합보조원사업 교육계획(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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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역시 특수학교( )장애통합보조원의 배치는 주서구자활후견기 , 주

북구희망자활후견기 , 주북구일터자활후견기 , 주북구동신자활후견기 을 통

해 이루어지고 학부모나 학교장의 요구에 의해 견․배치되는데 <그림 Ⅱ-3>과

같이 장애통합보조원이 배치되며 2008년 5월 재 특수학교( )에 배치되어 있는

장애통합보조원은 <표 Ⅱ-4>과 같다.

학교수요조사

(수행기 )

․유아교육기

․ ․ ․고등학교

․특수학교

➡

신청서 제출

․기 과 학교 간 약정서류

․보조원 배치 신청서

․교사동의서(원반․특수반)

․학부모 동의서

․장애진단평가서
➡

학교 선정

․통합학 운

․보조원 담

리 인력보유
➡

배치 (수행기 )

․장애학생 지

원

출처:(사)한국자활후견기 회(2008c).장애통합보조원 지원 사업단 자료집.(p.5)

<그림 Ⅱ-3>장애통합보조원 선정 차

<표 Ⅱ-4> 주 역시 장애통합보조원 특수학교( )배치 황

등학교

(동부/서부)

학교

(동부/서부)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32 5 2 4 43

출처:(사)한국자활후견기 회 제공자료 (2008.05.20).

(3)장애통합보조원의 활용 리

박민경(2009)은 특수교사와 장애통합보조원 모두 근무시간은 교원과 동일하게

일반 근무시간 에 근무하며 업무 리는 교사가 장애통합보조원의 일일 업무를 직

지시하여 장애통합보조원이 기록하며 인사 리에 있어서 특수교사는 (사)한국자

활기 회에서 선발,배치하고 학교에서 자율 으로 리하는 것이 하다고 하

고,장애통합보조원은 (사)한국자활기 회에서 선발,배치, 리하는 것이

하다고 하 다.뿐만 아니라 장애통합보조원을 활용하 을 경우 효과 인 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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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는 신변처리 도움과 문제행동 리에 도움이 된다고 하 으나 장애통합보

조원은 개별화 수업보조와 문제행동 리에 도움이 된다고 제시하 다.

보조원의 학교 업무 리 방법으로 장명수(2006)는 교사가 보조원의 일일 업무

를 직 지시하거나,보조원이 자신의 일일업무를 자율 으로 결정하거나,교사가

보조원의 활동을 찰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 할 수 있을 것

이다고 제시했다. 한 보조원의 근무평가의 거로는 일반 인 출․퇴근 등 근무

태도,교육활동 지원 정도,장애학생 지도 방법,학생들과의 상호작용 정도가 평가

의 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보조원의 평가 리 주체로는 교육청,학교장,담

당교사,학교 개별화교육운 회 등이 평가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Westat(2001)에 의하면 미국의 특수교육보조원은 1년에 한 번 평가를 받는데,담당

교사와 교감 혹은 교장으로 이루어진 리자 2명이 평가양식에 표시한다.즉 일하

는 능력,사회성,교사와의 계 등 총 수를 내어 평가하는데 평가 이후 결과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 한 58%의 보조원들은 특수교육교사와 련

서비스 제공자들에 의해,그리고 37%는 학교나 교육구청 행정가에 의해,3%는 일

반교사로부터 감독을 받는다.

한편,장명수(2006)는 보조원이 학교에서 근무 학생의 안 리 등에 련

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보조원의 책임 한계를 정하는 것은 매우 요한 일이

다고 제시하 다.학교 내의 여러 보조 인력은 학교에서 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도 학생을 맡는 동안은 보조원이,보조원과 특수교사(일반교

사)가 반씩, 으로 특수교사가,특수학 에서는 특수교사가,통합학 에서는

담임교사가,모든 안 의 문제는 담임교사나 혹은 학교의 리자가 책임질 것인가

에 한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보통 정규교사는 학교 안 공제회에 가입

하여 학교에서 교육행 를 하다가 안 문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등을

제공받아 처리한다.사고가 고의 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면 가 교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려는 경향을 읽을 수 있다.그러므로 보조원이 교육 활동 지원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학교 내에서 정규교사의 경우와 같이 문제를 처리하는 등 학

교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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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익근무요원 제도의 운용 실태

(1)공익근무요원의 자격 역할

’9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소집제도의 공익근무요원 소집 상자는

병무청 훈령 745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제3조( 리자원)에서 공익근무요

원소집 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징병검사결과 학력,신체등 ,연령 등 자질을 감안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② 부‧모 는 형제‧자매 사‧순직자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③ 역병입 상자 는 보충역으로서 국제 력 사요원으로 선발되거나 술·체

육요원으로 추천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④ 학군무 후보생 는 의무,수의,법무,군종사 후보생으로서 그 병 에서 제

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개정 2006.11.22>

⑤ 공 보건의사‧징병 담의사‧국제 력의사･공익수의사 는 공익법무 에의 편입

이 취소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개정 2006.11.22>

⑥ ’74.12.31이 출생자로서 종 법(법률 제4506호)제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독자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개정 2005.2.28>

⑦ 6월 이상 1년6월 미만의 징역 는 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1년 이상

의 징역 는 고의 형의 집행유 를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⑧ 제2국민역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출원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개

정 2003.1.8>

⑨ 종 법(법률 제4685호)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 소집 상 보충역으로

서 방 소집 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05.2.28>

⑩ 기타 질병,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출원하여 보충

역에 편입된 사람 <개정 2003.1.8>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자격은 2006년 이후 특수교육기 에 공익근무요원 배치 제

도와 요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소집 상자 등 자원 리 의무부과 규정 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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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훈령 745호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하며,소집할 수 있다.

제 15조의 2(소집일자 복무기 본인 선택)지방병무청장은 당해 연도 소집

일자별,복무기 별 계획인원 범 내에서 자원수 황 등을 고려,공석을 배정하

여 본인선택에 의해 소집할 수 있으며,본인선택 가능한 권역별 소집단 는 의무자

거주지 지방병무청 내에 소재한 복무기 을 소집단 로 할 수 있다<개정

2005.12.2,2006.11.22>.

제 16조의 3(특정복무분야 배정인원 선발 등)지방병무청장은 생활지도 분야(사

회복지시설 지방자치단체) 장애학생 지원분야( ․ ․고등학교)의 배정인원

원에 하여 본인선택 할 수 있도록 공석을 배정하고 본인선택 되지 않은 인원

에 하여서는 소집순서에 의하여 선발한다.이 경우 제12조 제 2항 각 호의 사유

가 있는 사람은 본인 선택 선발을 제한한다.

제 1항의 소집순서에 따라 선발할 때는 고졸 이상 학력자가 선발되도록

하되 본인선택은 학력에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다.제16조(특정 자격․ 공자 등

소집단 )다음 복무기 의 복무분야에 해서는 복무분야와 련 있는 자격․면

허․ 공자 등을 당해 소집 월의 통지범 내에서 우선순 로 소집할 수 있다<개

정 2002.3.20,2003.12.10,2005.12.2,2006.11.22>.

공익근무요원은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직무상 행 는 공무수행으로 본

다.공익근무요원의 복무문야별 임무 는 복무 형태는 <표 Ⅱ-5>에서 보는 바와

같다.

교육인 자원부와 병무청이 특수교육의 질 개선을 하여 2006년부터 특수교

육 장에 장애학생 지원역할을 담당하기 하여 배치한 공익근무요원은 행정 서

요원으로 복무분야는 장애학생․아동지원( · ·고/보육원)이며 그 역할로 수업지

원 등 학습보조,승․하차 등의 활동 음식섭취 등 지원이다.즉,특수교육 장

에 배치되는 공익근무요원들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규정에 따라 장애 학생의 학습지

도 보조와 안 생활 통학지원 등 활동 보조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이 경우

통상 으로 장애학생의 개인욕구,교수-학습활동,문제행동 리 등을 지원하는 특

수교육보조원 업무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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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복무분야별 임무 복무형태

기능별 복무분야 임 무 복무 형태

경 비

시설 경비
․청사･시설･설비 경비 방호

․방문자등 안내․계도

주간 는

주․야간

운 ․ 용차량 공무 시 운 주 간

감 시

재난안 감시
․재난(지진･태풍･홍수･해일･가뭄･화재 등) 험지역 감시

순찰

주간 는

주․야간

생 감시 ․불량식품 감시･검사보조 시료수거･채취 등 주 간

운 ․ 용차량 공무 시 운 주 간

보호

차량단속
․과 차량 단속 도로 순찰

․자동차 매연단속 계도

주간 는

주․야간

질서계도

․법정질서 유지 안내 보조

․거리질서(노 상,노상 치물, 고물 등)감시 순찰

․소음(생활,이동 소음)단속

․쓰 기 무단투기 단속 지도

주간 는

주․야간

운 ․ 용차량 공무 시 운 주 간

행 정

지 원

병무행정보조
․병무행정업무 보조

․징병검사장 임상병리 등 보조
주간

일반행정보조

․민원안내·상담

․일반 행정· 산 등 업무보조

․민방공 소방시설 리, 검 업무보조

주간

우편업무보조 ․ 발송,도착 배달우편물 분류
주간 는

주․야간

운 ․ 용차량 공무시 운 주간

술

체육
술·체육분야 ․ 병무청장이 지정한 분야 종사 ․

국제

력
국제 력 사 ․ 개발도상국가에서의 사활동

외교통상부장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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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계속됨

기능별 복무분야 임 무 복무 형태

사

수발지원

․시설입소 는 재가 독거노인 활동 보조

․시설입소 는 재가 독거장애인 목욕,음식섭취 등

지원

주간 는

주․야간

장애학생

아동지원

( · ·고/보육원)

․수업지원 등 학습보조

․승․하차 등 활동 음식섭취 등 지원
주간

사회복지

로그램지원

․학습 여가생활 등 보조

․물품 달,장애인행정서비스 등 지원
주간

청소년 구조/상담
․가출청소년 자활후견 등 지원

․상담요원 보조

주간 는

주․야간

사회복지업무 보조

(지방자치단체,

읍․면․동)

․장애인․노인 등 불우계층 물품 달 등 지원

․복지업무 담당직원 보조
주간

경비․시설 리

(사회복지시설)

․시설방호 방문인 안내

․시설물 안 리 등 운 보조

주간 는

주․야간

운

(사회복지시설)
․환자이동,물품 달 등 차량운 주간

환자지원

․진료,약품 리 등 업무보조

․환자이동 등 활동지원

․119응 구조 업무 보조

주간 는

주․야간

보건지원
․방역․소독업무 등 보조

․주민건강사업 등 운 지원

주간 는

주․야간

문화재 리 ․궁․능 등 문화재 보호
주간 는

주․야간

학습지원 ․방과 후 학습활동 지원 주간

안 리
․철도･지하철 해양보호지역 등 안 사고 방

․취약계층 주택 등 안 검

주간 는

주․야간

산불/녹지감시
․산불 방,진화 산지정화

․녹지 정화활동 등

주간 는

주․야간

하천/해양보호
․하천,해양 오염방지

․취․정수장,상수원 등 감시․ 리업무 보조

주간 는

주․야간

출처:병무청(2009).공익근무요원 복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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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익근무요원의 교육 배치

안재석(2007)은 사분야에 배치되는 공익근무요원들의 경우 사분야의 범 가

범 하고 다양하므로 실제 배치 장에서의 업무를 제 로 수행하기 해서는 기

본 인 소양교육이 이루어 져야할 것으로 여겨지며,특히 장애학생 지원 분야의 경

우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 교육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

다.이러한 기본 인 사 교육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배치하기 에

이루어져야 하며 일선학교에서는 업무의 성격에 맞게 학교별로 장애이해교육을 시

행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교육청의 경우,공익근무요원 운 비에서 장애이해 교육에 한 연수

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산을 배정하여 특수교육보조원과 마찬가지로 국립 특수교

육원 부설 원격교육연수원에서 운 하는 사이버 연수인 특수교육보조원 직무연수

를 공익근무요원들도 함께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학교 내에서 필요한

경우 자체 으로 연수를 마련하여 운 하도록 하고 있다(안재석,2007). 주지역에

특수교육보조원으로 배치된 공익근무요원들의 교육은 2007년 이 까진 기 군사

훈련을 4주 동안 실시하고 복무기 배치 후 복무 만료 시 까지 별도 문교육이

없어 공익근무요원들이 실제 배치 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 인 소양이나 장애학

생 지원 분야에 한 사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그러나 2008년 이후 기

군사훈련 4주와 소양교육 1주,직무교육 1주가 신설되어 공익근무요원들에 한

장애 학생들의 특성과 장애 이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이미숙,2009).

2006년부터 교육인 자원부의 요청에 따라 특수교육 장에 장애학생 지원역할

을 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병무청은 최근 공익근무요원

의 일발 행정 보조분야 지원을 진 으로 감축하고 사생활지도 분야에는 확

지원한다는 내용의 ‘2006공익근무요원 배정계획’을 내놓았으며,학교 공익근무요원

과 련된 주요 배정 지침에서 사회복지시설․장애학생보조 등 사분야에 한

요청인원은 원 배정하기로 계획하 다.

공익근무요원 배치는 병무청 훈령 739호에서 복무기 장은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해의 행정 서 요원 인원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공익근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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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복무할 기 명,복무기 소재지의 주소,복무분야 임무,공익근무요원 소

요 산출근거를 명시한 공익근무요원배정요청서(규칙 제32호 서식)에 공익근무요

원 활용계획 등을 첨부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고 사회복

지시설의 소요인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98.4.7,

2001.3.28,2002.12.30>.배정요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배정을 한 조사를 실시하

여 복무기 별로 배정인원을 결정하여 통보하고 복무기 별 소집통지는 본인들의

자격이나 공 등을 최 한 반 하여 복무기 을 지정,개인별로 입 통지서를 송

부하며 복무분야 소집순 는 <표 Ⅱ-6>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Ⅱ-6> 복무분야 소집순

복무기 복무분야 소집순

시․도 교육청 학습지원
․1순 :교 ․ 사 재학 졸업자,교사자격 취득자

․2순 : ․ 체능 공자, 어․수학 등 학 공자

출처:병무청 푼령 제745호,공익근무요원소집 상 등 자원 리 의무부과 규정.

다음은 2008년 주 역시에 장애학생보조분야 공익근무요원 배치 황이다.

<표 Ⅱ-7>은 2006～2008년 주 역시 장애학생보조분야 공익근무요원 배치 황

이며,<표 Ⅱ-8>은 2008년 주 역시 특수학교,특수학 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

배치 황을 제시하고 있다.

<표 Ⅱ-7> 2006～2008 주 역시 장애학생보조분야 공익근무요원 배치 황

2006 2007 2008

40 90 86

출처: 주․ 남 병무청(2008).공익근무요원 복무기 정보.

<표 Ⅱ-8> 주 역시 공익근무요원 특수학교( )배치 황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43 7 8 28 86

출처: 주․ 남 병무청(2008),공익근무요원 복무기 정보.



-32-

(3)공익근무요원의 활용 리

특수교육 장에 배치되는 공익근무요원들은 훈령 739호 제15조(복무분야별 임

무)에서의 공익근무요원 복무규정에 따라 장애학생지원 분야의 업무는 학습지도 보

조와 안 생활 통학지원 등 활동 보조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이 경우 통상

으로 장애학생의 개인욕구,교수-학습활동,문제행동 리 등을 지원하는 특수교육

보조원 업무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공익근무요원을 특수교육보조원으로 활용하는 근본 인 목 은 통합교육을

한 것이다.즉,장애학생 교육의 질 제고에 있다.따라서 공익근무요원은 특수교사

를 도와 장애학생의 개별 인 욕구에 부응하는 지원을 제공하여 교수 질을 높이

고 장애 학생을 한 통합의 실행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그러나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규정에는 분야별 임무만 명시되어 있을 뿐 그 활용 범 가 구체 으로 명시되

어 있지 않다.이로 인해 공익근무요원 활용에 있어서 혼란이 야기되기도 한다.

안재석(2007)은 실제 특수교육 장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복무기 마다 많은 차이가 있으나 특수학교에서의 업무 수행으로는 행정실에 배치

되어 수목 리․청소․인쇄․학생이탈 방지․교무실 행정보조 등 학교의 반 인

행정업무의 보조역할,행정실이나 교무실에 배치되어 행정보조나 교무보조업무를

주로 하면서 학교의 요구에 따라 시간제로(등․하교시간, 장학습 등)학 에 배

치되어 활동보조, 으로 학 에 배치되어 학습지도 보조․식사지도 보조․학생

이동시 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기본 으로 특수학 담당교사의 요구에 따라

특수교육보조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본 으로 제시되는 업무는 학습지도 보조와 안 생활 통학지원

등 활동보조의 업무이나,실제로는 학교마다 학교의 필요성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의

운 형태가 다르며 실제로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

한 혼란을 막고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여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해서는 보

다 명확한 공익근무요원의 활용 범 가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훈령 739호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리 규정을 근거로 공익근무요원의 지휘․감

독 권한 책임은 지역교육청장 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있으며,효율 인 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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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리를 하여 해당 지역교육청에 공익근무요원을 지휘 감독할 담당공무원을

임명하여 공익근무요원의 신상 리 사항을 수시 검하고 신상 리와 복무 리 등

필요한 사무를 처리토록 하고 있다.그 업무 분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교육청

( 리과)는 공익근무요원의 지휘·감독(복무 리 총 )하는 일을 담당하며,지역교육

청(교육과)에서는 장애학생 교육지원에 한 사항을 담당한다. 한 각 학교에

서는 복무 리 복무실태,상담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공익근무요원의 보

수지 은 군인 의 월 보수와 실비의 교통비, 식비로 되어 있으며, 과 교

통비는 병무청에서 식 는 학교에서 지 하고 있다. 한 공익근무요원의 고충․애

로사항 악하고 근무여건을 보장해 주기 하여 공익 표자를 임명할 수 있게 하

다(이미숙,2009에서 재인용).

4. 련 선행연구 고찰

특수교육보조원과 련이 있는 국내 선행연구들을 연도별로 고찰해 보면 다음

과 같다.

인진과 박승희(2001)는 보조교사의 역할 규명과 순기능 역기능에 한 고

찰 연구에서 미국의 특수교육에 보조교사제를 도입 실시함으로써 통합교육 활성화

와 교사의 교수 수행능력의 최 화를 가져 왔으며 보조교사들의 역할들과 보조교

사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보조교사의 순기능과 역기능,그 역기능을 완화

할 수 있는 안에 한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학생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교수

수행 능력을 지원하고 궁극 으로는 교육의 질 제고를 한 방안으로 제안되는 보

조교사제 도입에 보조교사의 합한 역할 규명을 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강경숙 등(2002)의 특수교육보조원제 요구 분석 운 방안 연구의 결과를 살

펴보면 첫째,유 보조원은 다소의 자격제한을 두며 보조원의 역할은 정규교사의

고유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 범 내에서 정규교사의 교육활동 즉,학 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교육활동(개인 인 욕구지원,학업 련지도,건강 안 지도,문제

행동지원,의사소통 등)을 보조한다.둘째,유 보조원의 선발 ․교육․배치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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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으로 시․도 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담당한다.교육기간과 내용은 무

과 유 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역할 수행 수행 정도를 고려하고 그에 따른 훈

련 내용과 방법,기간을 결정한다.배치 기 은 장애유형별,학교 과정별,보조원

필요 장애정도 기 ,보조원 필요 인원을 배치한다.셋째,특수교육보조원의 복무는

해당학교에서 리함을 원칙으로 하나 시․도 교육청에서 수립한 복무지침을 근간

으로 하여 운 한다.넷째,특수교육보조원의 행․재정 지원은 련 기 의 규정

과 련법규를 참조하여 기획 산처 연도별 정부 노임 단가 기 을 용하여 운

계획을 수립한다. 한 재의 특수교육 실을 고려 할 때,국가 차원에서 특수교

육보조원제를 도입하여 지원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 ,사회 사명령

제도를 수행하는 타 기 과의 공조체제 마련 방안을 극 강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장애아동 통합교육을 한 보조교사제에 한 연구에서 이부옥(2002)은 교사들

과 부모들의 통합교육에 한 인식을 조사하고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교육

분리로 인한 장애아동의 소외감을 개선하기 한 통합교육의 방법론 안인 보

조교사제도에 해 연구하여 통합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보조교사제도의 필요성

을 제시하 다.그리고 보조교사제도가 정착하기 해 특수교육에 한 교육자

학부모의 인식의 환이 필요하며 정부의 행․재정 인 지원으로 장애아동에 한

이해가 깊은 문 인 보조교사가 양성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 다.

김 희(2003)는 통합학 보조교사의 역할 수행에 한 연구에서 소수의 통합학

에서 통합학 교사와 장애아동의 변인에 따라 보조교사들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주임교사일수록 사무행정 인 부분에서 보조교사의 도움

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학생의 장애 정도와 문제 행동이 심할수록 신변

처리 등의 자조 역에서 보조교사의 역할 수행이 높으며,보조교사는 학 상황에

서 사회성과 상호작용을 한 의사소통지원의 역할을 가장 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신은향(2003)의 통합학 보조원제 운 에 한 교사의 인식조사에 의하면 통합

교사와 특수학 담임교사,특수학교교사 등을 조사하 는데 모든 집단이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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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고 있으나 통합학 교사의 일부분은 부담감 때문에 필요 없다고 하 다.보조

원의 역할과 배치,활용 면에서 교사들 간에 인식차이가 있었고 보조원의 리는

모든 교사들이 특수학 교사가 리하고 통합학 과 특수학 간의 의사소통

통합교육 실천이 효율 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경희(2003)는 특수교육보조원제도 운 에 한 교사들의 인식조사 연구에서

서울․인천 지역의 일반 등학교 내의 특수학 이 설치된 학교 유 특수교육

보조원제를 통합학 장면에서 활용하고 있는 특수학 교사,통합학 교사,특수

교육보조원 각각 3명씩을 설문조사 하고,서울․경기․인천지역의 일반 등학교내

의 특수학 이 설치된 학교 국고부담의 특수교육보조원제를 통합학 장면에서

활용하고 있는 특수학 교사,통합학 교사,특수교육보조원 각각 2명씩과 학부

모 자비 부담의 특수교육보조원을 통합학 장면에서 활용하고 있는 특수학 교

사,통합학 교사,특수교육보조원 각각 1명씩을 선정하여 반 구조화된 면담을 통

해 심층 면담하여 특수교육보조원을 제도 운 에 한 인식을 알아보았으며,특수

교육보조원의 자격․역할 측면,교육․배치 측면,활용․ 리 측면에서 인식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정 숙(2003)은 보조교사를 활용하는 통합학 의 교사와 아동의 인식 연구에서

보조교사를 활용하는 통합교육에 한 교사의 인식과 일반아동의 장애아동에 한

수용태도를 설문지를 통해 알아보았다.보조교사를 활용하는 통합교육 활동에 한

통합교사의 인식은 체 으로 정 이고 교육경험이 많은 교사들이 보조교사 활

용에 해 수용 이며 보조교사를 활용하는 통합학 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는 아

동이 그 지 않은 아동보다 장애아동에 해 수용 이라는 을 밝혔다.

강경숙과 김용욱(2004)은 특수교육보조원의 실태 자질과 역할에 한 인식수

연구에서 특수교육보조원에게 설문을 조사하여 20-30 층의 문 졸 이상의

여성 집단이 가장 많이 지원하고 등 학년의 통합 환경에 배치되어 장애학생을

지원한다는 것을 밝혔다.특수교육보조원이 구비해야 할 자질에 해서는 교사,행

정가,부모가 장애학생에 한 이해심과 사정신,신변처리와 같은 지원을 요구한

반면 특수교육보조원은 학생의 안 과 건강보호를 가장 요한 것으로 인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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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박미경과 강경숙(2004)은 특수교육보조원의 활용 리방안 연구에서 특수교

육보조원제도의 운 실태 문제 들을 분석하 으며 연구 결과 국내 문헌들

을 종합하여 구체 인 활용 리 방안을 제시하 다.즉 특수교육보조원 역할의

법제화 다양성 인식,특수교사의 역량강화 특수교육보조원 리에 한 훈련

제공, 련인사들과의 역할 분담 연수실시, 력 인 분 기 조성,특수교육보조원

활용 리방안에 한 자료 보 ,특수교육보조원의 연수 훈련강화,특수교

육보조원제도에 한 인식 홍보 확 가 필요함을 강조하 다.

서태 (2005)은 특수교육보조원제 한 실태와 특수학 교사 통합학 교사의

인식과 요구 분석에서는 부산 역시 공립 등학교 238개의 특수학 이 설치된 250

개 학교의 특수학 교사 120명과 통합학 교사 120명을 상으로 무선표집하여 설

문조사 한 결과로 첫째,특수교육보조원의 활용실태로 34.4%가 활용하고 있었고 둘

째,특수교육보조원제에의 도입,교수활동형태,통합교육 확 를 한 우선순 ,역

할 계,배치효용성,특수교육보조원 배치효과 장․단 ,안 사고 시 책임한계,

특수교육보조원제의 확 방안에 한 반응에서 두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으며 셋째,특수교육보조원의 자격․역할의 우선순 ,근무시간,고용안정 요구

국가 지원 ,배치기 과 시기,선발형태,평가 거․ 용방안,해임 사유에

한 반응에서도 두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이경옥(2005)은 특수교육보조원을 활용한 통합교육이 장애아동의 학습태도와 학

교생활 응에 미치는 효과에서 특수교육보조원의 활용에 따라 개되는 수업 상

들을 분석하여 특수교육보조원을 활용한 통합교육이 장애학생의 학습태도 학교

생활 응에 미치는 효과를 밝혔다.그 결과 특수교육보조원을 활용한 통합교육은

장애아동에게 바람직한 학습태도를 형성하고 장애아동의 응행동을 강화하여 바

람직한 사회․정서 학교생활 응을 형성하는데 정 인 향을 주었음을 밝혔

다.

이인순(2005)의 등학교 특수교육보조원제 운 에 한 연구에서는 연구 상을

경기도 2004년 3월부터 특수교육보조원제도를 운 하고 있는 5개의 등학교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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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조사하 는데,그 결과는 먼 특수교육보조원제 운 에 한 사 연수를

통한 인식이 정착되지 못한 토 에서 시작하 다는 지 과 함께 특수교육보조원

당사자 한 사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하게 채용되었다는 등이 문제 으

로 조사되었으며,통합학 교사,특수학 교사,보조원간 운 방식에 한 원활한

의사소통과 력 계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 특수교육보조원의 자격과 역

할,교육 배치, 리 평가에 한 채용기 의 모호성과 운 에 련된 력

계의 어려움,열악한 근무여건에 한 문제 등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운

의 개선방안은 특수교육보조원의 특수교육 련 자격 기 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특수교육보조원에 한 사 연수 정기 인 재교육의 강화, 리 평가를

한 기 안의 마련과 장애학생의 장애 정도에 따른 특수교육보조원의 증가 배치,원

활한 력 계를 한 의체 구성 방안이 요구되었고 보조원의 독립 인 교실 공

간의 확보도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충무(2005)는 도․ 복 장애학생을 한 특수교육보조원 활용에 한 조사

에서 교사,행정가,학부모를 상으로 보조원의 자격 역할,배치 배치 교

육,계약형태,근무시간 등에 한 의견을 조사하 다.

최 이(2005)의 특수교육보조원 활용에 한 특수교사와 통합교사의 인식 비교

연구에서는 라남북도와 주 역시에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 활용하고 있는 127

개교 회수된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특수교육보조원의 운 에 한 인식의 차이

와 자질과 역할에 한 두 집단 간의 인식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특수교

육보조원의 교육 배치에 한 두 집단 간의 인식의 차이로는 특수교육보조원의

배치기 에 있어서는 통합교사가 직무연수 시간에 있어 특수교사가 60시간으로 나

타났다. 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련에 있어서는 장애학생이 특수교육보조원에

게 기 하는 가장 우선 역할에 개별화교육 보조로 나타났다.특수교육 보조원의

활용 리의 측면에 한 두 집단의 인식의 차이는 특수교육보조원 운 시 통

합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부분 인 차이가 있었다.

김 수(2006)는 특수교육보조원제도 운 에 있어서 특수학 교사와 특수교육보

조원의 인식비교에 한 연구에서 특수교육보조원의 직무연수과정이 기 과정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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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심화과정 30시간을 두집단 모두 실제 활동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하

지만 체 으로 직무연수과정의 만족도에 해 보통 이상이라고 인식하 다.특

수교육보조원을 배치 할 때 고려사항으로 통합을 심으로 실한 필요를 지닌 아

동부터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하는 것에 의견을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 두 집

단은 장애 역별로 지체부자유,정서장애,정신지체 역 순으로 특수교육보조원

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을 밝혔으며 평가를 한 용기 으로 평가척도가 개발되

어야 하며 평가를 한 거도 특수학 교사는 특수교육보조원의 교육활동 지원

정도에 따라 평가하지만 특수교육보조원은 아동들과의 상호작용으로 평가해야 한

다고 인식하고 인식의 차이를 밝혔다.

박종천(2006)은 등학교 특수교육보조원제 운 에 한 실태조사 연구에서는

서울시 소재 특수교육보조원제를 활용하고 있는 ․고등학교 특수학 교사, 리

자를 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실제 으로 학교 장에 필요

한 문성 향상을 한 보조원 연수,둘째,성공 인 통합교육을 해 학교 공동체

에 한 장애인식 교육,셋째,장애학생들의 사회통합화,정상화를 한 특수교육기

반 조성,넷째,특수교육보조원의 명확한 역할정립과 특수교사와의 역할구분 문제,

다섯째,장애학생 안 사고에 있어서 보조원의 책임 한계 규정,여섯째,보조원의

업무 리 문제를 실천과제로 제안하 다.

변성희(2006)는 특수교육보조원제 운 에 한 특수학 교사와 특수교육보조

원의 인식 비교 연구에서 특수교육보조원제 운 에 한 특수학 교사와 특수교

육보조원간의 인식차이를 알아보고,그 결과,보조원제 운 의 문제 을 최소화하

고,효율 으로 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그 결과 특수교육보조원의 자격 역할에 해 특수학 교사는 고졸이상의

학력이 합하다고 하 으나 특수교육 보조원들은 문 이상의 학력이 합하다

고 인식하 고 역할에 있어서도 특수학 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간에 유의미한 차

이를 보 다.이에 특수교육보조원의 자격으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수지하고

장애 학생에 한 풍부한 이해심과 사정신을 소유한 자 에서 학교의 필요나

요구에 맞게 임용하고 그 역할 범 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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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수(2006)는 특수교육보조원제 운 실태와 성과에 한 통합학 교사,특수

학 교사,특수교육보조원의 인식비교 조사연구에서 특수교육보조원의 활용과 련

해서 특수학 교사는 학업지도에 통합학 교사는 문제행동 리에 특수교육보조원

을 가장 많이 활용하며 특수교육보조원이 받는 임 에 해서는 세 집단 모두

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세 집단 모두 특수교육보조원제 운 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배경변인별로는 담당 학생의 장애정도,교직경력,연수경험에 따른 교차분

석 결과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교직 경력이 낮을수록 연수를 이수한 집단의 만족도

가 더 높다고 하 으며 특수교육보조원의 낮은 여와 열악한 근무 환경을 어려운

여건으로 지 하고 통합교육의 질 제고와 장애 학생에 한 최상의 교육권 보장

을 해 자질 있는 특수교육보조원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고 하

다.

김일명과 조홍 (2007)은 지체부자유학생의 특수교육 보조원의 역할에 한 인

식 연구에서는 주․ 남 지역의 지체부자유 학생 166명을 상으로 특수교육 보

조원의 능력 역할에 해 알아본 결과 첫째,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에 한 지

체부자유 학생의 인식은 생활지도 보조,수업보조,사무처리 보조 순으로 나타났으

며,둘째,특수교육보조원의 능력에 한 지체부자유 학생의 인식은 특수교육에

한 지식,치료교육에 한 지식,일반교육에 한 지식 순으로 나타났으며,셋째,

특수교육보조원의 능력형성의 해요인에 한 지체부자유 학생의 인식은 학생요

인,교사요인,제도요인 순으로 나타났다.이 세 가지 결과 모두 성차에 해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3개 하 역에 모두 요한 해요인으로 인식하 다.

이윤숙과 김수연(2007)은 통합학 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의 력 문제해결

과정을 통한 교수 지원의 효과연구에서 통합학 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이 력

하여 통합학 에 통합되어있는 3명의 장애아동의 수업참여행동을 지원하는 과정을

통해 통합학 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의 력 문재해결 과정을 통한 교수 지

원 효과를 도출하 다.그 결과 교수 지원을 통해 장애아동의 수업참여행동은 증

가하고,문제행동은 감소하 으며,이는 과제성취도의 향상으로 이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특수교육보조원제도가 장애아동의 통합학 수업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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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 양과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해서는 통합학 교사와의 력이 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그리고 특수교육보조원이 장애아동에게 실제 인 교수 지원을 제

공하는 방법을 제시한 에서 의의를 가진다.

김 정(2008)의 특수교육보조원 운용에 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의 인식

비교 연구에서는 주 역시 특수학교( )의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 116명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 첫째,특수교육보조원의 자격 역할에 있어 특수교육보조

원의 학력으로 문 학을 졸업한 아동교육 련․사회복지 련 공자가 한

인력이라고 인식하 으며,장애아동을 지원하기 해 응기술을 리하고 통합교

육 장에서 수업보조를 보조하는 것이 특수교육보조원이 장애아동을 지원하기

한 주요 역할로 인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의 갈등 사항에 두 집단 모두 갈

등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둘째,특수교육보조원 교육 배치에 있어

특수교육보조원의 양성 교육방법으로 시․도 교육청이 주 하는 연수를 이수하게

하고 특수교사는 응기술 리와 문제행동 방 재 략을 가장 요한 연수

내용으로 인식한 반면,특수교육보조원은 장애유형별 특징을 이해하고 문제행동

방 재 략의 내용을 심으로 직무연수 기 과정 60시간 는 120시간이 필

요하다고 인식하고 심화과정 30시간에 해 특수교사는 확 실시해야 한다고 하

으나 특수교육보조원은 당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셋째,특수교육보조원의 활

용 리에 한 인식비교 결과 두 집단 모두 근무시간은 교원과 동일하게 일반

근무시간 에 근무하며 업무 리는 교사가 보조원의 일일 업무를 직 지시 하여

보조원이 기록하며 인사 리에 있어서 특수교사는 교육청에서 각 학교( )에 인원

수를 정해주고 각 학교에서 선발,배치 리하는 것이 하다고 하 다.

박민경(2009)의 특수교육보조원 운용에 한 특수교사와 장애통합보조원의 인식

비교 연구에서는 특수교육보조원제에 해 특수교사와 장애통합보조원간의 유의미

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장애통합보조원의 자격 역할에 있어 특수교사와 장애

통합보조원 모두 장애통합보조원의 학력으로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아동교육

련 는 사회복지 련 공자가 한 인력이라고 인식하 다.그러나 역할에서

특수교사는 장애아동을 지원하기 해 응기술을 리하고 교수-학습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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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원 자료를 비한다고 인식한 반면 장애통합보조원은 통합교육 장에서 수

업보조와 응기술을 리하는 것이 장애아동을 지원하기 한 주요 역할로 인식

하 다. 한 교육 배치에서 장애통합보조원은 고용형태를 정규직이 하다고

하 지만 특수교사는 계약직이 하다고 하여 인식의 차이를 보 다.장애통합보

조원의 활용 리 측면에서도 두 집단간의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는 보 으며

특수교육 장에서 장애학생의 교육 요구와 필요에 의해 배치된 장애통합보조원

이 사 연수시 배치 될 학교( )별 장애유형별에 따른 연수교육을 통해 장애통합

보조원의 배치와 교육이 달리 되어야 할 필요함을 인식해야한다고 제언하 다.

이미숙(2009)의 특수교육보조원 운용에 한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의 인식비

교 연구에서는 특수교육보조원제에 해 특수교사와 공익근무요원간의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뿐만 아니라 2006년부터 특수교육보조원으로 공익근무요

원들이 배치되고 있으나 재 특수교육보조원에 한 연구로 유 특수교육보조원

에 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익근무요원에 한 선행연구는

무한 실정이다.따라서 특수교육보조원으로 배치된 공익근무요원들에 한 역할 수

행 실태,활용 실태,직무만족도 등에 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고 제언하 다.그리고 장애학생들의 교육 요구와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

키기 해 특수교육 장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들의 사 연수와 직무연수가 장애

학생들의 교육 요구를 달성하기에 무나 부족하므로 연수시간의 확 와 장애유

형별 특성 이해,문제행동 리 응 행동(신변처리,착 탈의,식사지도) 리에

한 내용으로 연수의 내실화가 필요함을 인식해야 한다고 하 다.

이와 같은 련 선행연구들을 발표년도별로 요약하여 제시하면 <표 Ⅱ-9>에

제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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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연구자
(년도)

논문제목
학교 별

유형
연구 상 내 용

1

인진,
박승희
(2001)

보조교사의
역할규명과
순기능 역
기능에 한
고찰연구

․일반학교 ․보조교사 미국 특수교육의 실제 사례에서 규명된
보조교사의 역할들의 목록들과 그 역할
들의 순기능 역기능 요소들을 제
시하고 역기능 요소를 완화할 수 있는
안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보조교사제
도입을 한 기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2

강경숙
등

(2002)

특수교육
보조원제
요구분석

운
방안 연구

․유치원
․ 등학교
․ 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사(일반교
사,특수교사)

․행정가 (교육
청 장학사,
교장,교감)

․ 장 애 학 생
학부모

․유 특수교
육보조원

특수교육보조원 운 의 황을 악
하고 그 요구를 분석하여 지원 역
할,교육 배치,복무 리를 심으
로 특수교육보조원 운 방안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제시하고자 하
다.

3

이부옥
(2002)

장애아동
통합교육
을 한
보조교사
제에 한
연구

․ 등학교 ․교사(일반
학교)

․보조교사

보조 교사제도가 정착되기 한 방안
으로는 첫째,특수교육에 한 교육자
학부모의 인식의 환이 필요하며

둘째,정부의 폭 인 행·재정 인
지원이 필요하며 셋째,장애아동에
한 이해가 깊은 문 인 보조교사가
양성이 되어져야 한다고 제시하 다.

4

김 희
(2003)

통합학
보조교사
의 역할수
행에 한
연구

․ 등학교 ․교사(일반
학교)

․장애아동
․보조교사

소수의 통합학 에서 통합학 교사
와 장애아동의 변인에 따라 보조교사
들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를 알아 으로써 보조교사의 역할을
정립하고 역할 수행에 따른 교육
효과를 밝혔다.

5

신은향
(2003)

통합학
보조원제
운 에
한 교사의
인식조사

․ 등학교
․ 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통합학 교사
․특수학 교사
․특수학교교사

보조원의 역할과 배치,활용 면에서 교
사들 간에 인식차이가 있었고 보조원의
리는 모든 교사들이 특수학 교사가
리하고 통합학 과 특수학 간의 의
사소통 통합교육 실천이 효율 이라
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6

윤경희
(2003)

특수교육보
조원제도운
에 한
교사들의인
식조사

․ 등학교 ․통합학 교사
․특수학 교사
․유 특수교육
보조원

반 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심층 면담하여 특
수교육보조원을 제도 운 에 한 인식을
알아보았으며,특수교육보조원의 자격․역
할 측면,교육․배치 측면,활용․ 리 측면
에서인식의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7

정 숙
(2003)

보조교사를
활용하는 통
합학 교사
와 아동의
인식연구

․ 등학교 ․통합학 교사
․일반아동

보조교사를 활용하는 통합교육 활용에
한 통합교사의 인식과 보조교사를 활
용하는 통합학 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
는 아동이 그 지 않은 아동보다 장애아
동에 해 수용 이라는 을 밝혔다.

8

강경숙,
김용욱
(2004)

특수교육보
조원의 실태

자질과
역할에 한
인식수

․일반학교
(특수학 ,
통합학 )

․특수학교

․일반교사
․특수교사
․특수교육보
조원

20-30 특수교육보조원을 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문 졸 이상의 여성
집단이 가장 많이 지원하고 등
학년의 통합 환경에 배치되어 장애학
생을 지원한다는 것을 밝혔다.

<표 Ⅱ-9> 련 선행연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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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박미경,
강경숙
(2004)

특수교육
보조원의
활용
리 방안

․일반학교
(특수학 ,
통합학 )

․특수학교

․일반교사
․특수교사
․특수교육보
조원

특수교육보조원제도를 효율 으로 활용
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운

실태 문제 들을 분석하 다.특수교
육보조원 역할의 법제화 다양성 인식,
특수교사의 역량강화 특수교육보조원
리에 한 훈련제공, 련인사들과의
역할 분담 연수실시, 력 인 분 기
조성,활용 리방안에 한 자료보 ,
연수 훈련강화,특수교육보조원제도에
한 인식 홍보확 등 다양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 다.

10

서태
(2005)

특수교육보
조원제에
한 실태와
특수학교교
사 통합
학 교사의
인식과 요구
분석

․ 등학교 ․통합학 교사
․특수학 교사

특수교육보조원의 활용 실태로 34.4%
가 활용하고 있었고,특수학 교사와
통합학 교사의 특수교육보조원제에
한 여러 가지 실태와 인식은 두 집

단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11

이경옥
(2005)

특수교육보
조원을 활
용한 통합
교육이 장
애아동의
학습태도와
학교생활
응에 미
치는 효과

․ 등학교 ․특수학 에
입 한 장
애아동

특수교육보조원을 활용한 통합교육이
장애아동의 학습태도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효과를 밝히고 통합교육
은 장애아동에게 바람직한 학습태도
를 형성하고 장애아동의 응행동을
강화하여 바람직한 사회․정서 학
교생활 응을 형성하는데 정 인
향을 주었음을 밝혔다.

12

이인순
(2005)

등학교
특수교육
보조원제
운 에
한 연구

․ 등학교 ․통합학 교사
․특수학 교사
․특수교육보
조원

특수교육보조원제를 운 하는 등학교
의 특수교사,통합교사,특수교육보조원
5명을 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특수교
육보조원의 역할로 장애학생의 문제행동
이 어들고 원활한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 인 효과가 있다는 것과 특수
교육채용 기 의 모호성과 통합교사,특
수교사와의 력의 어려움,열악한 근무
조건 등을 문제 을 밝 냈다.

13

이충무
(2005)

도․ 복
장애 학생
을 한 특
수교육보조
원 활용에
한 조사

․ 등학교 ․교사(일반교
사,특수교사)

․학교 행정가
(교장,교감)

․ 장 애 학 생
학부모

교사,행정가,학부모를 상으로 보조
원의 자격과 역할,배치 배치
교육,계약형태,근무시간 등에 한
의견을 조사하 다.

14

최 이
(2005)

특수교육보
조원 활용
에 한 특
수교사와
통합교사의
인식 비교

․ 등학교
․ 학교
․고등학교

․통합학 교사
․특수학 교사

특수교육 장에서 교사를 도와 장애학
생을 지원하는 일을 담당하는 특수교육
보조원의 운 에 한 특수교사와 통합
교사의 운 과 자질 역할,교육 배
치,활용 리에 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고,기 자료를 제시하 다.

<표 Ⅱ-9>계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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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김 수
(2006)

특수교육보
조원제도
운 에 있
어서 특수
학 교사와
특수교육보
조원의 인
식 비교

․ 등학교 ․특수학 교사
․특수교육보
조원

특수교육보조원제도 운 실태와 인식을
조사하여 특수교육보조원의 자격 역할,
배치 교육,활용 리 측면에서의 조
기정착과 제도의 도입목 을 효율 으로
달성하기 한 개선방안을 알아보고 특수
교육보조원의 양 증가보다는 특수교육보
조원의 학력 자격을 고려하여 정규직으
로 환하는 등 고용 불안 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밝혔다.

16

박종천
(2006)

등학교
특수교육
보조원제
운 에
한 실태
조사

․ 학교
․고등학교

․특수학 교사 학교 장에필요한 문성향상을 한보조
원 연수,성공 인 통합교육을 해 학교 공
동체에 한 장애인식 교육,장애학생들의 사
회통합화,정상화를 한 특수교육기반 조성,
특수교육보조원의 명확한 역할정립과 특수교
사와의 역할구분 문제,장애학생 안 사고에
있어서 보조원의 책임 한계 규정,보조원의
업무 리문제를실천과제로제안하 다.

17

변성희
(2006)

특수교육 보
조원제 운
에 한특수
학 교사와
특수교육보조
원의인식비
교연구

․ 등학교
․ 학교
․고등학교

․특수학 교사
․유 특수교
육보조원

특수교육보조원의 자격 역할,교육
배치,활용 리에 한 특수학
교사와 특수교육 보조원간의 인식

차이를 알아 으로써 보조원제의 운
의 문제 을 최소화하고 효율 으로 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다.

18

장명수
(2006)

특수교육보조
원제운 실
태와 성과에
한 통합학
교사,특수
학 교사,특
수교육보조원
의인식비교
조사

․ 등학교 ․통합학 교사
․특수학 교사
․특수교육보
조원

특수교육보조원의 필요성을 밝히고
통합학 교사,특수학 교사와 특수교
육보조원간의 구체 이고 계획 인
수업 의를 통해 질 높은 통합교육의
성과와 특수교육보조원제가 장애학생
의 문제행동 감소와 일상생활 능력
향상에 정 인 향을 미치며 만족
한 성과를 밝혔다.

19

김일명,
조홍
(2007)

지체부자
유학생의
특수교육
보조원의
역할에
한 인식

․특수학교
․시설

․지체부자유
학생

지체부자유 학생이 인식하고 있는 특
수교육 보조원의 역할과 능력,능력형
성의 해요인에 해서 알아보았다.

20

이윤숙,
김수연
(2007)

통합학 교
사와 특수교
육보조원의
력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한 교수
지원의효과

․ 등학교 ․일반교사
․유 특수교
육보조원

․장애아동

통합학 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이
력하여 통합학 에 통합되어있는 3명의
장애아동의 수업참여행동을 지원하는
과정을 통해 장애아동의 수업 참여행동
발생율,문제행동 발생율,과제성취도
평가를 통해 통합 학 교사와 특수교
육보조원의 력 문재해결 과정을 통
한 교수 지원 효과를 도출하 다.

<표 Ⅱ-9>계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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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김 정
(2008)

특수교육
보조원 운
용에 한
특수교사
와 특수교
육보조원
의 인식비
교

․ 등학교
․ 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특수교사
․유 특수교
육보조원

주 역시 소재 유 특수교육보조원
이 배치된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
수학 , ,고등학교의 특수교사와
유 특수교육보조원을 상으로 특수
교육보조원의 자격 역할,교육
배치,활용 리에 한 인식 차이
를 알아 으로써 특수교육보조원제를
효율 으로 운용하고 개선하기 한
방안을 모색하 다.

22

박민경
(2009)

특수교육
보조원 운
용에 한
특수교사
와 장애통
합보조원
의 인식비
교

․ 등학교
․ 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특수교사
․장애통합보
조원

주 역시 소재 장애통합보조원이
배치된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수
학 , ,고등학교의 특수교사와
장애통합보조원을 상으로 특수교육
보조원의 자격 역할,교육 배치,
활용 리에 한 인식 차이를 알
아 으로써 특수교육보조원제를 효율
으로 운용하고 개선하기 한 방안

을 모색하 다.

23

이미숙
(2009)

특수교육
보조원 운
용에 한
특수교사
와 공익근
무요원의
인식비교

․ 등학교
․ 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특수교사
․공익근무요
원

주 역시 소재 공익근무요원이 배
치된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수학

, ,고등학교의 특수교사와 공
익근무요원을 상으로 특수교육보조
원의 자격 역할,교육 배치,활
용 리에 한 인식 차이를 알아
으로써 특수교육보조원제를 효율

으로 운용하고 개선하기 한 방안을
모색하 다.

<표 Ⅱ-9>계속됨

*
연구 상에 특수교육보조원이라고 기재된 것은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을 구별하지 않은 연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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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방법

1.연구설계

본 연구는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육보조원제도에 한 특수교육보

조원(유 특수교육보조원,장애통합보조원,공익근무요원)과 특수교사의 인식을 비

교하기 하여 특정 유형의 특수교육보조원과 해당 특수교사를 상으로 한 3편의

논문을 비교분석한 문헌분석연구이다.

2.분석 상

본 연구는 특수교육보조원 운용에 한 특수교사와 유 특수교육보조원의 인식

을 비교한 김 정(2008)의 논문,특수교육보조원 운용에 한 특수교사와 장애통합

보조원의 인식을 비교한 박민경(2009)의 논문,특수교육보조원 운용에 한 특수교

사와 공익근무요원의 인식을 비교한 이미숙(2009)의 논문을 분석 상으로 하 다.

세 논문을 분석 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연구시기가 가장 최근의 것으로 비슷

한 시기에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둘째,지역이 모두 주 역시를 심으로 연구결

과가 나왔고 셋째,동일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 기 때문이다.<표 Ⅲ

-1>은 이 세 논문의 연구 차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표 Ⅲ-2>～<표 Ⅲ

-4>는 각 논문의 연구 상에 한 기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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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김 정(2008) 박민경(2009) 이미숙(2009)

연구

상

선정

2007년 5월 재 주

역시에 배치된 60명

의 유 특수교육보조원

과 해당 58개교 78학

의 담임 특수교사

2008년 5월 재 주

역시에 배치된 43명의

장애통합보조원과 해당

41개교 41학 의 담임

특수교사

2008년 5월 재 주

역시에 배치된 86명

의 공익근무요원과 해

당 62개교 108학 의

담임 특수교사

설문지

작성

김 수(2005), 장명수

(2006),이인숙(2005)이

사용한 설문지를 근거

로 수정․보완하여 작

성됨.

김 정(2008)이 작성한

설문지를 장애통합보조

원의 유형에 맞게 수

정․보완하여 작성됨.

김 정(2008)이 작성한

설문지를 공익근무요원

의 유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작성됨.

설문지

배부

회수

유 특수교육보조원은

51부의 설문지가 회수

되었으며(회수율 85.0%),

특수교사는 65부의 설

문지가 회수됨(회수율

82.4%).

장애통합보조원은 33부

의 설문지가 회수되었

으며(회수율 76.7%),특

수교사는 36부의 설문지

가 회수됨(회수율 87.8%).

공익근무요원은 75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율 87.2%),특수교

사는 78부의 설문지가

회수됨(회수율 72.2%).

<표 Ⅲ-1> 분석 상 논문 연구 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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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의 기 사항(김 정,2008)

특수교사(n=65) 유 특수교육보조원(n=51)

구분 내용 빈도 % 구분 내용 빈도 %

성별

남자

여자

9

56

13.8

86.2 성별

남자

여자

1

50

2.0

98.0

계 65 100.0 계 51 100.0

연령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 이상

2

17

15

17

5

2

1

5

1

3.1

26.2

23.1

26.2

7.7

3.0

1.5

7.7

1.5

연령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 이상

3

9

7

16

10

5

1

0

0

5.9

17.6

13.8

31.4

19.6

9.8

1.9

0.0

0.0

계 65 100.0 계 51 100.0

소지

자격

일반교사 자격증

특수교사 자격증

특수교사+일반교사

자격증

2

51

12

3.0

78.5

18.5
소지

자격

없음

치료교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기타

8

2

14

22

13

13.6

3.4

23.7

37.3

22.0

계 65 100.0 계 51 100.0

특수

교육

경력

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4년 미만

4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6년 미만

6년 이상～7년 미만

7년 이상～8년 미만

8녀 이상～9년 미만

9년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8

3

6

7

4

5

2

3

6

6

15

12.3

4.6

9.2

10.8

6.2

7.7

3.1

4.6

9.2

9.2

23.1

근무

경력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5년 미만

10

15

17

7

2

0

19.6

29.4

33.4

13.7

3.9

0.0

계 65 100.0 계 51 100.0

학교

별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43

12

10

66.1

18.5

15.4
학교

별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31

10

10

60.8

19.6

19.6

계 65 100.0 계 51 100.0

보조원과

근무한

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4년 미만

4년 이상～5년 미만

17

4

20

19

3

2

26.1

6.2

30.8

29.2

4.6

3.1

장애

경험

유 ․무

유

무

26

25

51.0

49.0

계 65 100.0 계 51 100.0

장애

정도

경도

등도

도

26

32

7

40.0

49.2

10.8
장애

정도

경도

등도

도

16

27

8

31.4

52.9

15.7

계 65 100.0 계 5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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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장애통합보조원과 특수교사의 기 사항(박민경,2009)

특수교사(n=36) 장애통합보조원(n=33)

구분 내용 빈도 % 구분 내용 빈도 %

성별

남자

여자

8

28

22.2

77.8 성별

남자

여자

0

33

0

100
계 36 100.0 계 33 100.0

연령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 이상

3

14

8

3

3

3

1

1

0

8.3

39.0

22.2

8.3

8.3

8.3

2.8

2.8

0

연령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 이상

0

1

1

8

10

11

2

0

0

0

3.0

3.0

24.3

30.3

33.3

6.1

0

0
계 36 100.0 계 33 100.0

소지

자격

일반교사 자격증

특수교사 자격증

특수교사+일반교사

자격증

1

26

9

2.8

72.2

25.0 소지

자격

없음

치료교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기타

13

1

3

4

18

33.3

2.6

7.7

10.3

46.1

계 36 100.0 계 39
*

100.0

특수

교육

경력

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4년 미만

4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6년 미만

6년 이상～7년 미만

7년 이상～8년 미만

8녀 이상～9년 미만

9년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5

7

8

1

5

3

1

0

2

0

4

13.9

19.4

22.2

2.8

13.9

8.3

2.8

0

5.6

0

11.1

근무

경력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5년 미만

8

4

7

13

1

0

24.3

12.1

21.2

39.4

3.0

0

계 36 100.0 계 33 100.0

학교

별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28

5

3

77.8

13.9

8.3

학교

별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26

5

2

78.8

15.2

6.0

계 36 100.0 계 33 100.0

학

유형

일반학

특수학

특수학교 학

0

29

7

0

80.6

19.4
학

유형

일반학

특수학

특수학교 학

9

22

2

27.3

66.7

6.0
계 36 100.0 계 33 100.0

보조원과

근무한

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4년 미만

4년 이상～5년 미만

15

5

10

4

1

1

41.6

13.9

27.8

11.1

2.8

2.8

장애

경험

유 ․무

유

무

23

10

69.7

30.3

계 36 100.0 계 33 100.0

장애

정도

경도

등도

도

14

19

3

38.9

52.8

8.3
장애

정도

경도

등도

도

11

17

5

33.3

51.5

15.2

계 36 100.0 계 33 100.0
*
복수응답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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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공익근무요원과 특수교사의 기 사항(이미숙,2009)

특수교사(n=78) 공익근무요원(n=75)

구분 내용 빈도 % 구분 내용 빈도 %

성별

남자

여자

16

62

20.5

79.5 성별

남자

여자
․ ․

계 78 100.0 계 ․ ․

연령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 이상

4

25

17

20

6

1

1

3

1

5.1

32.1

21.8

25.6

7.7

1.3

1.3

3.8

1.3

연령

20세미만

20～24세

25～29세

30～34세

0

54

20

1

0.0

72.0

26.7

1.3

계 78 100.0 계 75 100.0

소지

자격

일반교사 자격증

특수교사 자격증

특수교사+일반교사

자격증

1

49

28

1.3

62.8

35.9
소지

자격

없음

치료교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기타

64

0

0

0

11

85.3

0.0

0.0

0.0

14.7

계 78 100.0 계 75 100.0

특수

교육

경력

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4년 미만

4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6년 미만

6년 이상～7년 미만

7년 이상～8년 미만

8녀 이상～9년 미만

9년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4

13

8

3

10

7

6

4

3

11

9

5.1

16.7

10.3

3.8

12.8

9.0

7.7

5.1

3.8

14.1

11.6

근무

경력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5년 미만

6

7

57

5

0

0

8.0

9.3

76.0

6.7

0.0

0.0

계 78 100.0 계 75 100.0

학교

별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37

20

21

47.5

25.6

26.9

학교

별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39

20

16

52.0

26.7

21.3

계 78 100.0 계 75 100.0

학

유형

일반학

특수학

특수학교 학

0

53

25

0.0

67.9

32.1
학

유형

일반학

특수학

특수학교 학

1

48

26

1.3

64.0

34.7

계 78 100.0 계 75 100.0

보조원과

근무한

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4년 미만

4년 이상～5년 미만

21

17

29

8

1

2

26.8

21.8

37.2

10.3

1.3

2.6

장애

경험

유 ․무

유

무

37

38

49.3

50.7

계 78 100.0 계 75 100.0

장애

정도

경도

등도

도

24

47

7

30.8

60.2

9.0
장애

정도

경도

등도

도

25

40

10

33.4

53.3

13.3

계 78 100.0 계 7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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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석 상 설문지

본 연구의 분석 상인 김 정(2008),박민경(2009),이미숙(2009)의 논문에서 사

용된 설문지를 살펴보면,김 수(2005),장명수(2006),이인숙(2005)이 사용한 설문

지를 근거로 수정․보완하여 김 정(2008)이 설문지를 작성하 으며 이를 박민경

(2009)과 이미숙(2009)이 각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합하게 수정․보완하여 설문

지를 작성하 다.

설문지는 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의 기 사항(성별,연령,소지자격,교육경력,학

교 별 등),특수교육보조원의 자격 역할,특수교육보조원의 교육 배치,특

수교육보조원의 활용 리의 역으로 구성되었다.구체 인 문항의 구성 내용

은 <표 Ⅲ-5>와 같다.

<표 Ⅲ-5> 설문지 문항 구성 내용

역 구분 질문내용

문항수

유 특수교육
보조원 장애통합보조원 공익근무요원

유 특
수교육
보조원

특수
교사

장애통합
보조원

특수
교사

공익근무
요원

특수
교사

기 사항

성별,연령,소지자격,특수교육경
력,학교 별,학 유형,보조원과
근무한 기간,장애경험 유․무,장
애정도

7
1)

7
1)

8 8 7
2)

8

특수교육보
조원의 자격

역할

보조원의 학력, 한 사람,보조
원명칭,보조원자질,장애아동 지원
역할,역할한계의 갈등,근무 시 어
려운 상담,역할수행 지시

9 9 9 9 9 9

특수교육보
조원의 교육

배치

보조원 양성교육방법,고용형태,임
용형태,연수내용,직무연수기간,배
치․운 의 장

8 8 8 8 7
3)

7
3)

특수교육보
조원의 활용

리

보조원의 근무시간,업무 리,인사
리,보조원제 효과,학생안 리
책임여부,평가,배치장소,근무자
세,지원 역별 지원계획수립 횟수

9 9 9 9 9 9

계 33 33 34 34 32 33
1)
담당하고 있는 학 유형 문항이 없음.

2)
성별 문항이 없음.

3)
고용형태 문항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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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구 차

본 연구는 주 역시를 심으로 연구된 특수교육보조원제도에 한 특수교육

보조원(유 특수교육보조원,장애통합보조원,공익근무요원)과 특수교사의 인식비교

를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인식을 알아보기 한 문헌분석연구이다.분석 상

논문들은 2009년 1월에 각 연구자에게 화통화로 본 연구에 해 설명을 한 후

연구자의 동의를 구하고 자우편(e-mail)으로 분석 상 논문을 수집하 다.

5.자료분석

본 논문은 특수교육보조원제에 해 각 문항별로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유 특수

교육보조원,장애통합보조원,공익근무요원)에 따른 특수교육보조원의 인식차이,특

수교사의 인식차이,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의 인식차이를 표로 정리하여 분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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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특수교육보조원의 자격 역할

특수교육보조원의 자격 역할에 해 보조원의 학력,보조원으로서 한 사

람,보조원 명칭,자질,장애아동 지원역할,역할한계의 갈등,근무 시 어려운 상

담 상,역할수행 지시방법 등의 항목으로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육보

조원(유 특수교육보조원,장애통합보조원,공익근무요원)간의 인식,특수교사의 인

식,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의 인식을 비교 분석하 다.

1)특수교육보조원의 학력

특수교육보조원의 학력에 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Ⅳ-1>과 같이 특수

교육보조원의 학력에 해 묻는 질문에 하여 유 특수교육보조원은 문 학 졸

업에 54.9%,장애통합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은 고등학교 졸업에 각각 63.6%,

40.0%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 다.특수교사는 유 특수교육보조원의 학력을 문

학 졸업에 43.1%,장애통합보조원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에 38.9%,공익근무요

원의 학력은 학졸업에 37.2%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 다. 한 유 특수교육보조

원과 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각각 문 학 졸업과 고등학교 졸업에 특수교육보조

원과 특수교사 모두 가장 많은 응답을 하 으나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특수교육보

조원은 고등학교 졸업에 특수교사는 학졸업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 다.

특수교육보조원간에서는 유 특수교육보조원이 학력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

로 나타났고 특수교사는 공익근무요원의 학력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의 학력에 한 인식차이는 공익근무요원 유형에

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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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특수교육보조원의 학력

항 목
유 특수교육보조원

(n=51)
장애통합보조원

(n=33)
공익근무요원
(n=75)

빈도 % 빈도 % 빈도 %

고등학교 졸업 9 17.6 21 63.6 30 40.0

문 학 졸업 28 54.9 9 27.3 9 12.0

학 졸업 11 21.6 0 0.0 18 24.0

기타 3 5.9 3 9.1 18 24.0

계 51 100.0 33 100.0 75 100.0

항 목
특수교사
(n=65)

특수교사
(n=36)

특수교사
(n=78)

빈 도 % 빈 도 % 빈도 %

고등학교 졸업 20 30.8 14 38.9 12 15.4

문 학 졸업 28 43.1 13 36.1 22 28.2

학 졸업 14 21.5 7 19.4 29 37.2

기타 3 4.6 2 5.6 15 19.2

계 65 100.0 36 100.0 78 100.0

2)특수교육보조원 역할에 한 사람

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에 가장 한 사람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Ⅳ

-2>와 같이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장애통합보조원은 아동교육 련 공(경험)자

에 각각 45.1%,27.3%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 으며 공익근무요원은 사회복지

련 공(경험)자에 46.7%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 다.특수교사는 유 특수교육보

조원의 경우 사회복지 련 공(경험)자에 41.5%,장애통합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

의 경우 아동교육 련 공(경험)자에 각각 55.5%,44.9%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

다. 한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라 순 차이는 있지만 세 유형의 특수교육보

조원과 특수교사 모두 아동교육 련 공(경험)자나 사회복지 련 공(경험)자

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 다.

특수교육보조원 역할에 가장 한 사람으로 특수교육보조원간에는 유 특수

교육보조원과 장애통합보조원은 인식의 차이는 없었지만 공익근무요원은 사회복지

련 공(경험)자가 가장 하다고 응답하여 약간의 인식차이가 있었고 특수교

사는 유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사회복지 련 공(경험)자,장애통합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은 아동교육 련 공(경험)자로 약간의 인식차이가 나타났으며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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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조원의 세 유형에 따라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의 인식차이는 크게 나타

나지 않았다.

<표 Ⅳ-2> 특수교육보조원 역할에 가장 한 사람

항 목
유 특수교육보조원

(n=51)
장애통합보조원

(n=33)
공익근무요원
(n=75)

빈도 % 빈도 % 빈도 %

아동교육 련
공(경험)자

23 45.1 9 27.3 14 18.6

장애아동 부모 2 3.9 2 6.0 3 4.0

사회복지 련
공(경험)자

15 29.5 7 21.2 35 46.7

계없이 임용 차에
합격된 사람

4 7.8 6 18.2 5 6.7

언어치료사,물리치료사,
심리치료사등치료 련 문가

5 9.8 3 9.1 11 14.7

기 타 2 9.8 6 18.2 7 9.3

계 51 100.0 33 100.0 75 100.0

항 목
특수교사
(n=65)

특수교사
(n=36)

특수교사
(n=78)

빈 도 % 빈 도 % 빈도 %

아동교육 련
공(경험)자

24 36.9 20 55.5 35 44.9

장애아동 부모 0 0.0 1 2.8 0 0.0

사회복지 련
공(경험)자

27 41.5 7 19.4 18 23.1

계없이 임용 차에
합격된 사람

4 6.2 0 0.0 9 11.5

언어치료사,물리치료사,
심리치료사등치료 련 문가

5 7.7 5 13.9 9 11.5

기 타 5 7.7 3 8.3 7 9.0

계 65 100.0 36 100.0 78 100.0

3)특수교육보조원 명칭의 성

특수교육보조원의 명칭이 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문항 분석의 결과는 <표 Ⅳ

-3>과 같다.<표 Ⅳ-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세 유형의 특수교육보조원 모두 특수

교육보조원이라는 명칭이 하다고 각각 51.0%,72.7%,89.3%로 높은 응답을 보

으며 특수교사도 세 유형의 특수교육보조원에 해 각각 95.4%,80.6%,91.0%가

라고 응답하 다.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모두 특수교육보조원 명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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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서 라고 응답을 보 다.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육보조원의 명칭의 성에는 특수교육보

조원,특수교사,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간의 인식차이는 크게 없었다.그러나

유 특수교육보조원은 아니오에 49.0%가 응답을 하여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다.

<표 Ⅳ-3> 특수교육보조원 명칭의 성

항 목
유 특수교육보조원

(n=51)
장애통합보조원

(n=33)
공익근무요원
(n=75)

빈도 % 빈도 % 빈도 %

26 51.0 24 72.7 67 89.3

아니오 25 49.0 9 27.3 8 10.7

계 51 100.0 33 100.0 75 100.0

항 목
특수교사
(n=65)

특수교사
(n=36)

특수교사
(n=78)

빈 도 % 빈 도 % 빈도 %

62 95.4 29 80.6 71 91.0

아니오 3 4.6 7 19.4 7 9.0

계 65 100.0 36 100.0 78 100.0

4)특수교육보조원 명칭이 한 이유

특수교육보조원 명칭이 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상으로 ‘특수교육보조원’

이라는 명칭이 한 이유를 묻는 분석의 결과는 <표 Ⅳ-4>와 같다.<표 Ⅳ-4>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세 유형의 특수교육보조원 모두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

의 역할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기 해서라는 항목에 각각 73.1%,75.0%,52.2%가

가장 많은 응답을 보 으며 특수교사도 세 유형의 보조원에 해 각각 48.4%,

79.3%,59.2%가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기 해

서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 다. 한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간 모두 가장 높은

응답 반응이 같아 인식차이는 없었다.

특수교육보조원 명칭의 성을 묻는 항목에서는 특수교육보조원,특수교사,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간의 인식차이는 없었고 동일한 반응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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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특수교육보조원 명칭이 한 이유

항 목
유 특수교육보조원

(n=26
＊
)

장애통합보조원
(n=24

＊
)

공익근무요원
(n=67

＊
)

빈도 % 빈도 % 빈도 %

특수교사와특수교육보조원의역할의

차이를명확하게하기 해서
19 73.1 18 75.0 35 52.2

특수교육보조워이정규직으로신분

환을요구하는마찰을방지하기 해서
0 0.0 0 0.0 1 1.5

기존교육 장에서시행되고있는과학,

실험,산보조원등에서사용하는

용어와균형을도모하기 해서

7 26.9 5 20.8 28 41.8

기 타 0 0.0 1 4.2 3 4.5

계 26 100.0 24 100.0 67 100.0

항 목
특수교사
(n=62

＊
)

특수교사
(n=29

＊
)

특수교사
(n=71

＊
)

빈 도 % 빈 도 % 빈도 %

특수교사와특수교육보조원의역할의

차이를명확하게하기 해서
30 48.4 23 79.3 42 59.2

특수교육보조워이정규직으로신분

환을요구하는마찰을방지하기 해서
0 0.0 0 0.0 2 2.8

기존교육 장에서시행되고있는과학,

실험,산보조원등에서사용하는

용어와균형을도모하기 해서

27 43.5 6 20.7 27 38.0

기 타 5 8.1 0 0 0 0.0

계 62 100.0 29 100.0 71 100.0
*
특수교육보조원 명칭이 하다고 응답한 수.

5)특수교육보조원의 자질

특수교육 장에서 특수교육보조원의 자질로 가장 요한 것 3가지를 우선순

별 복응답하게 한 결과는 <표 Ⅳ-5>에 나타난 바와 같다.<표 Ⅳ-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세 유형의 특수교육보조원 모두 지식이나 기술보다 풍부한 이해심과

사정신에 1순 로 각각 47.1%,45.5%,53.5%가 응답하 고 2순 로 모두 문제행동

지도를 포함한 생활지도에 한 기 인 이해 기술에 각각 29.4%,39.4%,

30.7%가 응답하 다.3순 에서는 유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장애 원인,개념

분류에 한 이해와 인간발달(인지,언어,정서,사회성,신체․운동)에 한 기

인 이해에 각 21.6%가 응답하 고 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장애보상 치료활동(언어,

작업,물리)에 한 기 인 이해 기술에 18.1%가 응답하 으며 공익근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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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기본 인 학습(읽기,쓰기,셈하기)지도방법에 한 기 인 이해 기술

에 22.7%가 응답을 하 다.특수교사는 특수교육보조원의 자질로 가장 요한 것 3

가지 우선순 가 세 유형의 특수교육보조원에 해 같았는데 1순 는 지식이나 기

술보다 풍부한 이해심과 사정신에 각각 50.7%,58.3%,61.6%가 응답하 고 2순

로 문제행동 지도를 포함한 생활지도에 한 기 인 이해 기술에 각각

27.7%,61.6%,37.2%가 응답하 으며 3순 로 인간발달(인지,언어,정서,사회성,

신체․운동)에 한 기 인 이해에 각각 21.5%,25.0%,25.6%가 응답하 다.

한 특수교육보조원의 자질로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는 동일한 우선순 를

보 으며 장애통합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은 1,2순 는 동일하나 3순 에서 의견의

차이가 나타났다.

특수교육보조원간에서는 특수교육보조원의 자질에 한 인식의 차이는 1,2순

는 동일했으나 3순 에서 의견의 차이를 보 고 특수교사는 세 유형에 해 인식

의 차이가 없었으며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간의 인식은 유 특수교육보조원

의 경우 인식차이가 없었으나 장애통합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인식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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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특수교육보조원의 자질

항 목

유 특수교육보조원
(n=153＊)

장애통합보조원
(n=99＊)

공익근무요원
(n=225＊)

1순 2순 3순 1순 2순 3순 1순 2순 3순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장애 원인,개념
분류에 한 이해

7 13.7 9 17.6 11 21.6 5 15.2 2 6.1 4 12.1 13 17.3 16 21.3 11 14.7

건강 의학에 한
기 인 이해 0 0.0 1 2.0 1 2.0 0 0.0 1 3.0 1 3.0 0 0.0 1 1.3 1 1.3

인간발달(인지,언어,정
서,사회성,신체․운동)
에 한 기 인 이해

7 13.7 8 15.7 11 21.6 4 12.1 11 33.4 4 12.1 7 9.3 13 17.3 10 13.3

문제행동 지도를 포함한
생활지도에 한

기 인 이해 기술
12 23.5 15 29.4 9 17.6 6 18.2 13 39.4 5 15.2 9 12.0 23 30.7 11 14.7

기본 인 학습(읽기,쓰기,
셈하기)지도방법에 한
기 인 이해 기술

0 0.0 3 5.9 5 9.8 1 3.0 1 3.0 3 9.1 1 1.3 3 4.0 17 22.7

교수-학습방법에 한
기 인 이해 기술

0 0.0 1 2.0 1 2.0 1 3.0 1 3.0 5 15.2 0 0.0 0 0.0 3 4.0

컴퓨터 활용능력 0 0.0 0 0.0 1 2.0 0 0.0 0 0.0 0 0.0 0 0.0 2 2.7 3 4.0

교육 련 법령 행정
사무 처리에 한 이해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장애보상
치료활동(언어,작업,물리)에
한 기 인 이해 기술

1 2.0 4 7.8 3 5.8 1 3.0 3 9.1 6 18.1 4 5.3 8 10.7 7 9.3

지식이나 기술보다 풍부한
이해심과 사 정신

24 47.1 10 19.6 9 17.6 15 45.5 1 3.0 5 15.2 40 53.5 7 9.3 12 16.0

기 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3 2 2.7 0 0.0

계 51100.0 51 100.0 51100.0 33 100.0 33 100.0 33100.0 75 100.0 75100.0 75 100.0

항 목

특수교사
(n=195

＊
)

특수교사
(n=108

＊
)

특수교사
(n=234

＊
)

1순 2순 3순 1순 2순 3순 1순 2순 3순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장애 원인,개념
분류에 한 이해 5 7.7 8 12.3 8 12.3 3 8.3 2 5.6 7 19.4 10 12.8 12 15.4 2 2.6

건강 의학에 한
기 인 이해

0 0.0 4 6.2 1 1.5 0 0.0 0 0.0 2 5.6 0 0.0 2 2.6 5 6.4

인간발달(인지,언어,정
서,사회성,신체․운동)
에 한 기 인 이해

9 13.9 14 21.5 14 21.5 5 13.9 5 13.9 9 25.0 4 5.1 20 25.6 20 25.6

문제행동 지도를 포함한
생활지도에 한

기 인 이해 기술
10 15.4 18 27.7 12 18.6 6 16.7 22 61.1 5 13.9 15 19.2 29 37.2 15 19.2

기본 인 학습(읽기,쓰기,
셈하기)지도방법에 한
기 인 이해 기술

0 0.0 4 6.2 6 9.3 0 0.0 1 2.8 5 13.9 0 0.0 4 5.1 9 11.5

교수-학습방법에 한
기 인 이해 기술 0 0.0 1 1.5 5 7.7 0 0.0 1 2.8 0 0.0 0 0.0 1 1.3 4 5.1

컴퓨터 활용능력 0 0.0 1 1.5 2 3.0 0 0.0 0 0.0 0 0.0 1 1.3 1 1.3 4 5.1

교육 련 법령 행정
사무 처리에 한 이해

1 1.5 0 0.0 1 1.5 0 0.0 0 0.0 1 2.8 0 0.0 1 1.3 0 0.0

장애보상
치료활동(언어,작업,물리)에
한 기 인 이해 기술

3 4.6 1 1.5 3 4.6 0 0.0 2 5.6 4 11.1 0 0.0 3 3.8 5 6.4

지식이나 기술보다 풍부한
이해심과 사 정신

33 50.7 14 21.6 10 15.4 21 58.3 3 8.3 3 8.3 48 61.6 3 3.8 13 16.8

기 타 4 6.2 0 0.0 3 4.6 1 2.8 0 0.0 0 0.0 0 0.0 2 2.6 1 1.3

계 65100.0 65 100.0 65100.0 36 100.0 36 100.0 36100.0 78 100.0 78100.0 78 100.0
*
복응답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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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애아동 지원하기 한 가장 요한 것

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 에서 장애아동을 지원하기 해 가장 요한 것 3가

지를 순 별로 복응답 한 분석결과는 <표 Ⅳ-6>과 같다.<표 Ⅳ-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은 1순 로 각각 31.0%와 36.1%가

응기술(신변처리,착탈의,식사지도 등) 리를 응답하 으며 장애통합보조원의 경

우 42.4%가 수업보조하기를 1순 로 응답하 다.장애아동을 지원하기 해 가장

요한 것의 1순 로 특수교사는 세 유형의 특수교육보조원에 해 모두 응기술

(신변처리,착탈의,식사지도 등) 리에 각각 44.6%,41.7%,46.2%가 응답하 다.

한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특수교사와 1순 가 응기술(신

변처리,착탈의,식사지도 등) 리에 응답한 반면 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특수교육

보조원은 1순 로 수업보조하기에,특수교사는 응기술(신변처리,착탈의,식사지

도 등) 리에 응답하 다.

장애아동을 지원하기 해 가장 요한 것에 한 인식은 특수교육보조원간에

서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은 인식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장애통합보조

원의 경우 인식차이를 보 고 특수교사는 세 유형에 해 1,2순 에는 인식의 차

이가 없었으며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간의 인식은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공

익근무요원의 경우 인식차이가 없었으나 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인식차이를 나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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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장애아동 지원하기 한 가장 요한 것

항 목

유 특수교육보조원
(n=153

＊
)

장애통합보조원
(n=99

＊
)

공익근무요원
(n=225

＊
)

1순 2순 3순 1순 2순 3순 1순 2순 3순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수업보조하기 15 23.1 5 7.7 8 12.3 14 42.4 4 12.1 5 15.2 12 16.0 11 14.7 32 42.7

교수활동 에학생의
행동을기록하고
교사와의사소통하기

5 7.7 7 10.8 10 19.6 1 3.0 4 12.1 3 9.1 7 9.3 3 4.0 2 2.7

교수-학습활동
지원자료 비 작성

0 0.0 1 1.5 5 7.7 1 3.0 1 3.0 5 15.2 3 4.0 5 6.7 4 5.3

응기술(신변처리,
착탈의,식사지도등)리

20 31.0 14 22.0 6 11.7 6 18.2 9 27.3 6 18.1 27 36.1 18 24.0 7 9.3

문제행동 리 5 7.7 15 23.1 8 12.3 4 12.2 8 24.3 5 15.2 12 16.0 20 26.5 17 22.7

장애학생 가족과의
상호작용

0 0.0 1 1.5 1 1.5 1 3.0 0 0.0 1 3.0 1 1.3 2 2.7 0 0.0

비장애학생과의
계형성지원

4 6.2 7 10.8 5 7.7 6 18.2 6 18.2 5 15.2 7 9.3 11 14.7 7 9.3

교사의행정업무지원 0 0.0 0 0.0 2 3.0 0 0.0 0 0.0 1 3.0 1 1.3 2 2.7 2 2.7

보조장비사용(:휠체어
보장구사용)지원

2 3.0 1 1.5 5 7.7 0 0.0 1 3.0 2 6.0 5 6.7 3 4.0 4 5.3

기 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계 51100.0 51100.0 51100.0 33100.0 33100.0 33100.0 75100.0 75100.0 75100.0

항 목

특수교사
(n=195

＊
)

특수교사
(n=108

＊
)

특수교사
(n=234

＊
)

1순 2순 3순 1순 2순 3순 1순 2순 3순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수업보조하기 17 26.2 12 18.5 15 23.1 10 27.8 8 22.2 6 16.7 13 16.7 14 17.9 14 17.9

교수활동 에학생의
행동을기록하고
교사와의사소통하기

5 7.7 4 6.2 9 13.8 2 5.5 3 8.3 4 11.1 4 5.1 7 9.0 12 15.4

교수-학습활동
지원자료 비 작성

3 4.6 8 12.3 8 12.3 2 5.5 5 13.9 7 19.4 6 7.7 9 11.5 11 14.1

응기술(신변처리,
착탈의,식사지도등)리

29 44.6 18 27.7 9 13.8 15 41.7 10 27.8 4 11.1 36 46.2 22 28.2 5 6.4

문제행동 리 6 9.2 15 23.1 8 12.3 4 11.2 7 19.5 4 11.1 14 17.9 12 15.4 7 9.0

장애학생 가족과의
상호작용

0 0.0 2 3.0 0 0.0 1 2.8 0 0.0 0 0.0 0 0.0 0 0.0 5 6.4

비장애학생과의
계형성지원

2 3.0 2 3.0 6 9.2 2 5.5 3 8.3 5 13.9 4 5.1 7 9.0 4 5.1

교사의행정업무지원 0 0.0 0 0.0 6 9.2 0 0.0 0 0.0 0 0.0 0 0.0 0 0.0 7 9.0

보조장비사용(:휠체어
보장구사용)지원

1 1.5 4 6.2 4 6.2 0 0.0 0 0.0 4 11.1 1 1.3 7 9.0 12 15.4

기 타 2 3.0 0 0.0 0 0.0 0 0.0 0 0.0 1 5.6 0 0.0 0 0.0 1 1.3

계 65100.0 65100.0 65100.0 36100.0 36100.0 36100.0 78100.0 78100.0 78100.0
*
복응답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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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과 련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

조원의 갈등

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 역할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

간에 갈등을 경험한 역할에 한 분석결과 <표 Ⅳ-7>과 같다.<표 Ⅳ-7>에 나타

난 바와 같이 특수교육보조원 역할과 련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간의 갈등

을 묻는 질문에 하여 세 유형의 특수교육보조원은 갈등 경험이 없음에 각각

38.2%,75.7%,75.7%가 가장 많이 응답을 하 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

은 유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이동지원 안 생활지원(교실이동, 장학습 지원,

통학보조,안 보호 등)에 14.7%,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장애학생 가족과의 상담

에 10.8%,공익근무요원의 경우 문제행동 리지원에 6.1%가 응답을 하 다.특수

교사는 세 유형의 특수교육보조원에 해 갈등이 없음에 각각 21.9%,32.7%,

38.9%가 가장 많은 응답을 하 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유 특수교육

보조원의 경우 교수-학습활동( :수업보조,학습자료 제작)지원과 이동지원 안

생활지원(교실이동, 장학습 지원,통학보조,안 보호 등)에 각각 16.3%씩 응답

하 으며 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교수-학습활동( :수업보조,학습자료 제작)지원

에 20.0%,공익근무요원의 경우 이동지원 안 생활지원(교실이동, 장학습 지

원,통학보조,안 보호 등)에 15.5%가 응답을 하 다.특수교육보조원 역할과 련

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간의 갈등에 해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모두

갈등 경험 없음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 다.

특수교육보조원 역할과 련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간의 갈등은 특수교

육보조원간,특수교사,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간의 인식차이는 크게 없었지만

다른 항목에 응답을 보인 %는 약간의 인식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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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특수교육보조원 역할과 련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 갈등

항 목
유 특수교육보조원

(n=68
*
)

장애통합보조원
(n=37

*
)

공익근무요원
(n=82

*
)

빈도 % 빈도 % 빈도 %

갈등 경험 없음 26 38.2 28 75.7 62 75.7

교수-학습활동( :수업보조,

학습자료 제작)지원
7 10.3 2 5.4 4 4.9

교사의 사무업무 지원 5 7.4 0 0.0 2 2.4

이동지원 안 생활

지원(교실이동, 장학습

지원,통학보조,안 보호 등)

10 14.7 0 0.0 1 1.2

장애학생 가족과의 상담 4 5.9 4 10.8 2 2.4

문제행동 리지원 9 13.2 3 8.1 5 6.1

응기술(신변처리,착탈의

식사지도 등)지원
5 7.3 0 0.0 2 2.4

보조장비 사용( :휠체어

보장구 사용)지원
1 1.5 0 0.0 1 1.2

기 타 1 1.5 0 0.0 3 3.7

계 68 100.0 37 100.0 82 100.0

항 목

특수교사
(n=123

*
)

특수교사
(n=55

*
)

특수교사
(n=103

*
)

빈 도 % 빈 도 % 빈도 %

갈등 경험 없음 27 21.9 18 32.7 40 38.9

교수-학습활동( :수업보조,

학습자료 제작)지원
20 16.3 11 20.0 14 13.6

교사의 사무업무 지원 6 4.9 2 3.6 3 2.9

이동지원 안 생활

지원(교실이동, 장학습

지원,통학보조,안 보호 등)

20 16.3 6 10.9 16 15.5

장애학생 가족과의 상담 17 14.6 7 12.7 2 1.9

문제행동 리지원 18 13.8 8 14.6 15 14.6

응기술(신변처리,착탈의

식사지도 등)지원
11 8.9 3 5.5 10 9.7

보조장비 사용( :휠체어

보장구 사용)지원
0 0.0 0 0.0 0 0.0

기 타 4 3.3 0 0.0 3 2.9

계 123 100.0 55 100.0 103 100.0
*
복응답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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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특수교육보조원 역할과 련된 상담 상

특수교육보조원이 역할 수행을 하는 동안 어려운 이 생겼을 때, 구와 주로

상담하는지에 한 분석결과는 <표 Ⅳ-8>과 같다.<표 Ⅳ-8>에서 나타난 바와 같

이 특수교육보조원 역할과 련된 상담 상은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공익근무요

원은 기타에 각각 47.1%와 42.7%,장애통합보조원은 타 학 특수교육보조원에

48.5%가 가장 많이 응답하 다.특수교사는 세 유형의 특수교육보조원에 해 각각

69.2%,75.0%,64.1%가 타 학 특수교사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 고 세 유형의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간의 인식차이는 높게 나타났다.

특수교육보조원 역할과 련된 상담 상에 한 인식차이는 특수교육보조원간

에는 나타났으나 특수교사 집단에서는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라 인식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다. 한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간의 인식차이는 세 유형 모두에

서 크게 나타났다.

<표 Ⅳ-8> 특수교육보조원 역할과 련된 상담 상

항 목
유 특수교육보조원

(n=51)
장애통합보조원

(n=33)
공익근무요원
(n=75)

빈도 % 빈도 % 빈도 %

학교장이나 교감 1 1.9 0 0.0 8 10.7

타 학 특수교사 8 15.7 3 9.1 8 10.7

타 학 특수교육보조원 18 35.3 16 48.5 26 34.6

학부모 0 0.0 1 3.0 1 1.3

기 타 24 47.1 13 39.4 32 42.7

계 51 100.0 33 100.0 75 100.0

항 목
특수교사
(n=65)

특수교사
(n=36)

특수교사
(n=78)

빈 도 % 빈 도 % 빈도 %

학교장이나 교감 5 7.7 1 2.8 11 14.1

타 학 특수교사 45 69.2 27 75.0 50 64.1

타 학 특수교육보조원 0 0.0 0 0.0 2 2.6

학부모 1 1.5 0 0.0 0 0.0

기 타 14 21.6 8 22.2 15 19.2

계 65 100.0 36 100.0 7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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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특수교육보조원에 한 역할수행 지시방법

특수교육보조원에게 역할수행을 지시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한 결과

는 <표 Ⅳ-9>와 같이 세 유형의 특수교육보조원들은 특수교사가 만든 업무수행

분석표에 의해 수행하게 함에 각각 39.2%,51.6%,41.4%로 가장 많이 응답하 으

며 다음으로 특수교사가 직 보조원의 일일 업무를 매일 지시함,보조원이 자신의

일일 업무를 자율 으로 정하게 함 순으로 응답하 다.특수교사는 세 유형의 특수

교육보조원에 하여 특수교사가 직 보조원의 일일 업무를 매일 지시함에 각각

40.0%,38.9%,43.5%로 가장 많이 응답하 고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간의 의

견은 세 유형 모두 비슷한 반응 형태를 나타냈는데 특수교육보조원들은 모두 특수

교사가 만든 업무수행 분석표에 의해 수행하게 함에 특수교사는 특수교사가 직

보조원의 일일 업무를 매일 지시함에 가장 높은 응답을 하 다.

특수교육보조원에 한 역할수행을 지시하는 방법에 해 특수교육보조원 유형

에 따라 특수교육보조원,특수교사,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간의 인식차이는

세 유형 모두 없었다.

<표 Ⅳ-9> 특수교육보조원에 한 역할수행을 지시하는 방법

항 목
유 특수교육보조원

(n=51)
장애통합보조원

(n=33)
공익근무요원
(n=75)

빈도 % 빈도 % 빈도 %

특수교사가 직 보조원의 일일
업무를 매일 지시함

16 31.4 6 18.2 22 29.3

보조원이 자신의 일일 업무를
자율 으로 정하게 함

10 19.6 5 15.1 18 24.0

특수교사가 만든 업무수행
분석표에 의해 수행하게 함

20 39.2 17 51.6 31 41.4

기 타 5 9.8 5 15.1 4 5.3

계 51 100.0 33 100.0 75 100.0

항 목
특수교사
(n=65)

특수교사
(n=36)

특수교사
(n=78)

빈 도 % 빈 도 % 빈도 %

특수교사가 직 보조원의 일일
업무를 매일 지시함

26 40.0 14 38.9 34 43.5

보조원이 자신의 일일 업무를
자율 으로 정하게 함

12 18.5 9 25.0 8 10.3

특수교사가 만든 업무수행
분석표에 의해 수행하게 함 15 23.0 6 16.7 30 38.5

기 타 12 18.5 7 19.4 6 7.7

계 65 100.0 36 100.0 7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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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특수교육보조원의 교육 배치

특수교육보조원의 교육 배치에 해 보조원의 양성방법,보조원의 연수 내

용,보조원 임기,연수시간,연수과정의 만족도,보조원 배치의 장 등의 항목으로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육보조원(유 특수교육보조원,장애통합보조원,

공익근무요원)간의 인식,특수교사의 인식,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의 인식을 비

교 분석하 다.

1)특수교육보조원의 양성 교육방법

특수교육보조원의 양성 교육방법에 한 두 집단의 응답 분석결과는 <표 Ⅳ

-10>과 같다.<표 Ⅳ-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공익근무요

원은 각각 58.8%,34.6%가 시․도 교육청이 주 하는 연수를 이수하게 함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 으며 장애통합보조원은 특수교육과가 설치된 학의 평생교육원

에서 6개월 단기 과정을 설치하여 이수하게 함에 45.5%가 가장 많이 응답을 하

다.특수교사들은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은 각각 41.5%,52.6%가 시․

도 교육청이 주 하는 연수를 이수하게 함에 응답을 했으며 장애통합보조원의 경

우 특수교육과가 설치된 학의 평생교육원에서 6개월 단기 과정을 설치하여 이수

하게 함에 44.4%가 응답을 하 다. 한 유 특수교육보조원,공익근무요원과 특수

교사 간은 시․도 교육청이 주 하는 연수를 이수하게 함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

고 장애통합보조원과 특수교사는 특수교육과가 설치된 학의 평생교육원에서 6

개월 단기 과정을 설치하여 이수하게 함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 다.

특수교육보조원의 양성 교육방법에 해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은

시․도 교육청이 주 하는 연수를,장애통합보조원은 특수교육과가 설치된 학의

평생교육원에서 6개월 단기 과정을 설치하여 이수하게 함에 높은 응답을 보여 특

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육보조원의 의견차이가 나타났으며 특수교사 역

시 세 유형의 보조원에 해 같은 인식의 차이를 나타냈다. 한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간의 인식은 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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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특수교육보조원의 양성 교육방법

항 목
유 특수교육보조원

(n=51)
장애통합보조원

(n=33)
공익근무요원
(n=75)

빈도 % 빈도 % 빈도 %

특수교육과가 설치된 학의

평생교육원에서 6개월 단기

과정을 설치하여 이수하게 함

18 35.3 15 45.5 17 22.7

시․도 교육청이 주 하는

연수를 이수하게 함
30 58.8 10 30.3 26 34.6

인력개발센터 주 의

특수교육보조원 양성과정을

설치하여 이수하게 함

2 3.9 5 15.1 10 13.3

특수교육보조원이 속해 있는

학 의 교사를 통해서

자율 으로 교육받게 함

1 2.0 0 0.0 20 26.7

기 타 0 0.0 3 9.1 2 2.7

계 51 100.0 33 100.0 75 100.0

항 목
특수교사
(n=65)

특수교사
(n=36)

특수교사
(n=78)

빈 도 % 빈 도 % 빈도 %

특수교육과가 설치된 학의

평생교육원에서 6개월 단기

과정을 설치하여 이수하게 함

26 40.0 16 44.4 24 30.8

시․도 교육청이 주 하는

연수를 이수하게 함
27 41.5 15 41.7 41 52.6

인력개발센터 주 의

특수교육보조원 양성과정을

설치하여 이수하게 함

7 10.8 5 13.9 6 7.7

특수교육보조원이 속해 있는

학 의 교사를 통해서

자율 으로 교육받게 함

0 0.0 0 0.0 4 5.1

기 타 5 7.7 0 0.0 3 3.8

계 65 100.0 36 100.0 78 100.0

2)특수교육보조원의 고용형태

특수교육보조원의 고용 형태에 있어서 분석결과는 <표 Ⅳ-11>과 같다.<표 Ⅳ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 특수교육보조원 64.7%와 장애통합보조원 93.9%는

정규직의 고용형태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 으며 특수교사는 유 특수교육보조원

의 경우 69.3%,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80.6%에 계약직의 고용형태에 가장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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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을 하 다. 한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장애통합보조원은 모두 정규직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반면 특수교사는 계약직에 두 유형 모두 가장 높은 반응을 보

다.

특수교육보조원의 고용형태의 인식은 특수교육보조원들은 정규직에 특수교사는

계약직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여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보

조원과 특수교사는 인식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장애통합

보조원의 경우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간의 인식의 차이는 같은 유형으로 나

타났다.

<표 Ⅳ-11> 특수교육보조원의 고용형태

항 목
유 특수교육보조원

(n=51)
장애통합보조원

(n=33)
공익근무요원

*

(n=75)

빈도 % 빈도 % 빈도 %

계약직 18 35.3 2 6.1 ․ ․

일용직 0 0.0 0 0.0 ․ ․

정규직 33 64.7 31 93.9 ․ ․

계 51 100.0 33 100.0 ․ ․

항 목
특수교사
(n=65)

특수교사
(n=36)

특수교사
(n=78)

빈 도 % 빈 도 % 빈도 %

계약직 45 69.3 29 80.6 ․ ․

일용직 1 1.5 0 0.0 ․ ․

정규직 19 29.2 7 19.4 ․ ․

계 65 100.0 36 100.0 ․ ․
*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고용형태 문항이 없음.

3)특수교육보조원의 임기

특수교육보조원을 계약직으로 임용할 경우,특수교육보조원의 한 임기에

한 응답 분석 결과는 <표 Ⅳ-12>와 같이 특수교육보조원은 각각 98.1%,100%,

77.4%가 학년별(1년)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 고 특수교사도 학년별(1년)에 각각

85.9%, 86.1%,974%가 가장 많은 응답을 하 다.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간은

유 특수교육보조원은 학기별(6개월)에 1.9%가 응답한 반면 특수교사는 학기별(6개

월)에 14.1%가 응답하여 특수교사보다 특수교육보조원이 더 장기간의 임용을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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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학기별(6개월)에 공익근무요원은

21.3%가 특수교사는 2.6%가 응답하여 공익근무요원은 단기간의 임용을 원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특수교육보조원의 임기 형태에 해서는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육

보조원,특수교사,특수교육보조원고 특수교사의 인식차이는 크게 없었지만 유 특

수교육보조원과 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특수교육보조원에 비해 특수교사들은 학기

별(6개월)에도 응답을 보 고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특수교사에 비해 공익근무요원

이 학기별(6개월)에 많은 응답을 보 다.

<표 Ⅳ-12> 특수교육보조원의 임기 형태

항 목
유 특수교육보조원

(n=51)
장애통합보조원

(n=33)
공익근무요원
(n=75)

빈도 % 빈도 % 빈도 %

학년별(1년) 50 98.1 33 100.0 58 77.4

학기별(6개월) 1 1.9 0 0.0 16 21.3

분기별(3개월) 0 0.0 0 0.0 1 1.3

계 51 100.0 33 100.0 75 100.0

항 목
특수교사
(n=64

*
)

특수교사
(n=36)

특수교사
(n=78)

빈 도 % 빈 도 % 빈도 %

학년별(1년) 55 85.9 31 86.1 76 97.4

학기별(6개월) 9 14.1 5 13.9 2 2.6

분기별(3개월) 0 0.0 0 0.0 0 0.0

계 64 100.0 36 100.0 78 100.0
*
1표 무응답 한 것을 제외한 수.

4)특수교육보조원의 연수내용

특수교육보조원의 연수 내용의 요도 순 의 분석결과는 <표 Ⅳ-13>과 같다.

<표Ⅳ-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세 유형의 특수교육보조원 모두 1순 로 장애유형

별 특징 이해에 각각 39.2%,39.4%,30.6%가 응답한 반면 특수교사는 유 특수교

육보조원은 응기술(신변처리,착탈의,식사지도)에 32.3%,장애통합보조원은 통합

교육의 개념 실천원칙의 이해에 33.3%,공익근무요원은 장애유형별 특징 이해에

36.0%로 응답하 다. 한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특수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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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지만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 모

두 장애유형별 특징 이해에 1순 로 가장 많이 응답하 다.

특수교육보조원의 연수내용에 있어 특수교육보조원들의 인식의 차이는 거의 없

었지만 특수교사들은 유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응기술에,장애통합보조원의 경

우 통합교육의 개념 실천 원칙의 이해에,공익근무요원의 경우 장애유형별 특징

이해에 1순 로 응답하여 보조원 유형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한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간의 인

식차이는 크게 나타났으며 공익근무요원의 경우는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간

인식차이가 거의 없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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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3> 특수교육보조원의 연수내용

항 목

유 특수교육보조원
(n=275

＊
)

장애통합보조원
(n=165

＊
)

공익근무요원
(n=225

＊
)

1순 2순 3순 4순 5순 1순 2순 3순 4순 5순 1순 2순 3순 4순 5순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장애유형별
특징이해

20 39.2 4 7.8 8 15.7 3 5.9 3 5.9 13 39.4 4 12.1 2 6.1 3 9.1 1 3.0 23 30.6 10 13.3 12 15.8 4 5.3 9 12.0

장애유형별
교수-학습
지원방법

5 9.8 10 19.6 5 9.8 7 13.7 5 9.8 2 6.1 7 21.2 3 9.1 6 18.1 4 12.1 2 2.7 10 13.3 8 10.7 10 13.3 5 6.7

치료교육
의이론과
실제

1 2.0 1 2.0 1 2.0 0 0.0 4 7.8 0 0.0 0 0.0 4 12.1 0 0.0 2 6.1 3 4.0 1 1.3 0 0.0 4 5.3 3 4.0

특수학교(
)교육과정과
개별화

교육의이해

0 0.0 2 3.9 4 7.8 1 2.0 1 2.0 0 0.0 1 3.0 2 6.1 1 3.0 1 3.0 1 1.3 3 4.0 8 10.7 2 2.7 6 8.0

통합교육의
개념
실천원칙의
이해

5 9.8 2 3.9 4 7.8 5 9.8 2 3.9 5 15.2 1 3.0 0 0.0 2 6.1 5 15.2 2 2.7 3 4.0 2 2.7 11 14.7 2 2.7

장애인복지
에 한
올바른
이해

6 11.7 6 11.7 2 3.9 2 3.9 7 13.7 5 15.2 2 6.1 1 3.0 0 0.0 0 0.0 17 22.7 15 20.1 8 10.7 8 10.7 6 8.0

문제행동의
방
재 략

5 9.8 15 29.4 10 19.6 10 19.6 7 13.7 3 9.1 5 15.2 9 27.3 6 18.2 6 18.2 5 6.7 13 17.3 14 18.7 11 14.7 7 9.3

건강보호
안 생활
지원방법(:
인슐린투입,
심페소생술,
장학습)

5 9.8 0 0.0 1 2.0 2 3.9 3 5.9 0 0.0 1 3.0 1 3.0 2 6.1 1 3.0 3 4.0 2 2.7 3 4.0 5 6.7 4 5.3

응기술(
신변처리,
착탈의,
식사지도)

3 5.9 6 11.7 5 9.8 10 19.6 5 9.8 0 0.0 8 24.2 3 9.1 2 6.1 2 6.1 10 13.3 11 14.7 11 14.7 3 4.0 11 14.7

착석
수업태도
지도방법

0 0.0 3 5.9 9 17.6 5 9.8 10 19.6 1 3.0 2 6.1 2 6.1 2 6.1 8 24.3 2 2.7 0 0.0 5 6.7 4 5.3 6 8.0

의사소통
기술

0 0.0 1 2.0 1 2.0 6 11.7 2 3.9 4 12.1 2 6.1 5 15.1 5 15.1 4 12.1 7 9.3 3 4.0 4 5.3 12 16.0 13 17.3

발달심리
학

1 2.0 0 0.0 1 2.0 0 0.0 0 0.0 0 0.0 0 0.0 1 3.0 3 9.1 1 3.0 0 0.0 4 5.3 0 0.0 1 1.3 2 2.7

컴퓨터활
용실무

0 0.0 0 0.0 1 2.0 0 0.0 2 3.9 0 0.0 0 0.0 0 0.0 1 3.0 1 3.0 0 0.0 0 0.0 0 0.0 0 0.0 0 0.0

기 타 0 0.0 1 2.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3.0 0 0.0 0 0.0 0 0.0 0 0.0 1 1.3

계 51 100.0 51 100.0 51 100.0 51 100.0 51 100.0 33 100.0 33 100.0 33 100.0 33 100.0 33 100.0 75 100.075 100.075 100.075 100.07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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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3>계속됨

항 목

특수교사
(n=325

＊
)

특수교사
(n=180

＊
)

특수교사
(n=234

＊
)

1순 2순 3순 4순 5순 1순 2순 3순 4순 5순 1순 2순 3순 4순 5순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장애유형별
특징이해

16 24.7 7 10.8 4 6.2 10 15.4 7 10.8 9 25.0 6 16.7 2 5.6 9 25.0 1 2.8 28 36.0 10 12.8 10 12.8 7 9.0 6 7.7

장애유형별
교수-학습
지원방법

2 3.1 6 9.2 6 9.2 3 4.6 10 15.4 1 2.8 5 13.9 3 8.3 4 11.1 5 13.9 3 3.8 5 6.4 9 11.5 10 12.8 6 7.7

치료교육
의이론과
실제

0 0.0 0 0.0 0 0.0 1 1.5 1 1.5 0 0.0 0 0.0 2 5.6 1 2.8 1 2.8 0 0.0 1 1.3 0 0.0 0 0.0 2 2.6

특수학교(
)교육과정과
개별화

교육의이해

2 3.1 4 6.2 1 1.5 1 1.5 2 3.1 0 0.0 1 2.8 2 5.6 1 2.8 1 2.8 3 3.8 5 6.4 2 2.6 3 3.8 2 2.6

통합교육의
개념
실천원칙의
이해

11 16.9 4 6.2 9 13.8 8 12.3 1 1.5 12 33.3 1 2.8 2 5.6 1 2.8 1 2.8 9 11.5 13 16.7 9 11.5 2 2.6 13 16.7

장애인복지
에 한
올바른
이해

5 7.7 9 13.8 8 12.3 7 10.8 2 3.1 0 0.0 2 5.5 5 13.9 1 2.8 2 5.6 9 11.5 2 2.6 1 1.3 10 12.8 5 6.4

문제행동의
방
재 략

4 6.2 10 15.3 18 27.7 5 7.7 7 10.8 5 13.9 12 33.3 6 16.6 4 11.1 4 11.1 8 10.3 18 23.0 16 20.5 5 6.4 6 7.7

건강보호
안 생활
지원방법(:
인슐린투입,
심페소생술,
장학습)

1 1.5 9 13.8 4 6.2 5 7.7 5 7.7 1 2.8 1 2.8 2 5.6 2 5.5 6 16.6 2 2.6 5 6.4 13 16.7 5 6.4 6 7.7

응기술(
신변처리,
착탈의,
식사지도)

21 32.3 8 12.3 8 12.3 15 23.1 8 12.3 7 19.4 6 16.7 8 22.2 6 16.7 3 8.3 16 20.5 13 16.7 6 7.7 19 24.4 10 12.8

착석
수업태도
지도방법

1 1.5 4 6.2 3 4.6 4 6.2 12 18.4 1 2.8 2 5.5 3 8.3 7 19.4 7 19.4 0 0.0 6 7.7 8 10.2 9 11.5 10 12.8

의사소통
기술

0 0.0 2 3.1 4 6.2 5 7.7 5 7.7 0 0.0 0 0.0 0 0.0 0 0.0 3 8.3 0 0.0 0 0.0 2 2.6 7 9.0 3 3.8

발달심리
학

1 1.5 2 3.1 0 0.0 1 1.5 2 3.1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3 0 0.0 6 7.7

컴퓨터활
용실무

0 0.0 0 0.0 0 0.0 0 0.0 3 4.6 0 0.0 0 0.0 0 0.0 0 0.0 1 2.8 0 0.0 0 0.0 1 1.3 1 1.3 3 3.8

기 타 1 1.5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계 65 100.065 100.065 100.065 100.065 100.036 100.036 100.036 100.036 100.036 100.078 100.078 100.078 100.078 100.078 100.0

*
복응답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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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유 특수교육보조원

*

(n=51)
장애통합보조원

*

(n=33)
공익근무요원

*

(n=75)

빈도 % 빈도 % 빈도 %

30시간 1 2.0 ․ ․ 25 33.3

60시간 38 74.5 4 12.1 32 42.7

90시간 ․ ․ 16 48.5 ․ ․

120시간 8 15.7 10 30.3 13 17.3

150시간 ․ ․ 1 3.0 ․ ․

180시간 2 3.9 2 6.1 5 6.7

360시간 2 3.9 ․ ․ 0 0.0

계 51 100.0 33 100.0 75 100.0

5)특수교육보조원 직무연수 기 과정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교육청 주 으로 특수교육보조원이

재 받는 직무연수 기 과정 60시간이 한지,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사)한국

자활후견기 회 주 으로 장애통합보조원이 재 받는 교육연수 기 과정 90시

간이 한지에 한 분석결과는 <표 Ⅳ-14>와 같다.유 특수교육보조원과 공익

근무요원은 각각 74.5%,42.7%로 60시간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 고 그 다음으로

유 특수교육보조원은 120시간에 15.7%,공익근무요원은 30시간에 33.3%가 응답하

다.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재 시행하고 있는 90시간에 48.5%가 가장 많이 응

답하 으며 그 다음으로 120시간에 30.3%가 응답하여 장애통합보조원이 유 특수

교육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보다 직무연수 기 과정 시간을 더 많이 원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특수교사는 유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41.5%,공익근무요원의 경우

66.7%로 60시간에,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47.2%가 90시간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

다. 한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는 모두 60시간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 으며 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특수교육보

조원과 특수교사 모두 90시간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여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

른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간의 인식차이가 나타났다.

<표 Ⅳ-14> 특수교육보조원의 직무연수 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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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4>계속됨

항 목
특수교사
(n=65)

특수교사
(n=36)

특수교사
(n=78)

빈 도 % 빈 도 % 빈도 %

30시간 2 3.1 ․ ․ 3 3.8

60시간 27 41.5 2 5.6 52 66.7

90시간 ․ ․ 17 47.2 ․ ․

120시간 25 38.5 12 33.3 17 21.8

150시간 ․ ․ 3 8.3 ․ ․

180시간 6 9.2 2 5.6 4 5.1

360시간 5 7.7 ․ ․ 2 2.6

계 65 100.0 0 100.0 78 100.0
*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60시간,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90시간으로 문항이 구성되었
으며 그에 따른 응답분석기 이 다르게 제시 됨.

6)특수교육보조원 직무연수 심화과정

교육청 주 으로 특수교육보조원 직무연수 심화과정(30시간)운 에 한 설문

의 응답은 <표 Ⅳ-15>와 같다.<표 Ⅳ-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 특수교육보조

원은 70.6%,장애통합보조원은 66.7%,공익근무요원은 46.7%가 당하다고 가장

많은 응답을 하 으며 특수교사는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각

각 55.4%,82.0%가 확 실시해야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 고 장애통합보조원은

52.8%가 당하다고 가장 많은 응답을 하 다.유 특수교육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

의 경우 특수교육보조원은 당하다고 응답한 반면 특수교사들은 확 실시해야한

다고 응답하 다.

특수교육보조원의 직무연수 심화과정에 해 특수교육보조원들은 세 유형 모두

당하다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여 인식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특수교사는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장애통합보조원보다 확 실시해야한다고

의견차이가 나타났으며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특수교육보조

원과 특수교사 간의 인식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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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5> 특수교육보조원의 직무연수 심화과정

항 목
유 특수교육보조원

(n=51)
장애통합보조원

(n=33)
공익근무요원
(n=75)

빈도 % 빈도 % 빈도 %

확 실시해야한다 13 25.5 10 30.3 31 41.3

당하다 36 70.6 22 66.7 35 46.7

축소 실시해야한다 2 3.9 1 3.0 9 12.0

계 51 100.0 33 100.0 75 100.0

항 목
특수교사
(n=65)

특수교사
(n=36)

특수교사
(n=78)

빈 도 % 빈 도 % 빈도 %

확 실시해야한다 36 55.4 14 38.9 64 82.0

당하다 26 40.0 19 52.8 13 16.7

축소 실시해야한다 3 4.6 3 8.3 1 1.3

계 65 100.0 36 100.0 78 100.0

7)특수교육보조원 직무연수과정의 만족도

재 실시하고 있는 특수교육보조원 직무연수 과정이 실제 업무활동에 어느 정

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한 분석결과는 표 <Ⅳ-16>과 같다.<Ⅳ-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 특수교육보조원은 68.6%,장애통합보조원은 60.6%,공익근무요원은

51.9%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가장 많은 응답을 하 고 특수교사도 세 유형의

특수교육보조원에 해 각각 75.4%,86.1%,65.5%가 특수교육보조원과 같은 응답

을 하 다.유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간의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것은 같지만 그 다음으로 특수교육보조원은

17.7%가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특수교사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13.8%가 응답하 다. 한 공익근무요원의 경우는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모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가장 많이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 특수교육보조원은

34.7%,특수교사는 26.9%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특수교육보조원의 직무연수 만족도는 특수교육보조원 모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인식한 반면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도 크게

나타났으며 특수교사들도 세 유형의 특수교육보조원에게 연수가 어느 정도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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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만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약

간의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의 직무연수 만족도에 한

인식의 차이는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 유형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Ⅳ-16> 특수교육보조원의 직무연수 만족도

항 목
유 특수교육보조원

(n=51)
장애통합보조원

(n=33)
공익근무요원
(n=75)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 도움이 된다 9 17.7 12 36.4 8 10.7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35 68.6 20 60.6 39 51.9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7 13.7 1 3.0 26 34.7

도움이 되지 않는다 0 0.0 0 0.0 2 2.7

계 51 100.0 33 100.0 75 100.0

항 목
특수교사
(n=65)

특수교사
(n=36)

특수교사
(n=78)

빈 도 % 빈 도 % 빈도 %

매우 도움이 된다 7 10.8 3 8.3 3 3.8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49 75.4 31 86.1 51 65.5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9 13.8 2 5.6 21 26.9

도움이 되지 않는다 0 0.0 0 0.0 3 3.8

계 65 100.0 36 100.0 78 100.0

8)특수교육보조원 배치․운 의 장

특수교육 장에서 특수교육보조원의 배치․운 의 장 을 묻는 분석결과는 <표

Ⅳ-17>과 같이 유 특수교육보조원 49.0%,장애통합보조원 48.5%,공익근무요원

40.0%가 자리이탈이나 과잉행동 시 장애아동의 안 을 돕는다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 고 그 다음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아동의 교외활동( 장학습,사회 응훈련)을

돕는다에 응답을 하 다.특수교사는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각각 43.1%,53.8%가 장애정도가 심한 아동의 교외활동( 장학습,사회 응훈련)을

돕는다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 고 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특수교사 38.9%는 자리

이탈이나 과잉행동 시 장애아동의 안 을 돕는다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 다. 한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특수교육보조원들은 자리이탈이나 과



-77-

잉행동 시 장애아동의 안 을 돕는다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한 반면 특수교사들은

장애정도가 심한 아동의 교외활동( 장학습,사회 응훈련)을 돕는다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 다.

특수교육보조원 배치․운 의 장 은 특수교육보조원들 모두 자리이탈이나 과

잉행동 시 장애아동의 안 을 돕는다로 인식차이는 없었으나 특수교사들은 유 특

수교육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 아동의 교외활동( 장학습,

사회 응훈련)을 돕는다에,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자리이탈이나 과잉행동 시 장애

아동의 안 을 돕는다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여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

교사의 인식차이가 나타났고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간의 인식차이는 유 특

수교육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나타났다.

<표 Ⅳ-17> 특수교육보조원 배치․운 의 장

항 목
유 특수교육보조원

(n=51)
장애통합보조원

(n=33)
공익근무요원
(n=75)

빈도 % 빈도 % 빈도 %

자리이탈이나 과잉행동 시

장애아동의 안 을 돕는다
25 49.0 16 48.5 30 40.0

장애아동의수업내용에직 인도움을

주어학교생활의참여정도를높인다
10 19.0 6 18.2 9 12.0

특수교사나 통합교사의 학습자료

제작 등의 업무를 보조한다
1 2.0 0 0.0 5 6.7

장애정도가심한아동의

교외활동(장학습,사회 응훈련)을돕는다
15 29.4 10 30.3 27 36.0

기 타 0 0.0 1 3.0 4 5.3

계 51 100.0 33 100.0 75 100.0

항 목
특수교사
(n=65)

특수교사
(n=36)

특수교사
(n=78)

빈 도 % 빈 도 % 빈도 %

자리이탈이나 과잉행동 시

장애아동의 안 을 돕는다
21 32.3 14 38.9 24 30.9

장애아동의수업내용에직 인도움을

주어학교생활의참여정도를높인다
11 16.9 7 19.4 6 7.7

특수교사나 통합교사의 학습자료

제작 등의 업무를 보조한다
4 6.2 2 5.6 3 3.8

장애정도가심한아동의

교외활동(장학습,사회 응훈련)을돕는다
28 43.1 11 30.5 42 53.8

기 타 1 1.5 2 5.6 3 3.8

계 65 100.0 36 100.0 78 100.0



-78-

3.특수교육보조원의 활용 리

특수교육보조원의 활용 리에 해 보조원의 근무시간,보조원의 업무 리

방법,인사 리,보조원 배치에 효과 인 역,책임한계,보조원 평가자,배치장소,

근무자세,지원 역별 활동계획 등의 항목으로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

육보조원(유 특수교육보조원,장애통합보조원,공익근무요원)간의 인식,특수교사

의 인식,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의 인식을 비교 분석하 다.

1)특수교육보조원의 근무시간

특수교육보조원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가 가장 한지에

한 응답 분석결과는 <표 Ⅳ-18>과 같다.<표 Ⅳ-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세 유형

의 특수교육보조원 모두 교원과 동일하게 일반근무시간 에 근무하는 것으로 각각

76.5%,45.5%,36.0%로 가장 많이 선호하 다.특수교사들도 세 유형의 특수교육보

조원에 해 모두 교원과 동일하게 일반근무시간 에 근무하는 것을 가장 많이 선

호하 다. 한 장애통합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가장 많이 한 응답은 특수

교사와도 같았지만 특수교육보조원들은 학생의 일과(수업)시간에만 근무에 두 번째

로 많은 응답을 한 반면 특수교사들은 등․하교 지도 방과 후 활동까지 근무에

각각 30.5%,29.5% 응답하 다.

특수교육보조원의 근무시간은 특수교육보조원들은 교원과 동일하게 일반 근무

시간 에 근무하거나 학생의 일과(수업)시간에만 근무하기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지만 특수교사들은 세 유형의 특수교육보조원들이 반 으로 교원과 동일

하게 일반근무시간 에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장애통합보조

원과 공익근무요원은 등․하교 지도 방과 후 활동까지 근무에도 유 특수교육

보조원에 비하여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들의 근무시간에 한 인식은 장애통합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 유형에서 다소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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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8> 특수교육보조원의 근무시간

항 목
유 특수교육보조원

(n=51)
장애통합보조원

(n=33)
공익근무요원
(n=75)

빈도 % 빈도 % 빈도 %

학생의 일과(수업)시간에만

근무
9 17.6 11 33.3 20 26.7

등․하교 지도 방과 후

활동까지 근무
3 5.9 5 15.1 18 24.0

교사가 요청하는

시간에만(시간제)근무
0 0 2 6.1 10 13.3

교원과 동일하게 일반

근무시간 에 근무
39 76.5 15 45.5 27 36.0

기 타 0 0 0 0.0 0 0.0

계 51 100.0 33 100.0 75 100.0

항 목
특수교사
(n=65)

특수교사
(n=36)

특수교사
(n=78)

빈 도 % 빈 도 % 빈도 %

학생의 일과(수업)시간에만

근무
11 16.9 6 16.7 10 12.8

등․하교 지도 방과 후

활동까지 근무
10 15.4 11 30.5 23 29.5

교사가 요청하는

시간에만(시간제)근무
6 9.2 4 11.1 8 10.3

교원과 동일하게 일반

근무시간 에 근무
36 55.4 15 41.7 36 46.1

기 타 2 3.1 0 0.0 1 1.3

계 65 100.0 36 100.0 78 100.0

2)특수교육보조원의 업무 리 방법

특수교육보조원의 업무 수행을 리하는 방법에 한 응답 분석결과는 <표 Ⅳ

-19>과 같다.특수교육보조원의 한 업무 리 방법에 해 유 특수교육보조원

은 68.6%,장애통합보조원은 72.8%,공익근무요원은 42.7%,특수교사는 특수교육보

조원의 각 유형에 하여 각각 72.3%,66.7% 67.9%가 교사가 보조원의 일일 업무

를 직 지시하여 보조원이 기록함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 다. 한 특수교육보조

원의 업무 리에 해 세 유형의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는 교사가 보조원의

일일 업무를 직 지시하여 보조원이 기록함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 다.

특수교육보조원의 업무 리에 해 특수교육보조원간,특수교사,특수교육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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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특수교사 간의 인식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9> 특수교육보조원의 업무 리 방법

항 목
유 특수교육보조원

(n=51)
장애통합보조원

(n=33)
공익근무요원
(n=75)

빈도 % 빈도 % 빈도 %

교사가 보조원의 일일

업무를 직 지시하여

보조원이 기록함

35 68.6 24 72.8 32 42.7

교사가 보조원의 활동을

찰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리함

5 9.8 1 3.0 24 32.0

교장(감) 는 시설장이

업무일지를 리하고

주간이나 월간 일지로 작성함

9 17.5 4 12.1 12 16.0

기 타 2 3.9 4 12.1 7 9.3

계 51 100.0 33 100.0 75 100.0

항 목
특수교사
(n=65)

특수교사
(n=36)

특수교사
(n=78)

빈 도 % 빈 도 % 빈도 %

교사가 보조원의 일일

업무를 직 지시하여

보조원이 기록함

47 72.3 24 66.7 53 67.9

교사가 보조원의 활동을

찰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리함

3 4.6 3 8.3 8 10.3

교장(감) 는 시설장이

업무일지를 리하고

주간이나 월간 일지로 작성함

11 16.9 7 19.4 15 19.2

기 타 4 6.2 2 5.6 2 2.6

계 65 100.0 36 100.0 78 100.0

3)특수교육보조원의 인사 리

특수교육보조원을 선발,배치하며 계속 인 리는 교육의 효율 인 면에서 매

우 요하며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의 인사 리 방법의 응답 분석결과는 <표

Ⅳ-20>와 같다.<표 Ⅳ-2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 특수교육보조원은 교육청에

서 각 학교(학 )에 인원수를 정해주고 각 학교에서 선발,배치 리에 39.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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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응답하 고 장애통합보조원은 (사)한국자활후견기 회에서 선발,배치

리에 39.4%,공익근무요원은 교육청에서 선발 배치,학교에서 자율 으로

리에 32.0%가 가장 많은 응답을 하 다.특수교사는 유 특수교육보조원은 교육

청에서 각 학교(학 )에 인원수를 정해주고 각 학교에서 선발,배치 리에

32.3%가,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사)한국자활후견기 회에서 선발,배치,학교에

서 자율 으로 리에 41.6%가,공익근무요원의 경우 교육청에서 선발 배치,학

교에서 자율 으로 리에 33.3%가 가장 많이 응답하 다. 한 유 특수교육보조

원의 경우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는 교육청에서 각 학교(학 )에 인원수를 정

해주고 각 학교에서 선발,배치 리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 고 공익근무요원

의 경우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는 교육청에서 선발 배치,학교에서 자율

으로 리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 다.그러나 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특수교육보

조원은 (사)한국자활후견기 회에서 선발,배치 리에,특수교사는 (사)한국

자활후견기 회에서 선발,배치,학교에서 자율 으로 리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 다.

특수교육보조원의 인사 리에 해 세 유형의 특수교육보조원들의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특수교사들도 특수교육보조원들의 유형에 따라 인식차이가 나타

났다. 한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간의 인식차이도 세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났는데 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간의 인식 차이가 크

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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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0> 특수교육보조원의 인사 리

항 목
유 특수교육보조원

(n=51)
장애통합보조원

(n=33)
공익근무요원
(n=75)

빈도 % 빈도 % 빈도 %

학교에서 자율 으로 선발,

배치, 리
11 21.6 6 18.2 20 26.7

교육청
*
에서 선발,배치 리 15 29.4 13 39.4 11 14.6

교육청
*
에서 각 학교(학 )에

인원수를 정해주고 각

학교에서 선발,배치 리

20 39.2 5 15.2 18 24.0

교육청
*
에서 선발 배치,

학교에서 자율 으로 리
5 9.8 8 24.2 24 32.0

기 타 0 0.0 1 3.0 2 2.7

계 51 100.0 33 100.0 75 100.0

항 목
특수교사
(n=65)

특수교사
(n=36)

특수교사
(n=78)

빈 도 % 빈 도 % 빈도 %

학교에서 자율 으로 선발,

배치, 리
16 24.6 9 25.0 10 12.8

교육청
*
에서 선발,배치 리 9 13.9 6 16.7 19 24.4

교육청
*
에서 각 학교(학 )에

인원수를 정해주고 각

학교에서 선발,배치 리

21 32.3 6 16.7 22 28.2

교육청
*
에서 선발 배치,

학교에서 자율 으로 리
19 29.2 15 41.6 26 33.3

기 타 0 0.0 0 0.0 1 1.3

계 65 100.0 36 100.0 78 100.0
*
장애통합보조원은 교육청 신 (사)한국자활후견기 회로 항목 해석.

4)특수교육보조원 배치에 효과 인 역

특수교육보조원제가 어느 역에서 장애학생에게 가장 효과 이었는지를 묻는

항목의 분석결과는 <표 Ⅳ-21>과 같다.<표 Ⅳ-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 특수

교육보조원과 장애통합보조원은 1순 로 개별화 수업보조라고 각각 21.6%,24.2%

라고 응답하 으며 공익근무요원 22.6%는 문제행동 리를 1순 로 응답하 다.

한 특수교사들은 1순 로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각각

29.3%, 44.4%가 신변처리 도움으로 응답하 고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장학습시

가장 효과 이다고 24.3%가 응답하 다.유 특수교육보조원과 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특수교육보조원들은 개별화 수업보조에,특수교사는 신변처리 도움에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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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유 특수교육보조원
(n=153

＊
)

장애통합보조원
(n=99

＊
)

공익근무요원
(n=225

＊
)

1순 2순 3순 1순 2순 3순 1순 2순 3순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교우 계형성 5 9.8 1 2.0 4 7.8 515.2 1 3.0 4
12.1

810.7 0 0.0 3 4.0

생활지도(학

교규칙 수)
713.7 2 3.9 611.7 412.1 2 6.1 2 6.1 5 6.7 810.7 1013.3

학교내이동 611.7 5 9.8 5 9.8 412.1 824.2 1 3.0 1216.0 5 6.7 4 5.3

학습자료제작 0 0.0 1 2.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4 5.3

장학습도움 3
5.9

1223.5 1019.6 618.2 412.1 618.2 1216.0 1722.6 1013.3

개별화수업보조 1121.6 2 3.9 4 7.8 824.2 618.2 824.2 912.0 1418.7 3 4.0

문제행동 리 1019.6 917.6 713.7 515.2 927.3 412.1 1722.6 1317.3 2026.8

신변처리도움 815.7 1121.6 1019.6 1 3.0 1 3.0 3 9.1 7 9.3 1216.0 1013.3

식사지도 1 2.0 815.7 5 9.8 0 0.0 2 6.1 515.2 5 6.7 5 6.7 1114.7

통학지도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3 0 0.0

기 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계 51100.0 51100.0 51100.0 33100.0 33100.0 33100.0 75100.0 75100.0 75100.0

은 응답을 하 고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특수교육보조원은 문제행동 리에,특수교

사는 장학습 도움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 다.

특수교육보조원 배치에 효과 인 역으로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장애통합보조

원은 개별화 수업보조에,공익근무요원은 문제행동 리에 1순 로 가장 많이 응답

하여 의견차이가 나타났으며 특수교사는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신변처리 도움에,공익근무요원의 경우 장학습 도움에 1순 로 가장 많이

응답하여 의견차이가 나타났다. 한 특수교육보조원 배치에 효과 인 역으로 특

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의 인식차이가 세 유형 모두 크게 나타났다.

<표 Ⅳ-21> 특수교육보조원의 배치에 효과 인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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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1>계속됨

항 목

특수교사
(n=195

＊
)

특수교사
(n=108

＊
)

특수교사
(n=234

＊
)

1순 2순 3순 1순 2순 3순 1순 2순 3순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교우 계형성 1 1.5 0 0.0 2 3.1 1 2.8 0 0.0 2 5.6 4 5.1 1 1.3 1 1.3

생활지도(학

교규칙 수)
5 7.7 2 3.1 2 3.1 2 5.6 3 8.3 1 2.8 2 2.6 810.3 5 6.4

학교내이동 1218.5 710.8 1015.4 3 8.3 513.9 3 8.3 1114.1 5 6.4 1215.4

학습자료제작 1 1.5 1 1.5 2 3.1 0 0.0 3 8.3 2 5.6 1 1.3 4 5.1 6 7.7

장학습도움 1218.5 1827.7 1218.5 411.1 513.9 1336.1 1924.3 1316.7 2025.6

개별화수업보조 812.3 710.8 710.8 513.9 616.7 513.9 7 9.0 810.3 911.5

문제행동 리 5 7.7 6 9.2 4 6.2 3 8.3 719.5 3 8.3 1316.7 1519.2 810.3

신변처리도움 1929.3 913.8 1624.7 1644.4 3 8.3 3 8.3 1417.9 1823.0 911.5

식사지도 1 1.5 1523.1 812.3 1 2.8 411.1 3 8.3 6 7.7 5 6.4 6 7.7

통학지도 0 0.0 0 0.0 2 3.1 0 0.0 0 0.0 1 2.8 0 0.0 1 1.3 2 2.6

기 타 1 1.5 0 0.0 0 0.0 1 2.8 0 0.0 0 0.0 1 1.3 0 0.0 0 0.0

계 65100.0 65100.0 65100.0 36100.0 36100.0 36100.0 78100.0 78100.0 78100.0

*
복응답한 수.

5)특수교육보조원의 책임한계

학교에서 안 리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수교육보조원의 책임한계에 한

응답 분석결과는 <표 Ⅳ-22>과 같다.<표 Ⅳ-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책임한계에

한 응답에서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장애통합보조원은 모든 안 의 문제는 학교

의 리자가 책임에 각각 39.2%,45.5%가 가장 많이 응답하 고,공익근무요원은

학생을 맡는 동안은 특수교육보조원이 책임이다에 40.0%가 가장 많이 응답하 다.

특수교사는 유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모든 안 의 문제는 학교의 리자가 책임

에 35.4%가,장애통합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이

반씩 책임이다에 각각 52.8%,34.6%가 가장 많은 응답을 하 다.유 특수교육보

조원의 경우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모두 모든 안 의 문제는 학교의 리자

가 책임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 으나 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특수교육보조원은

모든 안 의 문제는 학교의 리자가 책임에,특수교사는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

원이 반씩 책임이다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 으며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특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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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보조원은 학생을 맡는 동안은 특수교육보조원이 책임에,특수교사는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이 반씩 책임이다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 다.

특수교육보조원의 책임한계에 해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장애통합보조원은 같

은 의견으로 나타났고 공익근무요원과는 인식차이가 나타났다.특수교사들은 장애

통합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에 해 같은 의견으로 나타났지만 유 특수교육보조원

에 해 인식차이가 나타났다. 한 책임한계에 해 유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간의 인식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장애통합보

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간의 인식차이가 크게 나

타났다.

<표 Ⅳ-22> 특수교육보조원의 책임한계

항 목
유 특수교육보조원

(n=51)
장애통합보조원

(n=33)
공익근무요원
(n=75)

빈도 % 빈도 % 빈도 %

학생을 맡는 동안은

특수교육보조원이 책임
5 9.8 4 12.1 30 40.0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이

반씩 책임
11 21.6 6 18.2 18 24.0

으로 특수교사가 책임 12 23.5 5 15.1 4 5.3

모든 안 의 문제는 학교의

리자가 책임
20 39.2 15 45.5 18 24.0

기 타 3 5.9 3 9.1 5 6.7

계 51 100.0 33 100.0 75 100.0

항 목
특수교사
(n=65)

특수교사
(n=36)

특수교사
(n=78)

빈 도 % 빈 도 % 빈도 %

학생을 맡는 동안은

특수교육보조원이 책임
12 18.5 9 25.0 17 21.8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이

반씩 책임
16 24.6 19 52.8 27 34.6

으로 특수교사가 책임 8 12.3 3 8.3 8 10.3

모든 안 의 문제는 학교의

리자가 책임
23 35.4 2 5.6 17 21.8

기 타 6 9.2 3 8.3 9 11.5

계 65 100.0 36 100.0 7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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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특수교육보조원의 평가자

특수교육보조원의 평가는 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한 응답 분석결

과는 <표 Ⅳ-23>과 같다.<표 Ⅳ-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 특수교육보조원

68.6%,장애통합보조원 66.7%,공익근무요원 86.7%는 특수교사가 평가해야 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 고 특수교사도 유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69.3%,장애통합보조

원의 경우 72.2%,공익근무요원의 경우 73.1%가 특수교사가 평가해야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 다.특수교육보조원의 평가자에 해 세 유형의 특수교육보조원과 특

수교사 간의 가장 많은 응답을 한 문항은 같지만 두 번째 많은 응답을 보인 문항

에는 특수교육보조원들은 학교장이 특수교사들은 학교 개별화교육운 원회라고

응답하 다.

특수교육보조원의 평가자에 해 특수교육보조원,특수교사,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간의 인식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두 번째 많은 응답을 보인 항

목에서 다소 인식차이가 나타났다.

<표 Ⅳ-23> 특수교육보조원의 평가자

항 목
유 특수교육보조원

(n=51)
장애통합보조원

(n=33)
공익근무요원
(n=75)

빈도 % 빈도 % 빈도 %

교육청 3 5.9 2 6.1 4 5.3

학교 개별화교육운 원회 1 2.0 1 3.0 0 0.0

학교장 10 19.6 4 12.1 4 5.3

특수교사 35 68.6 22 66.7 65 86.7

기 타 2 3.9 3 9.1 2 2.7

계 51 100.0 33 100.0 75 100.0

항 목
특수교사
(n=65)

특수교사
(n=36)

특수교사
(n=78)

빈 도 % 빈 도 % 빈도 %

교육청 2 3.1 0 0.0 0 0.0

학교 개별화교육운 원회 11 16.9 6 16.7 16 20.5

학교장 1 1.5 0 0.0 3 3.8

특수교사 45 69.3 26 72.2 57 73.1

기 타 6 9.2 3 8.3 2 2.6

계 65 100.0 36 100.0 7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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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특수교육보조원의 배치장소

특수교육보조원의 학교 내 배치 장소로 가장 한 항목에 한 응답 분석결

과는 <표 Ⅳ-24>과 같다.<표 Ⅳ-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세 유형의 특수교육보

조원은 각각 80.4%,90.9%,61.3%가 교실 배치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 으며 특수

교사도 각 유형에 따라 각각 66.2%,83.3%,61.5%가 교실 배치에 가장 많은 응답

을 하 다. 한 세 유형의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간 모두 교실 배치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 다.

특수교육보조원의 한 배치장소에 해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

육보조원,특수교사,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간의 인식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24> 특수교육보조원의 배치장소

항 목
유 특수교육보조원

(n=51)
장애통합보조원

(n=33)
공익근무요원
(n=75)

빈도 % 빈도 % 빈도 %

교무실 2 3.9 1 3.0 4 5.3

행정실 0 0.0 0 0.0 5 6.7

교 실 41 80.4 30 90.9 46 61.3

기 타 8 15.7 2 6.1 20 26.7

계 51 100.0 33 100.0 75 100.0

항 목
특수교사
(n=65)

특수교사
(n=36)

특수교사
(n=78)

빈 도 % 빈 도 % 빈도 %

교무실 3 4.6 2 5.6 6 7.7

행정실 3 4.6 2 5.6 11 14.1

교 실 43 66.2 30 83.3 48 61.5

기 타 16 24.6 2 5.6 13 16.7

계 65 100.0 36 100.0 78 100.0

8)특수교육보조원의 근무자세

특수교육보조원의 근무 자세로써 가장 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복응답하게

한 분석결과는 <표 Ⅳ-25>와 같다.<표 Ⅳ-2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 특수교육

보조원 31.5%,장애통합보조원 36.4%,공익근무요원 32.0%는 1순 로 장애 학생

개개인의 욕구나 필요,가치 등을 인정하고 개인차를 존 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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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특수교사는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각각 37.3%,44.4%

가 교사의 의사를 잘 수용하고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조정하기 해 노력한다

에 가장 많이 응답하 고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특수교사 32.1%는 학교생활의

을 지키고 기본 인 근무태도 자세를 수한다에 1순 로 응답하 다. 한 특

수교육보조원의 근무자세에 해 특수교육보조원들은 모두 장애 학생 개개인의 욕

구나 필요,가치 등을 인정하고 개인차를 존 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 으나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특수교사는 교사의 의사를 잘 수용하고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조정하기 해 노력한다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 고 공

익근무요원의 경우 특수교사는 학교생활의 을 지키고 기본 인 근무태도

자세를 수한다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 다.

특수교육보조원의 근무자세에 해 특수교육보조원간의 인식차이는 거의 나타

나지 않았지만 특수교사는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장애통합보조원에 비해 공익근무

요원은 학교생활의 을 지키고 기본 인 근무태도 자세를 수한다로 인식

차이를 나타냈으며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간의 인식차이도 유 특수교육보조

원과 장애통합보조원은 같은 유형으로 인식차이를 나타냈지만 공익근무요원의 경

우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간의 인식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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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5> 특수교육보조원의 근무자세

항 목

유 특수교육보조원

(n=153
*
)

장애통합보조원

(n=99
*
)

공익근무요원

(n=225
*
)

1순 2순 3순 1순 2순 3순 1순 2순 3순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교사의 의사를 잘 수용하고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조정하기 해 노력한다

1019.6 5 9.8 611.8 618.1 515.1 618.21013.3 810.71621.3

장애학생개개인의욕구나필요,가치
등을인정하고개인차를존 한다

1631.51427.51019.61236.4 515.1 618.22432.01722.71114.7

학교생활의 을지키고기본 인
근무태도 자세를 수한다 917.6 5 9.8 713.7 412.1 412.1 3 9.11216.01621.31824.1

수업상황이나학교의업무와 련하여
교사의수업방식이나발생된여러일을

외부로유출하지않는다
1 2.0 611.8 4 7.8 2 6.1 721.2 618.2 2 2.7 1 1.3 7 9.3

장애학생에게 신
해주기보다는 최 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

917.61223.5 611.8 721.2 927.3 824.21925.41925.3 7 9.3

부정 인태도를지양하고 정 인
언어 표 과몸짓표정을짓는다

0 0.0 4 7.8 1 2.0 0 0.0 0 0.0 1 3.0 3 4.0 6 8.0 810.7

교사,학부모,학교 련자등의주변
사람들의견해를경청하고혹시
기분이나쁘더라도본인의행동에
향을미치지않도록조심하다

0 0.0 1 2.0 2 3.9 0 0.0 0 0.0 0 0.0 0 0.0 2 2.7 1 1.3

장애학생의교수-학습지원을
해항상최선의것을 단하고
의심이나면교사에게질문한다

611.7 4 7.81427.5 2 6.1 3 9.1 3 9.1 4 5.3 6 8.0 7 9.3

기 타 0 0.0 0 0.0 1 2.0 0 0.0 0 0.0 0 0.0 1 1.3 0 0.0 0 0.0

계 51100.0 51100.0 51100.0 33100.0 33100.0 33100.0 75100.0 75100.0 75100.0

항 목

특수교사

(n=195
*
)

특수교사

(n=108
*
)

특수교사

(n=234
*
)

1순 2순 3순 1순 2순 3순 1순 2순 3순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교사의 의사를 잘 수용하고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조정하기 해 노력한다

1937.3 6 9.21116.91644.4 0 0.0 411.11519.21417.9 4 5.1

장애학생개개인의욕구나필요,가치
등을인정하고개인차를존한다 1523.1 812.31015.4 616.7 719.4 411.12329.4 911.5 7 9.0

학교생활의 을지키고기본 인
근무태도 자세를 수한다

1218.51116.91320.0 1 2.8 616.7 822.22532.11721.91620.5

수업상황이나학교의업무와 련하여
교사의수업방식이나발생된여러일을

외부로유출하지않는다
3 4.61116.9 5 7.7 3 8.3 719.4 513.9 1 1.3 3 3.8 911.5

장애학생에게 신
해주기보다는 최 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

5 7.71523.1 913.9 513.91027.8 411.1 2 2.61417.91114.1

부정 인태도를지양하고 정 인
언어 표 과몸짓표정을짓는다

3 4.6 3 4.6 3 4.6 411.1 0 0.0 616.7 7 9.0 2 2.61823.2

교사,학부모,학교 련자등의주변
사람들의견해를경청하고혹시
기분이나쁘더라도본인의행동에
향을미치지않도록조심하다

3 4.6 2 3.1 3 3.6 1 2.8 2 5.6 1 2.8 1 1.3 6 7.7 4 5.1

장애학생의교수-학습지원을
해항상최선의것을 단하고
의심이나면교사에게질문한다

5 7.7 913.91015.4 0 0.0 411.1 411.1 4 5.11316.7 911.5

기 타 0 0.0 0 0.0 1 1.5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계 65100.065100.0 65100.0 36100.0 36100.0 36100.0 78100.0 78100.0 78100.0
*
복응답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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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특수교육보조원과 지원 역별 활동계획

특수교육보조원과 지원 역별 활동계획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수립하고 있느

냐의 설문에 한 분석결과는 <표 Ⅳ-26>과 같이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공익근무

요원은 하지 않는다에 각각 29.4%,38.6%로 가장 많이 응답하 고 장애통합보조원

은 3회 이상에 36.4%가 가장 많이 응답하 다.특수교사는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라 유 특수교육보조원은 33.8%,장애통합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은 각각 38.9%,

47.4%가 1번 정도 한다고 나타났다. 한 장애통합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간의 지원 역별 활동계획에 한 인식은 특수교육보

조원은 각각 3회이상,하지 않는다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한 반면 특수교사는 두 유

형에 해 1번 정도 한다고 응답하 다.

특수교육보조원과 지원 역별 활동계획에 한 인식은 특수교육보조원 장애

통합보조원은 3회 이상으로 가장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차이가 나타났고 특수교사

들은 장애통합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1번 이상이나 유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하지 않는다로 다소 인식차이가 나타났으며 장애통합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

의 경우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간의 인식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표 Ⅳ-26> 특수교육보조원과 지원 역별 활동계획

항 목
유 특수교육보조원

(n=51)
장애통합보조원

(n=33)
공익근무요원
(n=75)

빈도 % 빈도 % 빈도 %

하지 않는다 15 29.4 11 33.3 29 38.6

()번

정도

한다

1번 13 25.5 3 9.1 17 22.7

2번 12 23.5 7 21.2 14 18.7

3회 이상 11 21.6 12 36.4 15 20.0

계 51 100.0 33 100.0 75 100.0

항 목
특수교사
(n=65)

특수교사
(n=36)

특수교사
(n=78)

빈 도 % 빈 도 % 빈도 %

하지 않는다 22 33.8 7 19.4 27 34.6

()번

정도

한다

1번 20 30.8 14 38.9 37 47.4

2번 5 7.7 7 19.4 7 9.0

3회 이상 18 27.7 8 22.2 7 9.0

계 65 100.0 36 100.0 7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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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논의

본 연구는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육보조원제도에 한 특수교육보

조원간,특수교사,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의 인식차이를 분석하고 이들을 효율

으로 활용하기 한 기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 이 있다.다음에서는 본 논문

의 결과를 련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연구문제별로 논의하고자 한다.

1.특수교육보조원의 자격 역할

1)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육보조원의 인식차이

특수교육보조원의 학력에 해 특수교육보조원간에서는 장애통합보조원과 공익

근무요원은 고등학교 졸업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 고 유 특수교육보조원은 문

학 졸업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여 유 특수교육보조원이 학력을 더 높게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애통합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보조원의 학력으로 고

등학교 졸업 이상이 하다는 김 수(2006)의 연구와 일치하며 유 특수교육보조

원의 경우 문 학 이상을 보조원의 학력으로 하다고 한 강경숙 등(2002)의

연구와 일치한다.김 수(2006)는 특수교육보조원에게 기 하는 주 역할이 직 장

애학생을 교육하기 보다는 특수교사와 통합학 의 수업 보조업무임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하다고 하 으나 변성희(2006)는 보조원의 학력으로 문

학 이상의 학력을 요구할 경우,자칫 장교사와의 동등한 학력으로 같은 수 의

처우를 요구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강하게 주장하여 기존의 체제에 해 부담을 주

는 요인으로 새롭게 문제로 두될 수 있다고 지 하 다.

특수교육보조원 역할에 가장 한 사람으로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장애통합

보조원은 아동교육 련 공(경험)자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 고 공익근무요원은

사회복지 련 공(경험)자가 가장 하다고 응답하여 강경숙 등(2002),윤경희

(2003),김 수(2006),박종천(2006),장명수(2006),김 정(2008)의 연구 결과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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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그러나 특수교육보조원간에서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약간의 인식차이가 나타

나 공익근무요원은 장애학생을 한 교육보다는 희생과 사 정신을 반 한 것으

로 해석된다.

특수교육보조원의 명칭의 성에 해 세 유형의 특수교육보조원 모두

하다고 응답을 하여 인식차이는 없었으며 명칭이 한 이유에 해서도 특수교

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기 해서라고 세 유형 모두 가

장 많이 응답하여 그에 따른 인식의 차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강경숙 등

(2002)의 연구와 일치하며 특수교육보조원은 교육의 주도자가 아니라 학생의 개인

욕구 등을 지원하고 문제 행동을 리하며 특수교사의 교육 활동에 한 보

조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고,특수교육보조원의 명칭은 보조교사가 아닌 특수교육

보조원이 합하다고 하 다.

특수교육보조원의 자질에 한 인식의 차이는 특수교육보조원간에서는 모두 1

순 에 지식이나 기술보다 풍부한 이해심과 사 정신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 고,

2순 도 세 유형 모두 문제행동 지도를 포함한 생활지도에 한 기 인 이해

기술이라고 응답하여 1,2순 에서는 인식차이는 없었으나 3순 에서는 세 유형 모

두 다른 응답을 하여 다소 인식차이를 보 다.이러한 결과는 강경숙 등(2002),김

수 (2006),변성희(2006)의 연구와 일치한다.그러나 강경숙 등(2004)은 특수교육

보조원은 자신의 주 과 단에 의해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을 리하는 것이 아니

라 항상 특수교사의 조언과 자문을 얻어 장애 학생의 문제행동을 수정해 가야하며

이때 특수교육보조원은 장애 학생의 문제 행동을 지속 으로 찰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특수학 교사가 장애 학생의 문제 행동에 해 정확히 악하고

한 재 방법을 안내 할 수 있도록 극 으로 도와야 하며 주의가 필요하다

고 제시하 다. 한 변성희(2006)는 보조원들이 장애 학생의 문제행동을 재하고

리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과 방법에 한 연구와 교육

이 정기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 다.

장애아동을 지원하기 해 가장 요한 것으로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공익근무

요원은 1순 로 응기술(신변처리,착탈의,식사지도 등) 리에,2순 로 문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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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여 인식의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장애통합보조원의 경

우 1순 로 수업보조하기에,2순 로 응기술(신변처리,착탈의,식사지도 등) 리

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여 특수교육보조원간의 인식차이를 보 다.유 특수교육보

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학교생활에서 외 인 역할을 보조하는 것을 가장

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며 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수업보조와 같은 교수

요인을 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수교육보조원 역할과 련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간의 갈등은 세 유형

의 특수교육보조원 모두 갈등 경험 없음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여 특수교육보조원

의 역할에 한 복무를 원만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특수교육보조원간의

인식차이는 크게 없었다.그러나 유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다른 특수교육보조원

보다 갈등 경험 없음에 낮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갈등 경험을 다양하게 나타내고

있다.이는 이인순(2005)과 장명수(2006)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는데 이인순(2005)은

보조원이 장애 학생의 학부모와 친 감을 형성하면서 교사의 고유 업무인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고,장명수(2006)는 특수교육보조원제

운 의 문제 으로 보조원이 상의 없이 학부모와 면담을 진행한 것을 지 하 다.

이러한 역할 갈등을 사 에 방지하기 해 강경숙(2005)은 무엇보다 국가 인 차원

에서의 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에 한 법안의 마련이 시 하다고 하 다.

특수교육보조원 역할과 련된 상담 상에 한 의견은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기타에,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타 학 특수교육보조원에 가

장 많은 응답을 보여 특수교육보조원간의 인식차이는 나타났으며 장애통합보조원

의 경우 역할과 련된 상담으로 같은 역할을 맡고 있는 동료와 상담을 하면서 해

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반해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은 문제해

결을 외부 인 자원을 활용해서 역할과 련된 상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보조원에 한 역할수행을 지시하는 방법에 해 세 유형의 특수교육

보조원들 모두 특수교사가 만든 업무수행 분석표에 의해 수행하게 함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여 특수교육보조원간의 인식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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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사의 인식차이

특수교육보조원의 학력에 해 특수교사는 유 특수교육보조원은 문 학 졸

업에 장애통합보조원은 고등학교 졸업에 공익근무요원은 학 졸업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여 공익근무요원의 학력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은

결과는 특수교육 상자들은 ․ 학교는 물론 고등학교 과정까지 배치되어 있으

므로 유 보조원(공공근로인력,공익근무요원,유 고용인력 등)의 학력은 높을수록

바람직하나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야 효율 이고 성공 인 업

무수행이 가능하다는 강경숙 등(2002)의 연구와 일치한다.

특수교육보조원 역할에 가장 한 사람으로 특수교사는 유 특수교육보조원

의 경우 사회복지 련 공(경험)자,장애통합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아동

교육 련 공(경험)자로 인식의 차이가 다소 나타났다.이는 장애통합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기 사항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특수교사들이 근무하는 학

유형이 특수학 에 각각 80.6%,67.9%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어 사회복지 련

공(경험)자 보다는 통합교육에 유용한 아동 교육 련 공(경험)자를 더 선호하

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수교육보조원 명칭의 성에 해 특수교사는 특수교육보조원의 세 유형

모두 하다고 가장 많은 응답을 보여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인식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특수교육보조원 명칭이 한 이유에 해서도 특수교육보조

원 세 유형 모두에 해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

기 해서라고 가장 많이 응답을 보여 명칭에 한 인식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특수교육보조원의 자질에 해 특수교사는 세 유형의 특수교육보조원에 해 1

순 는 지식이나 기술보다 풍부한 이해심과 사 정신에,2순 는 문제행동 지도를

포함한 생활지도에 한 기 인 이해 기술에,3순 는 인간발달(인지,언어,

정서,사회성,신체․운동)에 한 기 인 이해로 동일하게 가장 많이 응답하여

세 유형의 특수교육보조원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이는 변성희

(2006)의 연구 결과와 같으며 특수교육보조원의 자질로 지식이나 기술보다 풍부한

이해심과 사정신이 가장 우선순 로 인식하 고 그 다음 순 로 문제행동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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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한 학생 생활지도에 한 기 인 이해 기술로 인식하 다.뿐만 아

니라 ‘문제행동 지도를 포함한 생활지도에 한 기 인 이해 기술’에서는 통

합학 에서 장애학생이 수업시간에 자리를 이탈하여 다른 학생을 방해하는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이를 히 재하고 리할 수 있는 특수교육보

조원의 문제행동 리 기술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장애아동을 지원하기 해 가장 요한 것에 한 특수교사 인식은 세 유형의

특수교육보조원에 해 1,2순 모두 응기술(신변처리,착탈의,식사지도 등)

리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여 윤경희(2003),김 수(2005),이충무 (2005)의 선행 연

구와 일치하며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라 특수교육보조원 간의 인식차이는 거의

없었다.

특수교육보조원 역할과 련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의 갈등은 특수교육

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사 모두 갈등 경험 없음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 고 그

다음으로 교수-학습활동지원과 문제행동 지원에 있어서 갈등을 경험했다고 특수교

육보조원 유형에 따라 특수교사들은 다르지만 모두 비슷한 반응을 나타내어 그에

따른 인식차이는 없었다.이는 특수교사와의 특수교육보조원간의 역할에 한 경계

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며 두 집단 간의 명확한 역할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에 있어서 김주 등(2001)은 보조원의 역할을 수업지원,

장학습 지원,자료제작 지원,학생보호 신변 리 등 어디까지나 특수교사의 업무

를 지원하고 보조하는 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듯이 장애학생을 지원할 때 교

수-학습활동 지원에 한 명확한 한계와 차별성을 두어야 하며 특수교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교수-학습활동이나 이동과 안 생활에 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해야 할 것이다.

특수교육보조원 역할과 련된 상담 상에 해 특수교사들은 특수교육보조원

의 세 유형 모두 타 학 특수교사에 가장 많이 응답을 하여 같은 역할을 맡고 있

는 동료와 상담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

수교사들의 인식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특수교육보조원에 한 역할수행을 지시하는 방법에 해 특수교사는 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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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수교육보조원들 모두 특수교사가 직 보조원의 일일 업무를 매일 지시함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여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사의 인식은 동일한 것

으로 나타났다.

3)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의 인식차이 비교

특수교육보조원의 학력에 한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의 인식차이는 유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문 학 졸업에,장애통합보조원은 고등학교 졸업에 의견

일치가 되어 인식의 차이는 없었으나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특수교육보조원은 고등

학교 졸업에,특수교사는 학 졸업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여 학력에 한 인식차

이는 공익근무요원 유형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이는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공익

근무요원의 소집 특성상 연령이 20～24세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공익근무

요원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며 특수교사들은 공익근무요

원 학 졸업을 한 특수교육보조원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수교육보조원 역할에 가장 한 사람으로 아동교육 련 공(경험)자나 사

회복지 련 공(경험)자에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

사들은 가장 많은 응답을 보여 인식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교사집단,행정가 집단

학부모 집단을 상으로 연구 된 강경숙 등(2002)의 연구와 일치한다.

특수교육보조원 명칭의 성에 해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모두 라고

응답하여 서로 간의 인식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특수교육보조원 명칭이 한

이유에 해서도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모두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기 해서라고 가장 많이 응답을 보여 세 유형의 특수

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간의 명칭에 한 인식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특수교육보조원의 자질에 해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간의 인식은 유 특

수교육보조원의 경우 차이가 없지만 장애통합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3순

에서 인식차이를 나타냈으나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

교사 모두 지식이나 기술보다 풍부한 이해심과 사 정신을 요한 자질로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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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애아동을 지원하기 해 가장 요한 것에 해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공익

근무요원의 경우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는 교수 외 인 응기술(신변처리,착

탈의,식사지도 등) 리를 요하게 인식하 고 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특수교육

보조원은 수업보조하기의 교수 요인을,특수교사는 다른 유형의 특수교사들과 같

이 응기술(신변처리,착탈의,식사지도 등) 리인 교수 외 인 것에 요하다고

하여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간의 인식차이는 장

애통합보조원의 경우 나타났다.

특수교육보조원 역할과 련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의 갈등은 세 유형의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간 모두 갈등 경험 없음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여 특

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간의 인식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장애통합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특수교육보조원들은 약75%가 갈등 경험이 없다고 하는 반면

특수교사들은 약32%가 갈등 경험이 없다고 하여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간

의 인식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특히 특수교사들은 다른 항목에 비하여 교

수-학습활동( :수업보조,학습자료 제작)지원시 갈등경험을 호소하여 장애학생들

을 한 보조원 활용을 극 으로 하고 싶지만 실제 으로는 갈등이 따르며 장애

통합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상 으로 그에 따른 문제 을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특수교육보조원 역할과 련된 상담 상에 해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간의 인식은 세 유형 모두 크게 나타났는데 특수교사들은 세 유형의 특수교육보조

원에 해 모두 타 학 특수교사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한 반면 유 특수교육보조

원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특수교육보조원은 기타,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특수교

육보조원은 타 학 특수교육보조원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 다.이는 특수교육보

조원과 특수교사 간의 의견차이와 어려운 을 효과 으로 해결하고 력하기

해서는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가 직 화하여 의사소통의 기회를 자주 갖고

문제해결을 한 력을 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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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보조원에 한 역할수행을 지시하는 방법에 해 세 유형의 특수교육

보조원과 특수교사 간에 동일한 형태로 인식차이가 나타났는데 특수교육보조원들

은 모두 특수교사가 만든 업무수행 분석표에 의해 수행하게 함에 가장 많은 응답

을 한 반면 특수교사는 세 유형의 특수교육보조원들에 해 특수교사가 직 보조

원의 일일 업무를 매일 지시함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 다.이는 특수교사들은 매

일 보조원의 일을 지시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은연 에 반 된 것으로 보이며 특수

교육보조원들은 그러한 일들은 매일 반복 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며 업무수행 분

석표에 기재되어 있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으로 이러한 의견차이가 나타나는 것

으로 보인다.

2.특수교육보조원의 교육 배치

1)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육보조원의 인식차이

특수교육보조원의 양성 교육방법에 해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은

시․도 교육청이 주 하는 연수를,장애통합보조원은 특수교육과가 설치된 학의

평생교육원에서 6개월 단기 과정을 설치하여 이수하게 함에 높은 응답을 보여 특

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라 특수교육보조원간의 의견차이가 나타났다.장애통합보조

원의 경우 재 (사)한국자활후견기 회에서 주 하는 연수 이수만으로는 특수교

육보조원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며 문 이고 체계 인 교육을 원하

는 것으로 해석된다.이에 변성희(2006),이인순(2005)의 선행연구에서도 장의 특

수교사들은 행 자격 기 만으로는 보조원이 장애학생을 지원하는데 한계를 갖게

되므로 보조원의 자격 기 에 해서는 학과정에서 특수교육 련 학과를 공

하거나 보조원을 양성하는 기 에서 자격을 부여 받는 방안을 제시하 으며 박민

경(2009)도 실제 장애학생 교육 장을 경험할 수 있는 실습 로그램도 함께 고려

되어져야 한다고 제안하 다.

특수교육보조원의 고용형태는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장애통합보조원은 정규직

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여 특수교육보조원간의 인식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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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김경옥(2006)과 김 수(2006)의 연구에서 특수교육보조원들은 고용형태로 가장

많이 응답한 계약직과 반 되는 결과를 보 는데 이는 그동안 특수교육보조원의

정규직화 요구가 강화 된 것으로 보인다.

특수교육보조원을 계약직으로 임용할 경우 특수교육보조원의 한 임기에

해 특수교육보조원들은 모두 학년별(1년)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여 김경옥(2006)과

김 수(2006)의 연구결과와 같았으며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상 없이 특수교육보

조원의 인식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보조원의 연수내용에 있어 특수교육보조원들은 유형에 상 없이 모두

장애유형별 특징 이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여 윤경희(2003),이충무(2005),김경옥

(2006),김 수(2006)의 연구결과와 같았고 1순 에서는 인식의 차이는 없었지만 2

순 에서는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라 인식차이가 나타났다.특수교육보조원들은

장애유형별 특징 이해,문제행동의 방 재 략, 응기술(신변처리,착탈의,

식사지도)등이 연수내용으로 요하다고 인식하여 특수교육보조원의 양성과정뿐만

아니라 재교육과정 등에 특수교육보조원의 연수내용으로 반 되어야 한다.

특수교육보조원의 직무연수 기 과정에 해 장애통합보조원은 90시간으로 60

시간에 가장 많이 응답한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보다 직무연수 기

과정 시간을 더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뿐만 아니라 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120시간에도 30% 넘게 응답하여 직무연수의 요구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통합교육에 배치된 장애학생을 보조하기 해서는 보조원이 다양한 기능을 숙지하

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나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주 하는 체계 인 보

조원 연수를 이수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원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연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특수교육보조원의 직무연수 심화과정 30시간을

운 하는 것에 해 세 유형의 특수교육보조원들 모두 당하다로 가장 많은 응답

을 하 고 확 실시해야한다고도 높은 반응을 보여 특수교육보조원들은 연수에

해 정 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직무연수

만족도에 해 세 유형의 특수교육보조원들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가장 많이

응답을 하 으나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34.7%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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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공익근무요원에 한 직무연수 내용에 한 수정이 필요하며 다른 특수교육보

조원 유형과 인식차이를 나타냈다.

특수교육보조원 배치․운 의 장 으로 특수교육보조원들은 모두 자리이탈이나

과잉행동 시 장애아동의 안 을 돕는다로 가장 많이 응답하여 그들간의 인식차이

는 없었으며 보조원의 필요성으로 제기되었던 장애학생들의 문제행동 등의 리를

통해 장애학생들의 의미있는 학습참여를 한 일차 인 리에 많은 부분 지원하

는 것으로 해석된다.

2)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사의 인식차이

특수교육보조원의 양성 교육방법에 해 특수교사들은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시․도 교육청이 주 하는 연수를,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특

수교육과가 설치된 학의 평생교육원에서 6개월 단기 과정을 설치하여 이수하게

함에 높은 응답을 보여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사들의 의견차이가 나

타났다.이는 시교육청 주 으로 특수교육에 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를 유 특

수교육보조원으로 배치되며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 소속이지만 할당 인원을 교육

청에서 여하기 때문에 특수교사들은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교육청 주 연수를 우선시하여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그러나 특수교육보조원

의 장 교육을 담당하고 리하기 해서 박미경 등(2004)은 특수교사도 스스로의

자질과 역량을 강화하기 해 노력해야 하며 시․도 교육청 단 에서도 특수교사

가 보조원을 효율 으로 교육하고 리하는데 필요한 훈련 로그램을 마련하고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하 다.

특수교육보조원의 고용형태에 해 특수교사들은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상

없이 모두 계약직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여 김경옥(2006)과 김 수(2006)의 연구결

과와 일치한다. 한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사들의 인식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다.그러나 정규직으로 임용할 경우 신규교사는 특수교육보조원이 학교생활

이나 학생의 상황이나 문제행동에 한 상황 단을 미리 악하고 있어 교육 장

에서 특수교육보조원이 주도해 나갈 염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김 정(2008)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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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특수교육보조원을 계약직으로 임용할 경우 특수교육보조원의 한 임기에

해 특수교사들 모두 학년별(1년)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여 김경옥(2006)과 김 수

(2006)의 연구결과와 같았으며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상 없이 특수교사의 인식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특수교육보조원이 간에 그만두거나 교체되었을 시

장애학생에게 혼란을 주거나 장애학생들의 지원에 따른 업무 달의 어려움이 따

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수교육보조원의 연수내용에 있어 특수교사는 유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응기술에,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통합교육의 개념 실천 원칙의 이해에,공익근

무요원의 경우 장애유형별 특징 이해에 1순 로 응답하여 보조원 유형에 따른 인

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이는 특수교육보조원들이 유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특수학교에,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특수학 에 배치되어 지원할 장애학생들의 요

구사항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해석되며,공익근무요원의 경우 무엇보다도 장애학생

들을 기본 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연수가 필요하다고 특수교사들은 인식하

여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라 특수교육보조원의 연수내용이 달라야한다고 해석

하 다.

특수교육보조원의 직무연수 기 과정에 해 특수교사들은 유 특수교육보조원

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60시간에,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90시간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여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사들의 인식차이가 나타났다.이에 강

경숙 등(2002)은 특수교사는 보조원에 비해 체계 인 방법으로 양성․배치되기를

바라며 특수교육보조원제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한 요인인 보조원의 양성교육이

체계 으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무엇보다 보조원의 양성체제의 마련이 시 하다

고 보았다. 한 특수교육보조원의 직무연수 심화과정 30시간을 운 하는 것에

해 특수교사들은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확 실시해야한다에,

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당하다에 가장 많이 응답하 고 특히 공익근무요원의 경

우 확 실시해야한다는 반응이 다른 유형의 특수교육보조원에 비하여 높은 응답

률을 나타내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이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배치된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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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청이 주 하는 연수를 확 실시하여 특수교육보조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들은 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직무연수

만족도에 해 특수교사들은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상 없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가장 많이 응답을 하 으나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26.9%는 별로 도움이 되

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공익근무요원에 한 직무연수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

로 해석된다.

특수교육보조원 배치․운 의 장 으로 특수교사들은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공

익근무요원의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 아동의 교외활동( 장학습,사회 응훈련)을

돕는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 으나 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자리이탈이나 과잉행동

시 장애아동의 안 을 돕는다에 가장 많이 응답하여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사들의 인식차이가 나타났다.이는 장애통합보조원이 통합학 에 많이 배치

되어 장애학생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특수교사들은 다른 유형의 특수교육보조원과

인식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3)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의 인식차이 비교

특수교육보조원의 양성 교육방법에 해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모두 시․도 교육청이 주 하는 연수를,장애통합

보조원의 경우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모두 특수교육과가 설치된 학의 평생

교육원에서 6개월 단기 과정을 설치하여 이수하게 함에 높은 응답을 보여 특수교

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간의 인식은 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차이를 나타냈다.이는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라 소속되어 있는 교육청이

나 기 에 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그러나 강경숙 등(2002)은 특수

교육지원센터 는 특수학교에서 교육받는 경우는 실습 주의 교육이 가능하나,장

애에 한 이해의 폭이 좁을 수 있고 공에 한 문성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학 부설 특수교육 보조원을 한 교육원을 설치하여 학의 교수와

지역의 특수교사 등을 교수요원으로 하여 이론과 실습을 겸한 교육을 실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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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제안하 다.

특수교육보조원의 고용형태에 해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간의 인식은 특

수교육보조원들은 정규직에 특수교사들은 계약직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여 특수교

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인식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보조원의 입장에서는 보조원

신분에 한 정규직과 같은 확실한 보장을 원하고 있으며 특수교사들은 정규직으

로 채용이 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수교육보조원을 계약직으로 임용할 경우 특수교육보조원의 한 임기에

해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들 모두 학년별(1년)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여 김경

옥(2006)과 김 수(2006)의 연구결과와 같았으며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상 없이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간의 인식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보조원의 연수내용에 있어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장애통합보조원의 경

우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의 인식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특수교육보조

원들은 장애유형별 특징 이해에 한 문 인 지식을 요하는 반면 특수교사들은

실제 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응기술(신변처리,착탈의,식사지도)와 통합교육에

한 극 인 지원 등을 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수교육보조원의 직무연수 기 과정에 해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공익근무요

원의 경우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는 모두 60시간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 으

며 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모두 90시간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여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간의 인식차

이가 나타났다.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상 없이 특수교사들은 특수교

육보조원에 비하여 보다 많은 60～120시간의 직무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특

수교육보조원들을 한 실제 이고 업무 활동에 도움을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직무연수의 필요성을 나타내었다. 한 특수교육보조원의 직무연수 심화과정 30시

간을 운 하는 것에 해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간의 인식은 유 특수교육보

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의견차이를 나타냈고 특히 특수교육보조원 유형

공익근무요원이 가장 큰 인식의 차이를 나타냈다.이는 특수교사들이 공익근무요원

에 해 연수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으로 해석된다.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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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만족도에 해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는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상 없

이 모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가장 많이 응답을 하여 그에 따른 인식의 차이

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특수교육보조원 배치․운 의 장 으로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특수교육보조원들은 자리이탈이나 과잉행동 시 장애아동의 안 을 돕는다고

인식한 반면 특수교사들은 장애정도가 심한 아동의 교외활동( 장학습,사회 응훈

련)을 돕는다고 인식하여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간의 인식차이가 크게 나타났

으며 이는 특수교육보조원들은 상황이나 장소보다는 학생의 문제행동과 련된 보

조원 지원으로 배치․운 의 장 을 인식하는 반면 특수교사들은 상황이나 장소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에 배치․운 의 장 을 인식하는 것

으로 해석된다.

3.특수교육보조원의 활용 리

1)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육보조원의 인식차이

특수교육보조원의 근무시간은 특수교육보조원들은 교원과 동일하게 일반 근무

시간 에 근무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여 김 수(2006)와 동일한 연구결과를 보 으

며 특수교육보조원간의 인식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그러나 장애통합보조원과 공

익근무요원의 경우 학생의 일과(수업)시간에만 근무하거나 등․하교 지도 방과

후 활동까지 근무하는 것에 해 높은 응답율을 보여 학생들이 없는 오후 시간을

불필요하게 학교에 남아 있게 되어 그에 따른 인식이 반 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수교육보조원의 업무 수행을 리하는 방법에 해 특수교육보조원들은 유형

에 상 없이 모두 교사가 보조원의 일일 업무를 직 지시하여 보조원이 기록함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여 강경숙 등(2002),김 수(2006),변성희(2006)의 선행연구 결

과와 일치한다.이는 특수교육보조원들은 지시된 업무를 바탕으로 자율 인 업무

리를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수교육보조원의 인사 리에 해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라 인식차이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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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는데 유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교육청에서 각 학교(학 )에 인원수를

정해주고 각 학교에서 선발,배치 리에,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사)한국자활

후견기 회에서 선발,배치 리에,공익근무요원의 경우 교육청에서 선발

배치,학교에서 자율 으로 리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 다.이는 장애통합보조원

의 경우 학교에서 리를 하게 되면 (사)한국자활후견기 회에서 주 하는 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원하는 보조원 고유 업무 이외의 것들에 한 요구사항

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사)한국자활후견기 회에서 선발,배치 리를 해

야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수교육보조원 배치에 효과 인 역으로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장애통합보조

원은 개별화 수업보조에,공익근무요원은 문제행동 리에 1순 로 가장 많이 응답

하여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육보조원 간의 의견차이가 나타났다.

특수교육보조원의 책임한계에 해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장애통합보조원은 모

든 안 의 문제는 학교의 리자가 책임이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공익근무요원은

학생을 맡는 동안은 특수교육보조원이 책임이다고 인식하여 특수교육보조원 유형

에 따른 인식차이가 나타났다.이는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안 의 문제에 한 책임감을 크게 느끼며 그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해 학교의

리자가 책임을 지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수교육보조원의 평가자에 해 특수교육보조원은 유형에 상 없이 특수교사

가 해야한다고 가장 많은 응답을 하여 강경숙 등(2002),김 수(2006)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육보조원의 인식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

특수교육보조원의 한 배치장소에 해 특수교육보조원은 모두 교실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여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육보조원의 인식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다.그러나 이인순(2005)은 특수교육보조원이 학교 실정에 따라 통합학

교실과 특수학 교실을 이동하며 장애학생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장애학생

하교 후 시간에도 특수학 교실에서 특수교사와 함께 상주하며 퇴근할 때까지 업

무를 보고 있어 불편함이 야기되며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학교 내 별도의 휴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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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마련되지 않아 근무여건 개선을 해서도 특수교육보조원의 독립된 공간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특수교육보조원의 근무자세에 해 특수교육보조원은 유형에 상 없이 모두 1

순 로 장애학생 개개인의 욕구나 필요,가치 등을 인정하고 개인차를 존종한다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여 특수교육보조원간의 인식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이에 백

수(2005)는 장애학생이 성인에게 계속 으로 의존하게 되어 궁극 으로는 장애학

생 스스로 독립 인 기능을 할 수 없도록 해하며,걱정하고 유익한 교육을 받기

보다는 기 학습과 련된 교수를 받는 것이 제한될 수도 있는 가능성에 한 우

려들을 낳고 있고 이에 한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해서 특수교사는 우려하는 것

으로 생각되며 특수교육보조원에게 요구되는 근무 자세는 무엇보다 장애 학생 개

개인의 욕구나 가치 등을 인정하고 개인차를 존 하며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지원

을 해 항상 최선의 것을 단하고 의심이 나면 교사에게 질문하는 것을 특수교

육보조원으로서 요한 근무 자세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수업상황이나 학

교의 여러 일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고 하 다.

특수교육보조원과 지원 역별 활동계획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수립하고 있는

가에 해 특수교육보조원들은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은 하지 않는다

에,장애통합보조원들은 3회 이상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여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유교육보조원의 인식차이는 나타났다.이는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공익

근무요원의 경우 특수교육보조원에게 역할수행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특수교사가

만든 업무 수행 분석표에 의해 수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활동계획을 하지 않는 것

으로 보이며 3회 이상에 응답한 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다른 특수교육보조원 유형

보다 특수교사에게 질문하고 서로 력과 문제해결의 의를 통한 인식으로 지원

역별 활동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사의 인식차이

특수교육보조원의 근무시간은 특수교사들은 교원과 동일하게 일반 근무시간

에 근무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여 김 수(2006)와 동일한 연구결과를 보 으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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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사의 인식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그러나 장애통

합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특수교사들은 학생의 일과(수업)시간에만 근무하

거나 등․하교 지도 방과 후 활동까지 근무하는 것에 높은 응답율을 보여 학생

들이 하교 후 같은 교실에서 특수교육보조원과 오후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부담

감이 반 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수교육보조원의 업무 수행을 리하는 방법에 해 특수교사들은 특교육보조

원의 유형에 상 없이 모두 교사가 보조원의 일일 업무를 직 지시하여 보조원이

기록함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여 강경숙 등(2002),김 수(2006),변성희(2006)의 선

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한 교사가 보조원의 활동을 찰하여 업무일지를 작성

하여 리함에 은 응답율을 보 는데 이는 특수교사들이 맡은 업무가 많고 보조

원 리 일지를 작성하기에는 부담을 느끼며 특수교육보조원 스스로가 자신의 업

무를 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교육보조원의 인사 리에 해 특수교사들은 유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교육청에서 각 학교(학 )에 인원수를 정해주고 각 학교에서 선발,배치 리에,

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사)한국자활후견기 회에서 선발,배치 학교에서 자율

으로 리에,공익근무요원의 경우 교육청에서 선발 배치,학교에서 자율 으로

리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여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인식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특수교사들은 특수교육보조원의 인사 리에 따른 업무를 당

해학교 상황에 맞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재량권이 필요하며 유 특

수교육보조원의 경우 선발,배치에 한 재량권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수교육보조원 배치에 효과 인 역으로 특수교사는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신변처리 도움에,공익근무요원의 경우 장학습 도움에 1

순 로 가장 많이 응답하여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사의 의견차이가

나타났다.이는 인진․박승희(2001)의 연구에서 장애아동에게 요구되어지는 10가

지 개인 요구지원,이동지원,행동지원 등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수교

사는 장애학생 지원에 있어서 어려운 개인 인 지원을 특수교육보조원이 지원해

주기를 원하는 성향을 반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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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보조원의 책임한계에 해 특수교사들은 유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모든 안 의 문제는 학교의 리자가 책임이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장애통합보조원

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이 반씩 책임이다고 인식하

여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인식차이가 나타났다.이는 장애통합보조원과 공익

근무요원의 경우 특수학 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따라 특수학 에 근무

하는 특수교사들이 학생의 안 에 한 문제를 학교 리자의 도움을 받기 보다는

특수학 는 특수교사 자체 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반 된 것으로 보인다.

특수교육보조원의 평가자에 해 특수교사는 유형에 상 없이 특수교사가 해야

한다고 가장 많은 응답을 하여 강경숙 등(2002),김 수(2006)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사의 인식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특수교육보조원의 한 배치장소에 해 특수교사들은 모두 교실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여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사의 인식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다.

특수교육보조원의 근무자세에 해 특수교사는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장애통합

보조원의 경우 교사의 의사를 잘 수용하고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조정하기

해 노력한다에 가장 많이 응답을 하 고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학교생활의 을

지키고 기본 인 근무태도 자세를 수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여 특수교육보

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사의 인식차이는 나타났다.이는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장

애통합보조원의 경우 특수교사들의 의견수용이 잘 반 되지 않는 것과 공익근무요

원의 경우 학교생활의 기본 인 이 미흡하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이

에 따라 특수교육보조원 연수 시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장

애학생 지원을 해서는 반드시 특수교사의 의사를 수용하고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조정하기 해 노력할 수 있도록 강조해야하며 공익근무요원은 학교생활이나

직장생활의 기본 인 근무태도 자세에 해 연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특수교육보조원과 지원 역별 활동계획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수립하고 있는

가에 해 특수교사는 유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하지 않는다에,장애통합보조원

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1번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여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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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특수교사의 인식차이는 나타났다.이는 역할수행 지시방법으로 특수교사가 직

보조원의 업무를 매일 지시함으로써 특수교사가 만든 업무 수행 분석표에 의해 수

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장애통합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통합교육 시

지원계획이 변경될 경우 그에 따른 활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단된다.

3)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의 인식차이 비교

특수교육보조원의 근무시간은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상 없이 특수교육보조원

과 특수교사 모두 교원과 동일하게 일반 근무시간 에 근무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여 김 수(2006)와 동일한 연구결과를 보 으며 그에 따른 집단 간의 인식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특수교육보조원의 업무 수행을 리하는 방법에 해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

사들은 특교육보조원의 유형에 상 없이 모두 교사가 보조원의 일일 업무를 직

지시하여 보조원이 기록함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여 강경숙 등(2002),김 수

(2006),변성희(2006)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이는 특수교육보조원에게는 스

스로 업무 리를 기록 할 수 있도록 체계화 된 기 이 제시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업무 리,일지작성에 한 교육이나 안내가 필요하며 특수교사들에게도 보조원 인

자원을 올바르고 효율 으로 활용하고 리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보조원의 업무

리에 한 연수가 필요하다.

특수교육보조원의 인사 리에 해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의 인식차이는

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만 크게 나타났다.이는 장애통합보조원은 반 인 인사

리를 (사)한국자활후견기 회에서 해주기를 원하지만 특수교사들은 선발,배치는

기 에서 해주되 리는 학교에서 자율 으로 리하는 것을 원해 간혹 특수교육

보조원과 학교나 특수교사와 마찰이 생기거나 부당한 일이 발생했을 때 기 과의

계약이 있기 때문에 사직을 권고할 근거가 없고 어쩔 수 없이 계약기간동안 보조

원을 활용해야하는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해석되며 보조원의 인사 리에

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기 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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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보조원 배치에 효과 인 역으로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간의 인

식은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다른 유형의 인식에 비하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고 ‘개별화 수업보조’가 다른 역에 있어 특수교사보다 비교 높은 인식을 나타

내었고 개인 욕구 지원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데 이에 김 정(2008)은 특수교육보

조원이 단순히 장애학생을 수동 으로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 생활지도와

같이 학생을 직 지도하는데 더 효과 인 역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각 항목

에 있어서도 고루 응답을 하여 특수교육보조원의 배치가 장애아동을 보조하는데

역별로 효과 임을 알 수 있다고 하 다.

특수교육보조원의 책임한계에 해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는 유 특수교육

보조원의 경우 두 집단 모두 학교 리자 책임이다로 인식하는 반면 장애통합보조

원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인식차이가 크게 나타났다.이는 서태 (2005)의 선행연

구와 부분 으로 일치하며 특수교육보조원들은 재 신분이 정규직이 아니며 그에

따른 책임의 부담감,학 운 에 있어 반 인 책임이 없으므로 타인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인식이 높았으며 공익근무요원은 신분에 한 부담이 다른 유형의 특

수교육보조원보다 덜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인식이 높았다.

한 특수교사들은 특수교육보조원이 학생을 맡는 동안에는 특수교육보조원의 책임

을 묻고자 하는 인식이 높았다.

특수교육보조원의 평가자에 해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는 유형에 상 없

이 특수교사가 해야한다고 가장 많은 응답을 하 으나 특수교육보조원들은 두 번

째로 학교장에 많은 응답을 보 고 특수교사들은 학교 개별화교육운 원회에 많

은 응답을 보여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인식차이는 다소 나타났다.이는 특수

교육보조원의 평가가 단순한 개인의 실무능력 평가가 아닌 장애학생을 얼마나

하게 지원하 는지에 련되며 학교 개별화교육운 원회에서 학생의 개별화교

육과 련하여 련서비스를 잘 수행하 는지 평가하는 것과 연 하여 특수교육보

조원의 평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특수교사들의 인식이 반 된 것으로 보인

다.

특수교육보조원의 한 배치장소에 해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는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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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조원 유형에 상 없이 모두 교실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여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의 인식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특수교육보조원의 근무자세에 해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는 특수교육보조

원 유형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이는 특수교육보조원들은 장애학생

지원에 한정하여 근무자세를 바라보는 반면 특수교사들은 교사와의 계,장애학생

지원,학교생활의 기본 인 근무자세 등 특수교육보조원의 근무자세가 고루 형성되

어야 함을 반 하고 있다.

특수교육보조원과 지원 역별 활동계획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수립하고 있는

가에 해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는 유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두 집단 모두

하지 않는다고 의견 일치를 보 지만 장애통합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특수

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의 의견차이가 나타났다.이는 유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업무수행 분석표에 의거하여 지원 역별 활동지원을 꾸 히 수행하며 장애통합보

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업무수행 분석표에 의거하여 지원 역별 활동지원을

하지만 통합교육 시 지원계획이 변경될 경우 그에 따른 활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으

로 단되며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의 인식차이

가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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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결론 제언

본 논문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본 논문의 결론 향후 련연구를 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결론

1)특수교육보조원의 자격 역할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육보조원의 인식차이를 살펴본 결과,보조원

명칭의 성과 한 이유,특수교육보조원의 자질,역할에 따른 갈등 경험,업

무수행 지시방법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나 보조원의 학력,보조원 역할

에 한 사람,장애아동 지원하기 한 가장 요한 것,역할과 련된 상담

상에 해서는 인식차이가 나타났다.즉,특수교육보조원들은 특수교육보조원의 학

력으로 유 특수교육보조원은 문 학 졸업에,장애통합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 고 아동교육 련 공(경험)자나 사

회복지 련 공(경험)자가 특수교육보조원 역할에 가장 한 인력이라고 인식

하 으며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 차이를 명확하게 하기 해서 특수교

육보조원이라는 명칭은 하고 특수교육보조원의 자질로 지식이나 기술보다 풍

부한 이해심과 사정신을 가장 요하다고 인식하 다.그러나 장애아동을 지원하

기 해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은 응기술(신변처리,착탈의,식사지

도 등) 리를,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수업보조하기가 요하다고 인식하 으며 특

수교육보조원 역할과 련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 갈등 경험은 없다고 하

으나 교수-학습활동 지원,장애학생 가족과의 상담,문제행동 리지원 등의 상황

에서도 갈등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몇 가지 역에서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

인다.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보조원 역할과 련된 상담 상으로 특수교육보조원들

은 기타나 타 학 특수교육보조원과 상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수교육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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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역할수행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특수교사가 만든 업무수행 분석표에 의해

수행한다고 인식하 다.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사의 인식차이를 살펴본 결과,보조원 명칭

의 성과 한 이유,특수교육보조원의 자질,장애아동 지원하기 한 가장

요한 것,역할에 따른 갈등 경험,역할과 련된 상담 상,업무수행 지시방법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나 보조원의 학력,보조원 역할에 한 사람에

해서는 인식차이가 나타났다.즉,특수교사들은 특수교육보조원의 학력으로 장애통

합보조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유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문 학 졸업,공익

근무요원의 경우 학 졸업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 고 아동교육 련 공(경험)

자나 사회복지 련 공(경험)자가 특수교육보조원 역할에 가장 한 인력이라

고 인식하 으며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 차이를 명확하게 하기 해서

특수교육보조원이라는 명칭은 하다고 하 다.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보조원 유

형에 상 없이 특수교육보조원의 자질로 지식이나 기술보다 풍부한 이해심과 사

정신을 가장 요하다고 인식하 으며 장애아동을 지원하기 해 응기술(신변처

리,착탈의,식사지도 등) 리가 요하다고 인식하 고 특수교육보조원 역할과

련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 갈등 경험은 없다고 하 으나 교수-학습활동 지

원,교사의 사무업무 지원,이동지원 안 생활 지원,장애학생 가족과의 상담,

문제행동 리지원,보조장비 사용 지원 등의 상황에서도 갈등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 인 역에서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보조

원 역할과 련된 상담 상으로 특수교사들은 타 학 특수교사와 상담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특수교육보조원에 한 역할수행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특수교사가

직 보조원의 일일 업무를 매일 지시한다고 하 다.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의 인식차이를 살펴본

결과,보조원 명칭의 성과 한 이유,특수교육보조원의 자질,역할에 따른

갈등 경험,업무수행 지시방법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나 보조원의 학력,

보조원 역할에 한 사람,장애아동 지원하기 한 가장 요한 것,역할과 련

된 상담 상에 해서는 인식차이가 나타났다.즉,특수교육보조원의 학력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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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근무요원의 경우 특수교육보조원은 고등학교 졸업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한 반면

특수교사는 학 졸업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여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

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의 인식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아동교육 련 공(경험)자

나 사회복지 련 공(경험)자가 특수교육보조원 역할에 가장 한 인력이라고

인식하 다. 한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상 없이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모

두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 차이를 명확하게 하기 해서 특수교육보조

원이라는 명칭은 하다고 하 고 특수교육보조원의 자질로 지식이나 기술보다

풍부한 이해심과 사정신을 가장 요하다고 하 다.그러나 장애아동을 지원하기

해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는

응기술(신변처리,착탈의,식사지도 등) 리가 요하다고 인식하 으나 장애통합보

조원의 경우 특수교육보조원은 수업보조하기에,특수교사는 응기술(신변처리,착

탈의,식사지도 등) 리가 요하다고 인식하 다.특수교육보조원 역할과 련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 갈등 경험은 없다고 하여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의 인식차이는 없었으나 특수교육보조원 역할과 련된

상담 상으로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특수교육보조원은 기타

와,특수교사는 타 학 특수교사와 상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특수교육보조원은 타 학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는 타 학 특수교사와

상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인식차이가 나타났다.그러나

특수교육보조원에 한 역할수행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특수교육보조원들은 특수교

사가 만든 업무수행 분석표에 의해 수행하게 함에,특수교사들은 특수교사가 직

보조원의 일일 업무를 매일 지시한다고 하여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

육보조원과 특수교사의 인식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특수교육보조원의 교육 배치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육보조원의 인식차이를 살펴본 결과,보조원

의 고용형태,임기 형태,직무연수 심화과정,직무연수 만족도,특수교육보조원 배

치․운 의 장 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나 보조원의 양성 교육방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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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의 연수내용,직무연수 기 과정에 해서는 인식차이가 나타났다.즉,특수교

육보조원의 양성 교육방법에 해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은 시․도

교육청이 주 하는 연수를,장애통합보조원은 특수교육과가 설치된 학의 평생교

육원에서 6개월 단기 과정을 설치하여 이수하게 함에 높은 응답을 보여 의견차이

가 나타났으며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상 없이 고용형태는 정규직으로,임기 형태

는 학년별(1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특수교육보조원의 연수내용으로

장애유형별 특징 이해를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상 없이 가장 많이 응답하여 그

에 따른 인식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특수교육보조원 직무연수 기 과정에 해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은 60시간에,장애통합보조원은 90시간이 정

하다고 하여 장애통합보조원이 직무연수 기 과정 연수 시간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뿐만 아니라 직무연수 심화과정(30시간)에 해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상 없이 특수교육보조원들은 모두 당하다고 하 으며 직무연수 만족도에 해

서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하 다.특수교육보조원 배치․운 의 장 에 해

자리이탈이나 과잉행동 시 장애아동의 안 을 돕는다고 세 유형의 특수교육보조원

모두 가장 많이 응답하 다.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사의 인식차이를 살펴본 결과,보조원의 고

용형태,임기 형태,직무연수 만족도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나 보조원의

양성 교육방법,보조원의 연수내용,직무연수 기 과정,직무연수 심화과정,특수교

육보조원 배치․운 의 장 에 해서는 인식차이가 나타났다.즉,특수교사들은

특수교육보조원의 양성 교육방법에 해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은

시․도 교육청이 주 하는 연수를,장애통합보조원은 특수교육과가 설치된 학의

평생교육원에서 6개월 단기 과정을 설치하여 이수하게 함에 높은 응답을 보여 의

견차이가 나타났으며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상 없이 고용형태는 계약직으로,임

기 형태는 학년별(1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특수교육보조원의 연수

내용으로 유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응기술(신변처리,착탈의,식사지도)을,장

애통합보조원의 경우 통합교육의 개념 실천원칙의 이해를,공익근무요원의 경우

장애유형별 특징 이해를 우선 으로 필요하다고 했다.뿐만 아니라 재 시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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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특수교육보조원의 직무연수 기 과정으로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공익근무요

원의 경우 60시간을,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9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심화과정(30

시간)으로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확 실시해야하며 장애통합

보조원은 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그에 따른 직무연수 만족도에 해 특수

교육보조원 유형에 상 없이 특수교사들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하 으나 공

익근무요원의 경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에도 높은 응답률을 보여 공익근무요

원의 직무연수에 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수교육보조원 배치․운

의 장 으로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 아동의

교외활동( 장학습,사회 응훈련)을 돕는다를,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자리이탈이

나 과잉행동 시 장애아동의 안 을 돕는다로 보았다.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의 인식차이를 살펴본

결과,보조원의 고용형태,임기 형태,직무연수 만족도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나 보조원의 양성 교육방법,보조원의 연수내용,직무연수 기 과정,직무연

수 심화과정,특수교육보조원 배치․운 의 장 에 해서는 인식차이가 나타났다.

즉,특수교육보조원의 양성 교육방법에 해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모두 시․도 교육청이 주 하는 연수를,장애통합

보조원의 경우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모두 특수교육과가 설치된 학의 평생

교육원에서 6개월 단기 과정을 설치하여 이수하게 함에 높은 응답을 보여 특수교

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의견차이가 나타났으며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상 없이 고

용형태는 특수교육보조원들은 정규직으로,특수교사는 계약직으로,임기 형태는 특

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모두 학년별(1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특

수교육보조원의 연수내용으로 특수교육보조원들은 장애유형별 특징 이해가 필요하

다고 인식한 반면 특수교사들은 유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응기술(신변처리,착

탈의,식사지도)을,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통합교육의 개념 실천원칙의 이해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장애유형별 특징 이해를 우선 으로 필요하다고하여 특수교

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간의 인식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재 시행되고 있는 특수교육보조원의 직무연수 기 과정으로 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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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육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모두 60시간을,

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모두 90시간을 이수해야하며

심화과정(30시간)으로 특수교육보조원들은 모두 당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특수교

사들은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확 실시해야하며 장애통합보

조원은 당하다는 의견이 나와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육보조원과 특

수교사 간의 인식차이가 다소 나타났다. 한 그에 따른 직무연수 만족도에 해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상 없이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하 고 특수교육보조원 배치․운 의 장 으로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공익

근무요원의 경우 특수교육보조원들은 자리이탈이나 과잉행동 시 장애아동의 안

을 돕는다고 인식하는 반면 특수교사는 장애정도가 심한 아동의 교외활동( 장학

습,사회 응훈련)을 돕는다를,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모두 자리이탈이나 과잉행동 시 장애아동의 안 을 돕는다로 보아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의 인식차이는 나타났다.

3)특수교육보조원의 활용 리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육보조원의 인식차이를 살펴본 결과,보조원

의 근무시간,보조원의 업무 리,보조원 평가자,배치장소,근무자세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나 보조원의 인사 리,특수교육보조원의 배치에 효과 인

역,책임한계,특수교육보조원과 지원 역별 활동계획에 해서는 인식차이가 나타

났다.즉,특수교육보조원의 인사 리에서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육보

조원의 인식차이는 크게 나타났는데 유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교육청에서 각 학

교(학 )에 인원수를 정해주고 각 학교에서 선발,배치 리를,장애통합보조원

의 경우 (사)한국자활후견기 회에서 선발,배치 리를,공익근무요원의 경우

교육청에서 선발 배치,학교에서 자율 으로 리를 해야한다고 인식하고 있었

다.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보조원의 배치에 효과 인 역으로 유 특수교육보조원

과 장애통합보조원은 개별화 수업보조에,공익근무요원은 문제행동 리를 가장 우

선시 하 으며 책임한계에 해서도 공익근무요원은 학생을 맡는 동안은 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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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이 책임이다고 하는 반면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장애통합보조원은 모든 안

의 문제는 학교의 리자가 책임이다고 인식하여 신분 보장의 불확실에 따른 부

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한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가 지원 역별 활동

계획을 실시하는지에 해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반면 장애통합보조원은 3회 이상한다고 하여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육보조원의 인식차이가 나타났다.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사의 인식차이를 살펴본 결과,보조원의 근

무시간,보조원의 업무 리,보조원 평가자,배치장소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

었으나 보조원의 인사 리,특수교육보조원의 배치에 효과 인 역,책임한계,근

무자세,특수교육보조원과 지원 역별 활동계획에 해서는 인식차이가 나타났다.

즉,특수교육보조원의 인사 리에 해 특수교사들은 유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교육청에서 각 학교(학 )에 인원수를 정해주고 각 학교에서 선발,배치 리에,

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사)한국자활후견기 회에서 선발,배치 학교에서 자율

으로 리에,공익근무요원의 경우 교육청에서 선발 배치,학교에서 자율 으로

리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여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인식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특수교사들은 특수교육보조원의 인사 리에 따른 업무를 당

해학교 상황에 맞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재량권이 필요하며 유 특

수교육보조원의 경우 선발,배치에 한 재량권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뿐만 아

니라 특수교육보조원 배치에 효과 인 역으로 특수교사는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신변처리 도움에,공익근무요원의 경우 장학습 도움에 1

순 로 가장 많이 응답 고 특수교육보조원의 책임한계에 해 특수교사들은 유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모든 안 의 문제는 학교의 리자가 책임이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장애통합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이 반

씩 책임이다고 인식하여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인식차이가 나타났다.특수학

교와 특수학 교육활동시 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방법이나 책임 인식이 다

르게 나타나 그에 따른 질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특수교육보조원

의 근무자세에 해 특수교사는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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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의사를 잘 수용하고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조정하기 해 노력한다에 가

장 많이 응답을 하 고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학교생활의 을 지키고 기본 인

근무태도 자세를 수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여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사의 인식차이는 나타났다.이는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장애통합보조원의 경

우 특수교사들의 의견수용이 잘 반 되지 않는 것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학교생

활의 기본 인 이 미흡하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이에 따라 특수교육

보조원 연수 시 유 특수교육보조원과 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 장애학생 지원을

해서는 반드시 특수교사의 의사를 수용하고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조정하기

해 노력할 수 있도록 강조해야하며 공익근무요원은 학교생활이나 직장생활의 기본

인 근무태도 자세에 해 연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뿐만 아니라 특수교

육보조원과 지원 역별 활동계획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수립하고 있는가에 해

특수교사는 유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하지 않는다에,장애통합보조원과 공익근무

요원의 경우 1번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여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사

의 인식차이는 나타났다.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의 인식차이를 살펴본

결과,보조원의 근무시간,보조원의 업무 리,보조원 평가자,배치장소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나 보조원의 인사 리,특수교육보조원의 배치에 효과 인

역,책임한계,근무자세,특수교육보조원과 지원 역별 활동계획에 해서는 인식차

이가 나타났다.즉,특수교육보조원의 인사 리에 해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

의 인식차이는 장애통합보조원의 경우만 크게 나타났으며 장애통합보조원은 반

인 인사 리를 (사)한국자활후견기 회에서 해주기를 원하지만 특수교사는 선

발,배치는 기 에서 해주되 리는 학교에서 자율 으로 리하는 것을 원해 간혹

특수교육보조원과 학교나 특수교사와 마찰이 생기거나 부당한 일이 발생했을 때

기 과의 계약이 있기 때문에 사직을 권고할 근거가 없고 어쩔 수 없이 계약기간

동안 보조원을 활용해야하는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해석되며 보조원의 인사

리에 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기 안이 마련되어 한다. 한 특수

교육보조원 배치에 효과 인 역으로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다른 유형의 인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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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별화 수업보조’가 다른 역에 있어 특수

교사보다 비교 높은 인식을 나타내었고 개인 욕구 지원을 낮게 인식하고 있어

단순히 장애학생을 수동 으로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 생활지도와 같이 학

생을 직 지도하는데 더 효과 인 역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각 항목에 있어

서도 고루 응답을 하여 특수교육보조원의 배치가 장애아동을 보조하는데 역별로

효과 임을 알 수 있다고 하 다.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보조원의 책임한계에 해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는 유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두 집단 모두 학교 리

자 책임이다로 인식하는 반면 장애통합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인식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특수교육보조원들은 재 신분이 정규직이 아니며 그에 따른 책

임의 부담감,학 운 에 있어 반 인 책임이 없으므로 타인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인식이 높았으며 공익근무요원은 신분에 한 부담이 다른 유형의 특수교육

보조원보다 덜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인식이 높았다. 한 특수

교사들은 특수교육보조원이 학생을 맡는 동안에는 특수교육보조원의 책임을 묻고

자 하는 인식이 높았다. 한 특수교육보조원의 근무자세에 해 특수교육보조원들

은 장애학생 지원에 한정하여 근무자세를 바라보는 반면 특수교사들은 교사와의

계,장애학생 지원,학교생활의 기본 인 근무자세 등 특수교육보조원의 근무자

세가 고루 형성되어야 함을 반 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보조원과 지원 역별 활동계

획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수립하고 있는가에 해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는

유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두 집단 모두 하지 않는다고 의견 일치를 보 지만 장

애통합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의 의견차이가 나

타났다.이는 유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업무수행 분석표에 의거하여 지원 역별

활동지원을 꾸 히 수행하며 장애통합보조원과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업무수행 분

석표에 의거하여 지원 역별 활동지원을 하지만 통합교육 시 지원계획이 변경될

경우 그에 따른 활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단되어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

른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의 인식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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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언

본 연구를 통해서 밝 진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측면에서 제언하

고자 한다.

첫째,특수교육 장에서 장애학생의 교육 요구와 필요에 의해 배치된 특수교

육보조원의 사 연수 시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을 고려하여 배치 될 학교( )별 장

애유형별에 따른 내실있는 연수교육을 통해 특수교육보조원의 배치와 교육이 달리

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둘째,특수교육 장에 특수교육보조원제가 도입된 가장 큰 이유인 특수교육

상학생의 문제 행동 리 학교생활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고 개별

화 수업에 의한 학습권을 보장하여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해서는 특수교육보조

원의 사 연수뿐만 아니라 체계 이고 정기 인 심화과정의 연수가 확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수행 업무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해서는 국가단

에서 특수교육보조원의 자격과 역할,근무평가 방식,책임한계 등 반 인 지침

을 제시하여 학교단 에서 특수교육보조원의 활동을 리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넷째,본 연구는 특수교육보조원의 유형에 따른 특수교육보조원,특수교사,특수

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의 인식비교를 문헌연구를 통해 이루어진 결과로 교육 장에

서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특수교육보조원과 특수교사가 경험하는 바를 심층

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특수교육보조원제도에 한 자격 역할,교육

배치,활용 리 등에 한 특수교육보조원 유형에 따른 다각도의 질 연구

가 필요하다.

다섯째,특수교육보조원이 등학교에 상 으로 많이 배치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등학교에서 활용한 특수교육보조원에 한 연구는 많으나 학교나 고등학

교에서 활용한 특수교육보조원에 한 연구가 부족하여 그에 따른 연구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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